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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퇴치를 위한 전 지구적인 공동사업인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가 2015년 종료됨에 따라, 향후 15년(2016년~2030년)간 계속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과 빈곤의 퇴치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Post-2015년 

개발의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Post-2015 개발의제는 ‘모두를 위한, 모든 인권의 완전한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표에 다가서기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경제성장이 아닌 

평등, 환경, 인권을 중심으로, 모범적 거버넌스와 반부패의 실천을 해야 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지속가능한 개발과 빈곤퇴치, 그리고 개발협력에 인권을 

통합시키려는(cross-cutting) 국제적 흐름을 소개하기 위하여 올해 3월 유엔과 주요 

공여국의 정책과 적용사례를 담은 편역서를 발간하여, 정부 부처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들에게 배포하였습니다. 

이어 두 번째 작업으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UN OHCHR)와 경제･사회권 센터

(Center for Economic and Social Rights)가 공동으로 발간한 “인권과 Post-2015 개발

의제-누구의 책무성인가”를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이 번역물은 우선, 새천년개발목표, 인권, 책무성의 관계를 규명하고 국가, 지역 및 

국제적 차원의 책무성 매커니즘이 무엇인지, Post-2015 개발의제에 인권 책무성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가 유엔 회원국, 정책입안자, 개발실무자, 

인권단체, 시민사회단체은 책임성 있는 개발의제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내적으로도, 우리나라는 2010년 1월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함으로써 

50여년 만에 국제원조의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유일한 국가로써 저개발국가로

부터 뜨거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향후 개발 분야에서 모범 국가로 거듭나길 

바라며, 이에 위원회의 번역 사업이 도움이 되길 소망합니다.

2014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 병 철



누구의 책무성인가?
인권과 Post-2015 개발의제

Shortfalls have occurred not because the goals are unreachable, or because time 

is too short. We are off course because of unmet commitments, inadequate resources 

and a lack of focus and accountability.

미완의 목표들은 해당목표들의 달성불가능성이나 시한의 촉박함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 

미이행 약속들, 불충분한 자원, 집중과 책무성의 결여로 인해서 우리는 방향을 잃었다.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 Ban Ki-moon

유엔사무총장 반기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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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iii 

서문

2015년에 가까워지면서 튀니지에서부터 뉴욕, 산티아고에 이르기까지 “공포와 결핍으로부

터의 자유”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질서에 대한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각지의 시민사회는 유의미한 참여, 정부와 국제기구의 수준 높은 책무성, 차별과 소외

의 종식, 경제적, 정치적 권력의 적절한 분배, 법 지배하의 인권보호를 요청하고 있다. “유엔

의 시민들”은 흔히 극심한 개인적 위험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시민들의 합법적인 관심

이 경청되고 개발의제에 반영되는 정도에 따라 Post-2015 개발의제의 법적 정당성과 성공 

모두가 결정될 것이다.

개발에 대한 이전의 접근방식과 비교할 때, Post-2015 개발의제는 진정한 패러다임의 전

환을 예고한다. 실제로 2000년 이후 일부 가장 모범적인 새천년개발목표(이하 MDG)의 성공 

사례 이야기는 2015년 이전 기간의 개발 접근방식이었던 편협한 경제 분석 모델에 의해 가

려졌던 만연한 박탈, 압제, 불평등을 비난하는 거대한 저항의 현장이 되었다. 메시지는 명확

하다. 경제성장은 개발의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평등, 환경, 인권의 문제가 중요하다. 따라서 모범적 거버넌스와 반부패를 실천해

야 한다. 삶의 존엄성을 요구하며 증가하는 전 세계 인구에 대한 실질적인 시험은 그들이 

차별 없이 공포와 결핍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다. 

인권의 실현과 직결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 중 일부는 전 세계적인 차원의 문제

들이다. 세계금융규제, 폭력적 갈등의 예방, 지속가능한 소비 양식의 달성, 지구의 기후 및 

생태계 안정은 그런 문제들 중에서도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는 극도로 지역적 차원

에 머물러 있다. 세계의 지도자들은 세계적인 개발 우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여러 번 회합

을 가져왔다. 지도자들은 대부분 새로운 또는 그렇게 새롭지 않은 마치 뗏목처럼 공허한 약

속들에 서명하고서는 자국의 수도로 돌아갔다. 하지만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어떠한 실질적

인 인센티브나 책무성은 거의 없었고, 이후 우리는 주요한 변화들에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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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출판물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경제･사회권센터 사이의 협력의 결과물로서, 국제

적, 국가적 개발목표의 실현을 지연시키는 더 긴급한 일부 책무성 격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도록 기획되었다. 우리가 가야 할 로드맵의 핵심적인 특징 뿐 아니라 post-2015 합의가 우

선시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보편적인 가치를 포착하면서, 존엄한 삶의 최소요건을 

나타내는 보편적으로 규범적이고 법적으로 구속력있는 프레임워크로서 우리는 인권의 관점

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접근한다. 

2010년 MDG에 관한 유엔총회고위급회담과 2012년 유엔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Rio+20)에

서 유엔회원국들은 MDG와 제안된 새로운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의 맥락에서 인권을 재확인

하고 인권사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유엔회원국들, 정책입안자들, 개발실무자들, 인권단체들, 시민사회단체들, 더욱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글로벌 개발의제 및 국가와 기타 의무부담자들이 효과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개

발의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출판물과 출판물상의 권고사항을 추

천하는 바이다.

Navi Pillay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나비 필레이

유엔인권최고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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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IA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인권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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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I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 국제금융기구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국제노동기구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

MICS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다중지표 클러스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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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OHCHR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개발계획

UN-Habitat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me, 유엔인간정주계획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유엔아동기금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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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고서

배 경

MDG는 전 지구적인 공동사업으로서 빈곤퇴치에 관한 유례없는 국제적 합의를 구현하였

으며,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를 구속할 수 있는 제한적이지만 일련의 이행의 틀을 형성

하는데 기여했다. 개발목표의 범주는 빈곤을 다차원적 문제로서 이해하도록 장려하게끔 기

획되었는데, 노력과 자원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원조로서의 선별성이 그것이다. 다양한 지표

들에 관한 정량적이며 한시적인 세부 목표들을 설정함으로서, MDG는 국제적으로 진전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추적을 위한 통계적 기초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긴급성에 대한 공감대

를 고취시켰다.

개발목표는 모니터링 가능한 일정한 공약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상호간 그리고 그들이 통

치하는 지역에 책임이 있는 세계 지도자들의 동의에 따라 채택된 이행합의서이자, 책무성의 

수단과 이행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약속되었다. 개발목표가 국제개발 담론의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왔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또한 전 세계 각국의 정치적 상황은 국가개발정책

의 수립과 국제원조의 흐름 개선에 일정한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지난 12년간의 경험은 

책무성에 대한 국가들의 약속이 실제보다 과장되어왔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국가로 하여금 이행약속에 책임을 갖도록 하는 능력은 몇 가지 요인들로 인해 약

화되어 왔다. 책무성은 누가,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성의 결여로 인해 손상되

어 왔다. MDG는 국가, 국제기구, 민간부문, 시민사회 공통의 책임일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

국과 선진국 사이에서의 상호책무성 개념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는 행위 

주체들의 수와 다양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개발 단계에 있는 행위 주체들의 차별화된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상호 책무성은 모든 국가가 국경 안팎에서 발생하는 박탈에 직면한 국가들에 대해 책무성

을 지는 것이 아니라 공여국을 개도국 책무성의 대상으로 만드는 수단으로서 더욱 자주 이

용되어 왔다. 빈곤층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에 참여 또는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빈

곤층의 의미 있는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우호적 환경조성에는 비교적 관심이 부족했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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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공약이기보다는 선언적 의미의 정치적 약속이므로, 공약의 불

이행은 대부분의 국가들에게 결실을 맺게 해주지 못했다. 이행 경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

고 체계의 허점, 개발목표 이행을 검토하고 보장하는 메커니즘의 부재나 저조한 활용은 이

행약속을 강제하는 것을 어렵게 해 왔다.

2015년에 개발목표를 검토하고 대체하는 과정은 책무성의 공백을 짚어봄과 동시에, 개발

목표의 새로운 체제가 또 다른 미이행 공약으로 끝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놓쳐서는 

안 될 기회이다.

책무성, 인권, 새천년개발 목표

“책무성”은 인권 프레임워크를 떠받치는 초석이다. 인권은 본질적으로 개인과 국가 또는 

권한을 지닌 공적 기관과의 관계를 지배하는 규범과 관행의 체계이다. 인권기준은 인간이라는 

것만으로도 누구나 누릴 자격이 있는 권리와 자유는 물론이고, 권한과 권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이에 상응해서 부담해야 하는 의무들을 설정해준다. 인권의 관점에서 책무성은 정부의 정책입

안자와 정책결정과 행위에 영향을 받는 권리보유자에 대응하는 다른 의무부담자와의 관계를 

말한다. 책무성은 개인적 또는 집합적인 고충사항을 다루는 것과 책임이 있는 개인과 책임 

당국에 의한 잘못된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능케 하는 교정(矯正)의 기능을 지닌다. 그러나 

책무성은 또한 정책이나 서비스 제공의 어떤 측면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 측면들이 

조정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는 예방적 기능도 갖는다. 책무성 원칙과 

책무성 메커니즘은 이행체계가 더 효과적이고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들기 위해 극복할 필요

성이 있는 구조적 실패를 확인함으로서 정책결정과정의 개선을 가능하게 한다.

비록 인권의 실행에 있어서 중요한 것일 지라도, 책무성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개발, 거버

넌스, 정치, 법, 윤리, 경영, 행동주의의 주요 관심사였다. 책무성의 의미와 기능은 학문별로 

상이하지만, 대부분의 공공 정책적 맥락에서 책무성은 행위에 책임지고, 권한당국의 행위에 

영향을 받는 주체들에게 설명과 정당화의 방식을 통해서 행위에 대해 응답해야 하고, 권한

당국의 정책 수행이나 설명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강제적인 제재에 구속되는 권한

당국의 의무를 지칭한다.2 개발 분야에서 책무성에 관한 문헌의 상당수는 다음의 세 가지 

구성 요소에 수렴한다. : 책임성, 응답성, 집행가능성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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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기간을 살펴보면, MDG 및 MDG 계승 프레임워크와 관련하여 책무성 증진을 위한 

노력이 책무성의 이러한 세 가지 차원을 강화하기 위한 인권 규범과 메커니즘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인권 기준은 개발과정에서 개별 주체들 각각의 책임성의 윤곽을 그릴 수 있게 해준

다. 국가는 기존의 구체적인 국제조약상의 의무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MDG 체제를 인권기

준과 모든 인권의 불가분성 및 독립성에 합치하도록 명확하게 조정해야 한다. 만일 인류의 

개발 이행약속이 그것을 뒷받침하는 인권적 의무의 관점에서 구조화된다면, 개발목표를 위

한 책무성은 자선 혹은 재량이라기보다는 법적 의무의 문제가 된다.

둘째, 새로운 이행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목표의 준수를 보장하는 과정의 중심에 인권 원

칙을 두는 것은 빈곤과 결핍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주체들의 능동적 참여를 조성하고, 그

들에게 응답책임을 갖는 의무부담자의 대응력을 증진시킨다. 인권 프레임워크에 기초한 책

무성 메커니즘은 주민들이 유의미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일조한

다. 이러한 책무성 메커니즘은 그 사회의 소외되고 빈곤한 계층의 관심사와 요구에 대해 고

려하고, 이에 응답해야 할 권한 주체를 위한 인센티브를 창출한다. 또한 책무성 메커니즘은 

소외층과 빈곤층의 참여를 장려함으로서, 정책입안과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면서 그들에게 

권한을 부여한다.

셋째, 개발목표의 정보공개, 모니터링, 보고 메커니즘의 임시적, 임의적인 특성에 의해서 

MDG의 달성이 저해되었다. 사회의 소외되고 더 빈곤한 계층이 그들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인권은 권리를 집행하고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를 보장함으로서 책무성을 촉진시

키기 위한 보충적 수단을 제공한다. 개발공약 이행의 실패가 인권기준의 위반을 구성하고, 

그 위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계층은 국가의 구제 메커니즘이나 국제인권 메커니즘에 고발할 

수 있어야 한다. 다수의 국가 및 국제기구는 즉각적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해

당 침해사항에 대한 고발을 평가하고 책무를 확정하며, 부당한 대우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

게 구제방안을 제공하면서 인권규범 체계를 실행하기 위해 존재한다.

국제인권법에서 국가는 주로 사법적 관할권 내에 있는 주민들의 권리 존중과 보호에 책무

성을 갖는다. 국제개발 분야의 활동 주체들의 급증은 기업과 다자간 경제기구부터 민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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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에 이르기까지 책무성으로의 더욱 다차원적인 접근을 발달시키는 것을 필수적으로 만들었

다. 정치적 탈중심화,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 세계화된 경제의 폭넓은 변화는 개발을 형성하

는 기구의 수와 기구 간 상호연관성을 증대시킬 것이다. 현재 국가와 시민 간의 유대는 국

가의 상부, 하부 그리고 국가수준 이상의 주체가 연관 되는 상호연관적인 책임성에 관한 더

욱 정교한 연계망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책무성에서 국가 행위자의 약점은 정치적 의지의 부족, 관료제의 파편화, 국내정치의 일관

성 부족, 취약한 조세행정, 사회계약의 다른 요소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요인, 적절한 자원과 

안전장치 없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무의 분산에 기인한다. 현재 MDG체제에서 가장 지속

적인 책무성 부족의 하나는 선진국을 개발을 위해 그들이 합의 했던 세계적인 파트너십으로

서 이행 약속과 선진국이 행한 개발, 원조, 무역, 투자정책에 대한 초국가적인 인권 영향에 

책임지도록 구속하는 어려움이었다. 초국경적 경제, 무역, 금융 관계의 증가하는 독립적 체

제에서 MDG의 계승체제로서 글로벌 거버넌스의 강조 필요성이 있는 중요한 차원은 국제적 

수준에서 정책적 일관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인권의무를 존중, 보호, 이행하는 국가의 역량은 많은 비국가 행위자들이 영향력 있는 역

할을 담당한 세계정치경제에 의해 형성되고 강제되었다. 비국가 행위자들은 국제금융기구, 

지역금융기구, 다자개발은행, 수출신용기구, 초국적기업, 신용평가기관, 민간재단 등을 포함

한다.4 특정한 비국가행위자들이 개발정책과 책무성 체계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진보를 

이룩해온 반면, 비국가행위자들의 자발적이고 자기 규제적 특성은 책무성의 상당한 간극이 

여전히 역점을 두고 다루어져야 할 상태로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권리보유자, 의무부담자, 책무성 기구들은 국경을 초월하는 다양한 포럼에서 상호 작용한

다. 다양한 인권기구들과 메커니즘은 정부 관리들과 다른 의무부담자들의 최근의 개발의제

와 관련된 권한 남용과 권리침해에 대해 책임지도록 잠재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사법적 메

커니즘은 인권 침해에 대한 법적 보상과 구제방안을 추구하는 핵심 방안이다. 그러나 비사

법적 메커니즘은 의회의 상임위원회, 행정 청문회, 서비스 고충처리절차, 시민협의체, 지역

사회에 기반을 둔 책무성 체계 여부를 가리지 않고, Post-2015의 맥락적 차원에서 인권 책무

성을 강화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각기 다른 절차는 독립적이지 않으며 서로를 강

화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적 동원과 지역적 사법기구에 의한 판결이 지역 애드보커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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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요구에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연관되어 있을 때, 경제적･사회적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소송이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경향이 있다.

책무성 메커니즘의 기능과 권한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메커니즘은 인권기준의 엄격한 

준수를 감독하고, 독립적으로 정부의 수행을 재검토해야 하며, 인권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의 구제, 보상이나 다른 시정조치 수단을 권고해야 한다. 궁극적인 목표는 단지 인권 침

해에 책임이 있는 주체를 제재하는 것이 아니다. 효율적인 책무성 체계는 권리가 더욱 온전

하게 향유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체계적･제도적 전개를 촉진한다. “책무성의 선순환”으

로 묘사되어 온 것처럼, 인권책무성은 초기의 정책 기획 단계에서부터 예산편성, 집행, 모니

터링, 평가에 이르기까지 국내정책 주기상의 모든 단계에 통합되어야 한다.

국제인권기구를 포함한 국제책무성체계는 집행기능보다는 일반적으로 관리와 감독의 역

할을 한다. 그러나 국제책무성체계는 국가가 인권 원칙을 고려하면서 개발 수행을 정당화하

도록 요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기구는 국가에 적절한 배상 메커니즘이 

존재하는지 면밀히 조사할 수 있고, 국내 책무성 강화를 권고할 수 있다. 국제인권기구는 고

충사항을 제기하고 협상하기 위한 추가적인 포럼을 제의하고, 특히 정부에 의해 의견이 무

시된 집단에 도움을 준다.5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책무성의 인권적 측면과 인권기구들은 MDG의 맥락에서 덜 인

식되고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다. 개발목표 모니터링은 주로 양적인 인권개발지표를 지지하

면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에 집중해왔다. 개발목표가 인권에 대한 국가적, 국제적 이행 약속

을 충족시키려면 이행의 진전을 추적하는 더욱 강력한 메커니즘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MDG에 대한 모니터링 메커니즘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공공정책 감시와 통합되어야 하며 개

별화된 활동으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

2015년 이후의 책무성

2015년에는 인권, 평등, 지속가능 원칙에 기반을 둔 야심차고 새로운 글로벌 정책이 요구

된다. 2010년 MDG에 관한 유엔총회 고위급회담과 2012년 유엔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리

우+20”)의 결과문서에 기록된 중요한 인권 협정에 기반을 둔 새로운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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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엔 회원국이 국제 인권 이행약속을 실현해야만 한다는 것이다.6 책무성과 인권이 차세

대 개발목표의 중심이 된다면 2015년 이후 현재의 느슨한 정치적 이행약속은 더욱 견고한 

글로벌 사회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인권은 그 구성요소인 책임성, 응답책임성, 집행가능성을 강화함으로써 Post-2015 개발 합

의를 위한 협상의 맥락에서 책무성에 대한 이해를 알릴 수 있다. 새로운 글로벌 개발 목표

와 관련하여 (2012년 유엔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를 포

함한) 특히 책무성 메커니즘은 모니터링, 평가, 필요시의 보상, 제재의 인권적 수단뿐만 아

니라 인권적 기준을 더욱 고려해야한다.

Post-2015 개발의제에 관한 논의의 맥락에서, 의제의 실행 및 절차가 다음과 같이 준비되

어 있는 경우에 인권적 책무성은 존재한다. : 

▶ 국제적 인권 기준을 반영하고 확정하는 행위 및 실행 기준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 책임

을 지며, 설명해야 할 대상에 이를 설명하고 정당화하는 권한당국이나 기구에 의무를 

부여할 준비가 되어있고, 

▶ 권한당국의 수행이 인권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 집행가능한 제재나 시정

조치로 권한 당국을 구속할 준비가 되었을 때. 또한 수행을 평가하고 제재하는 절차는 

사법적, 행정적이거나 여타의 절차를 불문하고 국제인권기준을 반영하고 확인해야하며,

▶ 빈곤층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권한당국에 대한 청구를 집행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메커

니즘에 접근할 수 있고 적절한 배상을 받도록 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명백하고 야심차며 구체적이고 관리 가능한 글로벌 차원의 목표, 세부목표, 지표들의 확인

은 – 기존 국제인권조약의 기준에 맞도록 명백히 조정된 – 누가, 무엇에, 언제까지 책무성이 

있는지 명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권한당국의 

응답책임성을 향상시키며 지속적인 전개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인권은 회원국과 다른 의무부담자가 Post-2015 합의 하에서 무엇에 책무성을 가져야 하는

지, 어떻게 책무를 수행할 것인지 뿐만 아니라, 언제까지 책무를 유지할 것인지 규정하는 것

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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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그 밖의 의무부담자들은 어떤 책무성을 가져야 하는가?

Post-2015 개발의제에 포함시킬 것을 원하는 다양한 이슈에 대한 요구들이 쇄도하고 있

다. 명백한 객관적 기준은 글로벌 목표가 가장 잘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목적을 고려하여 

새로운 글로벌 개발목표 포함에 적합한 우선순위의 확인을 이끌어야한다. MDG의 경험으로

부터 가장 유용한 목적인 다음의 내용들을 얻을 수 있다. (a) 새롭고 진보적이며 인간중심적

인 글로벌 개발체제를 분명하게 하는 것에 대한 규범적 목표, (b) 소외된 이슈 및 분야에 관

심을 “고취시키는 것”, (c) 이 출판물에서 논의된 것처럼 공유된 인권과 개발 공약의 이행을 

위한 책무성을 강화하는 것. 글로벌 개발목표와 세부목표들은 구체적인 맞춤형 과정 없이 

문자 그대로 국가계획목표로서 유용되거나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 (이하 참조)

2012년 유엔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 결과문서는 더 일반적으로 Post-2015 협정에 관련된 

새로운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유용한 일련의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인권적 관점으로부

터 다음의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a) 글로벌 개발목표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뿐만 아니

라,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반영하면서 균형잡힌 체제를 구성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b) 새

로운 글로벌 목표와 세부목표를 주로 개발의 “종료”에, 더 적게는 “수단”에 집중해야 한다. 

(c) 강력한 정치적, 도덕적, 인식적 특징을 가지며 전 지구적 인구에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이슈에 우선순위를 두고, 주인의식과 행동을 이끌어내야 한다. (d) 결과뿐만 아니라 노력에 

관한 지표들도 포함해야 한다. (e) 새로운 글로벌 모니터링 체제를 지원하면서 수집가능하

고 광범위하며 미사용된 자료들의 출처를 인정하여 Post-2015 개발의제의 수단을 주인이 아

닌 오히려 하인으로 만들어야 한다.

2015년의 중심적인 도전은 평등의 개념이다. Post-2015 개발의제는 밀접하게 연관된 형평

성(이익과 기회의 분배에 있어서 공평함), 평등성(법률의 완전한 보호를 받는 기회와 결과 

모두에서의 실질적인 평등), 비차별성(용인될 수 없는 근거에 기반을 둔 권리의 향유를 손상

시키는 효과나 목적을 가진 차별의 금지) 등 세 가지 개념을 발전시키도록 기획되어야 한다. 

평등의 달성은 Post-2015 개발목표에서 자립적인 목표이며 향상된 자료 수집 및 배포, 각각

에 대한 평등성 벤치마킹과 평등성 모니터링을 통해 다른 모든 목표에 명백하게 통합되어야 

한다.



요약 보고서 xv 

Post-2015 합의를 위한 중요한 우선순위는 세계적, 국가적으로 개발, 무역, 투자, 지적재

산, 금융, 조세, 다른 주요 정치제도 사이에서의 “일관성 강화”임에 틀림없다. 국제인권기준

은 무역 협정과 다른 경제 및 사회정책 분야의 인권평가 경험으로부터 도출한 궁극적인 개

발의 종결을 대표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준과 고차원적 정책 목표로서 세계적, 국가적 

차원에서 모두 정책일관성을 위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국가들은 Post-2015 개발공약을 언제까지 이행해야 하는가?

Post-2015 개발의제의 궁극적인 목표가 모두를 위한 모든 인권의 완전한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라면, Post-2015 개발목표와 세부목표는 정치적 책무성을 위한 좀 더 단기적이며 잠정적

인 세부목표 및 재검토 절차와 더불어 진정한 전환적 변화를 위한 장기적인 체제에 내재화

될 필요가 있다. 아래에 간략히 기술된 것처럼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세세한 일련의 목표와 

세부목표는 적절하게 조정된 시간계획과 함께 확장되고, 맞춤형 목표가 되어야하며, 상이한 

국가적 환경에 따라서 지역화 되어야 한다. 

2010년 한 해는 더 즉각적인 정치적 인센티브와 수요에 균형을 맞추면서 Post-2015 개발

목표와 적절한 목표달성 기한인 2030년에 대한 적절한 기준선이 될 것이다. 인권조약 하에

서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세부목표와 점진적이기보다는 즉시 달성되어야 하는 사회경제적 

차원의 권리들을 위해 더 짧은 기간이 요구된다. 후속 합의는 2048년 세계인권선언 100주년 

기념일까지 모두를 위한 모든 인권의 보편적 실현을 목표로 해야한다. 

국가들은 Post-2015 이행공약에 대하여 어떻게 책무성을 가져야 하는가?

새로운 글로벌 개발목표는 국가의 노력과 수행에 대한 만능적인(one-size-fits-all) 기준이 

될 수는 없다. 글로벌 개발목표와 세부목표의 구별되는 목적에 대한 명확성의 부족과 국가

계획 목표치로서 MDG의 부적절한 사용은 처음부터 MDG 이행을 방해하였고 국가와 지역

사회 간 MDG 이행에 대한 참된 현황을 왜곡해왔다. 국가와 지역사회 차원의 “맞춤형” 글로

벌 개발목표는 다음과 같은 8개의 단계를 포함해야 한다.

1. 국가적･지방적 차원의 목표와 세무목표를 당국에서 적용 가능한 인권조약 기준에 맞

도록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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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적･지방적 차원의 목표, 세부목표, 지표 및 벤치마크를 통해서 참여절차를 수립하

고, 모니터링 과정에의 적절한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3. 가장 소외된 공동체와 지역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보장하면서 비차별 원칙과 평등성

의 원칙을 통합해야한다.

4. 권리의 실현을 막는 주요한 애로사항을 설명하면서, 긍정적인 결과를 증대시키는 개입

을 선택해야 한다.

5. 개발목표의 전체적인 체제에서 시너지 효과와 공백을 찾아내고, 체제가 인권과 지속가

능한 발전 문제 사이의 적절한 균형의 반영을 보장해야한다.

6. 당국이 이용 가능한 “최대 자원”에 대한 객관적 평가에 일관되도록 목표기간과 수준을 

확정해야 한다.

7. 재정적, 정책적 결과뿐만 아니라, 노력에 대한 세부목표와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 

8. 이행 과정의 모니터링을 위해서 모든 인권의 범위를 총망라하여(시민적, 문화적, 경제

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 주관적이거나 양적이 아닌 객관적이고 질적인 다양한 지표와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를 활용해야 한다. 

새로운 개발목표는 – 전세계적, 국가적, 지역적 수준에서 – 접근가능하고 효과적인 책무성 

메커니즘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책무성 메커니즘은 사회적 책무성 메커니즘 뿐만이 아

니라 행정적, 정치적, 사법적, 준사법적 책무성 메커니즘과 서비스의 질을 보장할 체계를 포

함해야 한다. 인권적 기준은 규범적인 준거 틀이어야 한다. 빈곤층이 사법적 메커니즘은 물

론 여타의 책무성 메커니즘을 활용하지 못하게 하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포함한 

이들의 권리 청구와 집행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개발정책에 

갈수록 큰 영향력을 미치는 국제금융기구와 비국가 행위자 뿐만 아니라 국제적 수준에서 국

가의 책무성 부족을 강조하기 위해 적절한 메커니즘이 고안되거나 채택되어야만 한다.

개발 목표에 관한 현존하는 책무성 메커니즘은 Post-2015 개발 목표의 목적을 위해 강화되며 

채택 및 확장되어야 한다. 2012년 현재 Post-2015 개발의제를 위한 글로벌 책무성 합의에 관해 

협의가 활발하게 진행중이며, 기존의 “글로벌 동료검토” 메커니즘도 논의되어 왔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개혁 제안은 강화되어야 하는 기존의 국제인권 책무성 메커니즘에 의한 역할을 

조심스럽게 고려해야 하고(중첩되거나 약화시키지 않아야 한다), 새로운 글로벌 개발목표에 

대해 더욱 일관성 있고 명시적인 모니터링 및 보고 절차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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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2015 개발 이행약속을 위한 어떠한 새로운 글로벌 검토 메커니즘도 인권조약의 기준

을 명백하게 나타내야 하며 엄격한 독립적 검토, 시민사회의 효과적인 참여, 높은 수준의 정

치적 책무성을 보장해야 한다. Post-2015 글로벌 개발목표를 위한 검토 메커니즘에 의해 생

산된 자료들은 인권 검토와 보고 절차에 체계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회원국은 각국의 국

가적 보고절차와 책무성 메커니즘이 상호 강화되고 불필요하게 중복되지 않도록 보장하면

서, Post-2015와 국제인권보고 의무를 능률화해야 한다. 

국가는 인권조약 및 회원국의 선택적 진정절차의 전반적인 영역에 대해 비준해야 하며, 

이행을 지연시킨다는 의구심을 해소시켜야 하고, 포괄적이며 시의적절하고 정례적인 보고서 

제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은 개발정책과 프로그래밍을 위한 국제인권 메커니

즘 권고사항의 영향력과 질을 향상시키며, 더 나은 정책결정을 위한 동기부여를 강화함으로

서 책무성 선순환의 보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서론 1 

서론

우리는 각각의 사회에 별도의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적 차원에서 인간의 존엄과 

평등, 형평의 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집단적 책임도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도자

들로서 우리는 세계인들, 특히 가장 취약한 계층과 그중에서도 특별히 전 세계 아동과 그들

의 미래에 대한 의무가 있다.

- 유엔새천년선언7

2000년 9월, 새천년의 여명에 유엔에 모인 세계 지도자들은 “절망적이고 비인간적인 극빈

의 환경으로부터 우리와 동반자인 남성, 여성, 아동을 자유롭게 해주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고 결의한 새천년 선언을 채택했다. 이러한 이행약속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지도자들은2015년까지 달성되어야 하는 목표 아래 관련 세부 목표와 더불어 소득빈곤, 기아, 

질병, 빈곤의 다른 핵심적인 차원들을 강조하는 8가지의 MDG를 채택했다.8

MDG의 만료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전 세계의 정부와 시민사회는 2015년 이후의 개발목

표를 계승하고자 새로운 일련의 개발 목표들에 대한 규정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 이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현행 MDG 체제의 장단점과 개발목표의 성공 및 실패 이유를 이

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인권의 관점에서 이해되는 이 출판물은 책무성에 관한 질문에 집중하고 있다. 출판물은 

두 가지 핵심적 결점이 빈곤층의 권리와 염원의 실현을 돕는 현행 MDG 체제의 효과성을 

약화시켜 왔다는 전제에서 출발했다. 첫째는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개발목표와 계획이 인권

의 용어로 적절히 구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개발목표의 설계와 전달 모두에 있어

서, 국가에 부여된 기존의 인권실현 약속이 간과되고 약화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번

째는 책무성의 결점이다. 개발목표는 아마 빈곤이라는 재앙을 퇴치하기 위해 만들어진 가장 

진지한 전 지구적 이행약속을 대표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와 다른 주체들이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 설명하고, 결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빈곤 때문에 지속적

으로 고통받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응답하기 위한 굳건한 메커니즘은 실제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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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새천년 선언이 기반을 둔 국제적으로 인식된 원칙의 주요 영역 사이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선언은 “모든 국가에서 모두를 위한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

화적 권리의 완전한 보호와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9는 전 세계 지도자들의 이행 약속을 재확

인하고, 발전권을 포함하여 인권의 실현을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유사하

게, 책무성은 고정된 가치로서 새천년선언의 모든 곳을 관통한다. 점점 더 상호의존적인 세

계에서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도 인권을 유지하기 위한 공유된 책무를 갖고 있으며, 

전 지구적 빈곤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의무가 국경을 초월한다는 인식에서 새천년 선언

은 세계화된 책무성의 강력한 성명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국가의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보장

하기 위해 중심이 되는 국가 책무를 인정하면서 새천년 선언은 부유한 국가들, 국제기구, 민

간부문이 더욱 공평한 무역, 원조, 금융, 부채탕감 시스템을 포함하여 인간개발 증진을 위한 

환경 조성에도 동시에 책임이 있음을 강조한다.

개발목표는 새천년 선언의 이행을 위한 로드맵으로서 의도되었다. 개발목표는 빈곤과 연관

된 결핍의 가장 지독한 일부 유형을 강조하는 구체적이며 한시적인 이행약속을 만듦으로서 

새천년 선언의 이행약속을 구체화했다. 비록 개발목표 스스로 인권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더라

도 실제로 개발목표는 여성의 평등권과 아동의 권리뿐만 아니라 근로권, 식량권, 교육권, 건강

권, 주거권, 식수와 위생에 대한 권리, 적절한 삶의 기준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일련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광범위하게 부합한다.10 초등교육을 받을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접근, 

모든 여성이 임신과 육아 중 적절히 보살핌을 받을 권리에 관한 접근과 같이 인간의 존엄과 

생존을 위한 핵심적인 환경에 대한 개발목표의 선택적 집중은 느슨하게나마 국제적 경제, 사

회, 문화적 권리 기준 아래의 많은 핵심 의무에 부합한다. 게다가 각각의 개발 목표 하에서 

세부목표와 지표를 수립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권리의 “점진적인 실현”을 추적

하기 위한 정량화 기준을 제공한다. – 국제인권조약 체제하에서 국가들은 이용가능한 최대한

의 자원을 활용하여 가능한 신속하게 이 권리들을 실현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11

하지만 MDG와 세부목표는 여러 측면에서 국제인권기준과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작성

되었다. 개발목표 2는 초등교육이 무상으로 의무적이며 확실한 질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인

권의 필요조건을 무시하고 있다; 개발목표의 성 평등 세부목표는 교육과 정치적 표현의 평

등성에 너무 제한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여성에 대한 폭력과 같은 성 차별의 다른 핵심적

인 빈곤 징후들을 놓치고 있다; 그리고 주거, 물, 위생에 관한 개발목표들은 거주의 안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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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의 질, 서비스 구매력에 관한 주요한 인권적 사안을 거의 놓치고 있다. 개발과정에서 유

의미한 참여와 책무성을 위해 필수적인 표현, 집회, 결사, 정보의 자유와 같은 시민적, 정치

적 권리들은 거의 제외되었다.

관련된 모든 국제인권기준을 다루는 제한된 수의 개발목표들을 포괄하는 합의된 정치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새천년개발목표와 세부목표는 국가들이 기존

에 체결한 국제인권 협정상의 의무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게 하는데 부족한 점이 많았고 개발

과 관련한 국가의 인권 약속을 더 활발하게 이행하는데 박차를 가할 잠재적 가능성을 약화

시켰다.12 

MDG의 많은 영역에서 의심의 여지없이 주목할만한 성과를 이룬 반면, 정기적인 세계의 

진척상황 점검에 기인한 자료는 인권적 관점으로 분석했을 때 문제가 될 만한 의문을 제기

하고 있다. 산모의 사망 및 아동의 영양실조를 감소시키는 것과 같은 개발목표 영역에서의 

달성률은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 불합리하게 느리거나 침체되어왔다.13 심지어 인간개발의 

결과가 상대적으로 강한 곳에서도 어떤 규모의 성과가 개발목표를 충족하기 위한 세계적 노

력에 기인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예를 들면 하루에 1.25달러 이하의 수입을 얻는 사람의 비

율을 반으로 줄이려는 세부목표는 2015년까지 충족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는 개발목표

의 결과로서 투입된 국가적, 국제적 차원의 정책 노력이라기보다는 대개 개발목표보다 먼저 

형성된 공공정책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인구가 많은 두 국가인 중국과 인도의 경제성장 양상 

때문이다.

더욱이 분석 자료에서는 성, 민족, 도시와 지방 인구,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유형의 지

속적이고 때때로 확대되는 격차 이외에도 많은 국가에서 개발목표 이행의 진척 상황이 극도

로 불균등했음이 드러났다. 예를 들면, 목표 제4번에 관하여 유엔아동기금의 분석 자료는 대

다수의 국가가 5세 이하 유아사망률 감소를 경험했지만, 이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소득층

과 저소득층 사이의 확대된 아동사망률 불평등에 의해 수반된 것임을 보여준다. [도표 I 참

조]14 이와 같은 사실은 평등과 비차별 인권원칙을 보호하려는 노력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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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Ⅰ. 아동 사망률 증가의 불균등성

사
망
률
 불
균
등
 감
소

사
망
률
 불
균
등
 증
가

사망률 감소 사망률 증가
U5MR 변화(%)

U5MR 감소, 

불균등 증가 국가

U5MR 감소, 불균등 감소 국가

U5MR 증가, 

불균등 증가 국가

U5MR 증가, 불균등 감소 국가

 출처: 유엔아동기금, Progress for Children: Achieving the MDGs with Equity, No.9

(2010년 9월),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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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 지역에 걸쳐서 이행 상황은 대단히 다양하고, 가장 어려움에 처한 지역에서 필수

적인 정책적 개입이나 자원이 명확히 부족하다는 징후가 있었다. 예를 들어 산모의 사망은 

상대적으로 예방하기 쉬울지라도, 지난 20년 동안 생명을 구하는 출산관련 의료서비스에의 

접근이 거의 개선되지 않은 남아시아와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에는 극히 빈번한 상태로 남

아있다. 다른 개발목표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불균등한 이행상황은 핵심적 인권의무로 

여겨지는 일부 영역이 주의 깊게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물에 대한 

접근이 증가한 것과 비교하여 위생 문제는 정부와 공여국에 의해 상대적으로 도외시된 채 

남아있다. 게다가 물에 대한 접근성 향상은 심각한 수질 문제- 물에 대한 권리의 핵심 요소

이자 현행 MDG 지표가 측정할 수 없는-를 가리고 있다.

이 심각한 결점은 인권 공동체의 능력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 인식되었고, 최근의 이행 진

전상황에 대한 평가에서 유엔 사무총장에 의해 직접 강조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

권적 고려사항의 개발목표로의 더 큰 통합은 핵심적 인권의무, 점진적 실현의무를 더 반영

하는 세부목표, 불이익과 차별에 직면한 주체의 권리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계획수립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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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는 개발목표를 감안하여, 처음부터 그 결점들을 피할 수 있었다. 표현, 결사, 집회, 정보 

보유 및 열람의 자유와 참정권 및 사법에의 접근을 포함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현

행 개발목표의 맹점은 그 이행에 있어서 참여에 대한 관심과 책무성을 약화시켜 왔다.

유엔 사무총장은 책무성의 결여를 개발목표 이행의 실패에 있어서 주된 이유 중 하나로 

인식해왔다.15 새천년선언의 인권이행약속이 개발목표의 설계 과정에서 기능적으로 전환되

지 않은 것과 같이, 새천년선언에 포함된 세계화된 책무성 비전은 현행 MDG 체제에서 실현

되는데 실패했다. 국가 공동체의 공유된 책임과 전 세계 빈곤층에 대한 새천년선언에서의 

책무성 강조에도 불구하고, MDG의 이행과정은 일련의 국가적･국제적 의사결정자들이 빈곤

층에 그들의 행위에 대해 설명하도록 구속할 수 있는 견고한 책무성 메커니즘을 형성하는데 

실패했다.

국제적 차원에서 개발목표에 대한 이행상항을 재검토하기 위해 형성된 보고체계는 보고체

계상의 임의적 특성, 규범준수평가에의 비체계적 접근, 저조한 실적에 대한 결론 부재에 의

해 비효율적으로 제공되어왔다. 소수 국가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연례각료검토회의에 이행

상항을 보고하기로 자원했다. 비록 좋은 관행을 확인할지라도, 국가의 임의적 보고 메커니즘

은 보고서를 독립적으로 감시하고 평가하거나 검토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거의 제공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미이행 공약과 결부된 미미한 결과와 더불어 비구속적인 정치적 이행약속으로서의 개발목

표는 그 스스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의사결정자에게 인센티브를 거

의 제공하지 못해왔다. 정부가 그 통제를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하는 요인에 대한 이행성과 

부족을 비판할 때, 정부는 – 개발도상국, 신흥개발도상국, 선진국을 불문하고 - 거의 도전을 

받아오지 못했다. 새천년선언에서 확인된 “공유된 책임”의 개발목표 체제는 때때로 문제를 

명확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모호하게 만들었다. 제8번 목표에서 부유한 국가들이 담당한 

이행약속은 의도적으로 모호한 용어에 의해 초안이 작성되었다. 다른 개발목표는 관련된 국

내, 국제, 공공, 민간 행위자를 구분하지 않고 책임을 전적으로 국제사회에 돌렸다. 명백하게 

규정된 의무와 책임의 부재는 정부와 다른 행위자가 책임을 회피하고 저조한 수행에 대해 

여타의 주체를 더 쉽게 비난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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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성은 제한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비대칭적이었다. MDG의 관련문서와 절차에서는 개

발도상국에 대한 공여국과 국제기구에 대한 책무성을 주로 언급했다. 원조효과성에 대한 국

제 포럼이 채택한 “상호책무성”의 용어는 책무성의 일방적인 특성을 사실상 감추었다. 이는 

개발목표가 기인한 맥락을 차례로 반영했다. 공여국과 개도국의 정부 간 합의로 인식되는 

개발목표는 수원국이 MDG 이행약속과 관련된 빈곤퇴치전략을 채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

여국이 부채탕감과 개발지원을 제공하는 개발원조에 대한 새로운 합의의 부분으로서 나타났

다.16 많은 개도국들은 사실상 개발목표를 조건부 원조의 수단으로 결론지었다. 단지 실재하

는 이행약속을 선진국이 아니라 개도국에 부과하는 용어로 개발목표의 구조를 형성하려는 

결정에 의해 강화된 인식이 그것이다. MDG 포럼에서 공여국과 협력국 사의의 양자간 책무

성에 대한 강조점은 각국이 개발수준과 무관하게 국제인권법 체제하에서 당국의 관할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갖는 주요한 책무성을 모호하게 하는 경향을 보여왔다.17

국가가 우선순위로 하고 우선순위에 두는 높은 수준의 이행약속으로 알려졌지만, 개발목

표와 그 이행절차는 실제로 의사결정자가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주체에게 그들의 행

동을 설명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을 강제하거나 장려하지 않았다. 비록 새천년선언이 전세계

의 가난하고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집단적인 의무의 준수를 언급할지라도 국가의 개입은 실질

적이라기보다는 수사학에 불과했다. 개발목표는 유엔의 비공개 협상에서 작성되었다. 최근

까지 가난하고 소외된 공동체들과 그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주체들은 국제적이나 국가적으로 

MDG의 정책을 형성하거나, 개발목표의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유의미한 기회를 거의 갖

지 못했다. 비록 개발목표가 채택된 이래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 양상은 국가마다 다양했

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정책형성과 이행과정에 포함되기 위해서 투쟁해야만 했다. 표현, 집

회, 결사의 자유에 대한 많은 국가들의 억압적 규제는 시민사화단체의 참여에 더 많은 장애

가 되어왔다. 

인권기준의 관점에서 개발 목표의 진전사항을 평가하고, 결점을 확인하여 누가 그것을 책

임질 것인지 결정하고, 영향을 받는 계층에 적절한 예방조치와 구제방안을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메커니즘의 부재는 개발목표를 이행하기로 약속한 주체에 대한 어떠한 결과라고 

하더라도 2015년까지 많은 개발목표를 충족시키는데에 집단적인 실패를 의미한다. 실패의 

대가는 5살 생일까지 살아남지 못할 수백만의 아동들과 임신이나 출산 중에 사망할 수백만

의 여성들, 그리고 기초 교육, 적절한 주거, 영양, 위생, 안전한 식수, 양질의 일자리, 존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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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다른 필수적인 요소에 대한 접근을 지속적으로 박탈당할 수백만의 개인들에 의해 대신 

치러질 것이다.

이 출판물은 새로운 체제가 새천년선언에서 확인된 비전과 가치에 적합하게 조정된다면, 

Post-2015 개발의제의 토대에 인권과 책무성을 두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

계는 깨어진 약속에 지쳐있다. 이행약속이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인 인권 책무성 메커니즘에 

의해 지지받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의 삶에 가시적인 결과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2015년 이

후의 기간을 포괄하는 이행약속은 신뢰성을 갖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행되기도 힘들 것

이다. 국가들이 국제인권조약 하에서 법적구속력이 있는 의무에 더욱 명확하고 일관적으로 

일치하도록 개발목표들을 조정하는 것은 공공정책 수행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이다. 그러므로 인권 책무성은 2015년에 합의된 새로운 이행약속이 실제로 준수되도록 보

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Post-2015 체제에서 인권 책무성을 강화한다는 것은 개발 이행약속을 충족시키는 것에 대

한 실패가 특정 기구가 행정적, 사법적 또는 다른 수단을 통해 책임을 져야하는 인권침해를 

동반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수반한다. 질병, 결핍, 예방가능한 죽음에 의해 훼손되거나 

갑자기 끝난 수천명의 생명은 저조한 MDG 이행 통계의 이면에 나타나있다. 이러한 비극은 

한 국가(또는 국가들)가 의료 서비스, 적절한 주거, 안전한 식수나 다른 경제적･사회적 권리

에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노력을 수행하지 못한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국가가 보

상할 의무가 있으며 법적 책무성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이는 곧 인권침해가 된다. 인권 

책무성은 개발노력에 관련된 정부 기관, 의회, 공여국, 무역상대국, 정부간 기구, 민간영역, 

시민사회단체 등 모든 주체들의 행동에 영향을 받는 공동체들과 개인에 대한 반응을 더욱 

광범위하게 촉진한다.

지금 이 순간 국제사회는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 2015년 이후의 기간을 위해 일련의 새로

운 국제개발 이행약속을 규정하려는 노력이 진행되는 와중에, 세계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모

든 세계인들의 권리와 염원에 부응하며, 21세기 권력관계의 복잡하고 발전하는 특성을 인정

하는 차세대 개발목표가 새로운 글로벌 사회계약의 토대로서 역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

다. Post-2015 체제의 중심부에 인권을 두는 것은 우리 시대를 위해 재정립된 사회적 계약으

로 특징지어지는 책무성의 구속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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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맥락

MDG가 채택된 이래 세계적인 맥락에서의 변화는 post-MDG 개발 체제에 있어서 책무성 

재고 필요성을 훨씬 더 완전하게 강조해왔다. 글로벌 금융경제위기는 개도국과 신흥개도국 

경제에서의 연쇄적 효과로 인해 많은 선진국을 경기불황으로 내몰았다. 상품시장의 투기는 

같은 기간 식량과 에너지 가격의 불안정성을 크게 증가시켰다. 이 위기로부터 야기된 국가 

재정적자는 가난과 불평등의 증가를 위협하는 남북 각국 정부의 사회적 비용 지출 감소를 

초래했다. 일부 공여국들은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개발협력에 할당된 예산의 우선순위를 강

등시켰다. 글로벌 경기침체의 직접적인 결과로 대략 6천4백만 이상의 사람들이 1달러 이하

의 일당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40만 명의 아동들이 5세 이전에 사망할 것이라고 

추정되어 왔다.18 취약한 고용상태에 있는 근로자의 수가 2000년 이래 1억3천6백만 명으로 

증가하면서, 현재 2천7백만 이상의 사람들이 실직 상태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위기는 많은 

국가에서 개발목표 하위의 세부목표 달성 전망을 감소시켜왔고,19 일부 국가들이 지연되거

나 침체된 이행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외부 행위자에게 떠넘기도록 했다. 2008년 세계금

융체계를 붕괴로 이끈 규범적 실패를 포함한 위기는 세계경제에서 구조적 불평등과20 책무

성의 공백을 부각시켜왔다. 위기 속에서 인권영향과 책무성 결여는 다자간 협상의 초기에 

널리 인정되었으나, 두 가지 모두 효과적으로 언급된 채 남아있다.21

더 폭넓은 지정학적 변화는 책무성에 대한 새로운 이의와 기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국제 

정세를 완전히 변화시켜왔다.22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신흥 지역강대국들은 힘의 균형을 이

동시키고 다자간 기구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면서 세계적인 행위주체가 되었다. 신흥국 경제

는 더욱 빠르게 성장하고 많이 소비하면서 경제위기의 영향으로부터 더 탄력성을 갖는 것으

로 증명되어 왔고, 일부는 점점 더 양자간 개발협력의 중요한 공여자가 되었다.23 남남협력

의 증가는 OECD 국가들에 의해 제공되는 중간소득국가에 대한 지원의 감소분을 상쇄시켜

왔다. 이것이 남반구와 북반구 국가 간 원조 관계의 신식민주의적 특성을 어느 정도 완화시

킨 반면에, 신흥국에 의해 제공되는 원조의 상당 부분은 양자간 무역, 투자나 상업적 거래로 

구속되었다. 동시에 빌 앤 멜린다 게이츠재단과 같은 주요한 새로운 민간 공여자는 원조와 

원조정책이 취하는 방식에 점점 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 프로그램들 중 일부는 

MDG 의제의 여러 부분에 상당한 자원을 제공한다. 따라서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새로운 개

발행위자가 개발협력분야에서 인권 책무성의 추구를 돕거나 혹은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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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빈곤 양상의 변화는 원조의 기획과 정당화에 있어서의 이동을 촉진해왔다. 현재의 

빈곤은 최빈국보다 원조에 훨씬 덜 의존적인 중소득국에서 더 일반적이다. 거의 75퍼센트의 

소득빈곤층은 현재 중소득국에 살고있다.24 한 가지 결과는 무역, 투자, 조세협력, 금융 규제

와 같은 초국가적 정책의 다른 영역과 연관된 원조의 역할을 약화시켜왔다. MDG를 위한 잠

재적 자원의 흐름으로서 외국인직접투자는 개도국에서 증가하고 있다.[도표 II 참조]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 차원의 정책일관성을 보장하는 문제는 점점 더 핵심이 되고 있다. 국가 내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는 자원 및 분배수단의 국내적 관리 역시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재원마련에 관한 국내적 책임과 국제적 책임 간의 관계 재고를 촉진하며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경제위기와 그 여파로 인해서 빈곤은 오직 남반구에서만 발생한다는 주장이 

오류였음이 드러났고, 이는 2015년 이후 post-MDG 의제 설정에도 직접적인 시사점을 갖는

다고 할 수 있다.25

도표 Ⅱ. 1995-2011년 글로벌 경제와 경제 집단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단위: 10억 달러)

세계 총합

개도국 경제그룹

전환경제그룹

출처: World Investment Report 2012: Towards a New Generation of Investment Polices

(United Nations publications, Sales No. E.12.II.D.3

선진국 경제그룹

개발목표를 채택한 이래 수년 동안 인권 책무성에 대한 전망을 잠재적으로 향상시키는 방

식으로 개발의 의미, 목적, 지배적인 개발 패러다임에 대한 사고의 진전을 보여 왔다. 개발

목표는 소위 워싱턴 컨센서스26라고 불리는 1990년대의 지배적인 개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아마티아 센, 마흐붑 및 다른 사람들의 연구에서 자세히 설명되고 UNDP에 의해 정교해진 

인간개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보여주었다. 이는 국가에 대한 규제, 재분배, 사회적 보호 

역할 및 개도국에 의해 보유되고 정의되며 효과적인 민주적 거버넌스에 의존하는 빈곤퇴치 

전략을 시사한다.27 이러한 비전은 글로벌 금융･경제위기의28 여파로 세계개발포럼에서 통

합되어온 것처럼 보이나, 긴축재정이 지배적인 정책 방향이었던 국가들에서는 아마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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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퇴할 것이다. 지난 10년간 빈곤의 다양한 차원 및 대안적인 복지 지표에 관한 새로운 사

고는 Post-2015 개발의제에 인권적 책무성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전망과 특별한 연관성을 

갖는다.29

마침내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불평등, 엘리트 특권, 기업권력에 대항하는 

지속적인 대중적 움직임의 물결을 목격할 수 있었다. 이것은 ‘아랍의 봄‘의 결과로 나타난 독

재정권의 타도에서부터 남･북반구 모두에서의 반부패 투쟁과 미국 및 다른 지역에서의 

’Occupy(점거) ’운동에까지 다양했다. 각각의 차이와 국가적 특수성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은 

확대되는 세계화의 맥락에서 더 효과적인 책무성에 대한 요구 급증으로 간주될 수 있다.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감소하기 위한 민주화의 실패와 

불투명한 의사결정과정의 불만족 현상은 더욱 유의미한 형태의 주민주도적 책무성을 발전시

키려는 노력을 부추겼다.30 일부 전통적 메커니즘이 중복되고 부패하거나 비효과적인 것으

로 인식되는 곳에서는 대의민주제에서 발전한 정당 및 입법부와 같이 전통적 메커니즘을 보

완하거나 대체하는 직접적이고 지역적인 책무성 형태에 집중한다.31 시민과 국가 간, 국가와 

국제기구 간, 공공영역과 민간영역 간의 관계가 극적으로 변화되어온 맥락에서 이러한 모든 

노력은 책무성의 기준, 절차, 조건에 대한 더욱 광범위한 논의를 초래했다. 이 논의에서 인

권은 특히 개발정책의 맥락에서 책무성에 대한 이해 변화와 운용 두 가지 모두 가능한 도구

를 제공하는 것으로 점점 더 인식되고 있다.32

MDG와 무엇이 이를 대체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시민사회단체는 최근 수년 간 미래 개발

의제의 목표와 목적을 논의할 포럼에 더욱 진정한 참여를 요구하고자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

트워크, Beyond 2015와 같은 초국가적 네트워크를 통해 모든 대륙에서 활동해왔다. 시민사

회는 책무성이 “국내화”와 “세계화” 모두가 될 것을 원한다. 한편 국가는 공여자보다도 시민

들의 요구와 관심에 더욱 즉각적으로 반응해야만 한다. 다른 한편으로 국제기구, 공여국, 여

타의 국제개발 행위자는 활동하고자 하는 해외의 개인과 공동체에 더욱 책무성을 가져야한

다. 지리적으로 다양한 시민사회조직은 전 세계 지도자들과 유엔이 차세대 개발이행목표에

서 인권을 확실하게 강조하고, 세계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책무성을 효과적으로 제공

하는 메커니즘 포함을 보장하도록 촉구하고 있다.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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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점이 될 것인가?

MDG와 Post-2015 체제에 관한 최근의 정부간 포럼에서 책무성과 인권에 대한 관심이 증

가하면서 애드보커시의 영향은 뚜렷해졌다. 2010년 MDG에 관한 유엔총회 고위급회담 결과

문서는 원조 배분에 있어 공여자의 책무성을 포함시키면서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이행약속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결과문서에는 식량권, 교육받을 권리, 건강권 및 차별철

폐를 포함한 많은 명백한 인권 이행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정상회담 이전에는 인권과 개발

에 대한 오직 평범한 정부 간 합의만이 달성되었고, 유엔 회원국은 사전에 인권이 MDG 성

취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에 동의한 적이 없었다.34 이러한 성과는 회원국이 삶, 음식, 물, 위

생, 건강, 교육, 주거, 사회보장, 노동권, 정보 및 사법적 접근의 적절한 기준과 관련된 인권

을 재확인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 원주민, 소수자, 장애인, 노인,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다루기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한 2012년 유엔 지속가능발전회의에서 견고해지고 광범위해졌

다. 회원국들은 이 회의의 결과문서에서 모든 인권 및 국제적 합의하의 의무에 부합하는 규

제조치에 대한 준수를 요청했다.

새천년개발목표와 관련하여 유엔이 작성한 분석과 보고서, 특히 2011년 유엔 사무총장 보

고서(A/66/126)는 비차별 및 평등과 같은 인권문제를 점점 더 강조하고 있다. 또한, 최근 많

은 국가들은 국가의 MDG 세부목표와 지표들을 인권조약상의 요건들에 일치하도록 조정하

고, 소외계층에 대한 분석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예를 들어 에콰도르는 여성과 

원주민에 대한 구체적인 지표들을 추가했고, 이러한 지역 그룹의 개발목표 진행과정에 대한 

미집계자료들을 수집했다.

인권과 책무성에 관한 이러한 이행약속들은 MDG 이행과정의 이전 단계들과 관련된 중요

한 변화임을 암시한다. 2010년 MDG에 관한 유엔총회 고위급회담 이후로 특히 산모와 아동

의 건강35 및 물과 위생에36 관한 개발목표 모니터링 체제를 개발하려는 노력은 점점 더 실

질적인 인권기준이 이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에 통합되어야 한다고 권고해 왔으며, 성

과뿐만 아니라 정책적･재정적인 노력을 모니터링하려는 노력의 중심에 책무성을 강조해왔

다. 이러한 구상은 제2부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수많은 다른 정부 간･비정부 행위

자들은 책무성이 새로운 개발이행체제의 초석이 되어야 한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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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개발은 매우 유망하지만 “인권”과 “책무성”은 계속해서 다양한 방식들로 이해되고 있

다. 그리고 책무성에 대한 정치적 저항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다. 예를 들어 표현, 결사, 집회의 

자유는 정책입안에 있어서 효과적인 참여와 책무성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결과문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어떤 책무성이 언제 인권적 맥락에서 활용되어야 하

는지를 명확히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발목표와 Post-2015 개발 합의의 맥락상 개발 이행에서 

어떤 함의가 있을 것인지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2015년 이후 체제에서 책무성 메커니즘이 

국제인권체제에 기반을 두게 된다면, 무엇이 바뀔 것이며 어째서 이행은 개선될 수 있는가?

이 출판물은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고, 책무성에 대한 인권 이해의 실무적 적용이 2015년 

이후 개발목표 계승체제의 구체적 측면을 어떻게 강화하는지에 대한 탐구를 추구한다. 이 

출판물은 주로 세계적, 국가적으로 활동하는 정책입안자들과 개발주체들에 의해 저술됨으로

서, Post-2015의 맥락에서 인권이 어떻게 책무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지와 인권 기준과 메커니즘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책무성 보장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수 있

는지를 검토한다.

제1부에서는 인권 기준을 고려하여 책무성의 핵심 영역들을 검토하면서, 인권적 관점에서 

책무성의 개념을 탐구하고 있다. 따라서 제1부는 개발의 맥락에서 누가, 무엇에,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명확히 하면서 어떻게 이러한 기준이 책임을 “다른 의무부담자”에게 연관

시키는지 살펴보고 있다. 또한 누구에게 책무성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국가뿐만 아니라 비국

가행위자들의 책무성에 관해서도 매우 심각한 결점들을 강조하고 있다. 

제2부에서는 Post-2015의 맥락에서 국가와 다른 기구들에게 책무성을 부과하기 위해 국가

적, 국제적 차원에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 제2부는 MDG의 구체적인 맥

락에서 형성된 책무성 메커니즘을 포함하여 어떻게 인권이 책무성 과정과 제도에서의 공백

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검토한다.

제3부에서는 Post-2015 개발의제에서 나타난 인권을 위한 책무성 통합 체제를 요약하며 

미래를 전망한다. 제3부는 개발의제에서 우선순위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는 인권 기준을 제

안하고, 2015년 이후 글로벌 개발목표, 세부목표, 지표들과 이를 위한 책무성이 어떻게 더 

잘 보장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몇 가지 권고사항들로 결론을 맺는다.



MDG
인권

책무성

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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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인권 관점에서의 책무성

“책무성”은 인권 체계의 초석이며 인권은 본질적으로 개인과 국가 또는 권한당국의 관계

를 지배하는 규범과 관습 체계이다. 인권기준은 인간이라는 것만으로도 누구나 누릴 자격이 

있는 권리와 자유는 물론, 권한과 권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이에 상응해서 부담해야 하는 의

무들을 설정해준다. 인권의 관점에서 책무성은 정부의 정책입안자와 정책결정 및 행위에 영

향을 받는 권리보유자에 대응하는 다른 의무부담자와의 관계를 말한다.

비록 인권의 실행에 중요한 것일지라도, 책무성은 오랜 기간 개발, 거버넌스, 정치, 법, 윤

리, 경영, 행동주의의 주요 관심사였다. 책무성의 의미와 기능은 학문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

분의 공공 정책적 맥락에서 책무성은 행위에 책임지고, 권한당국의 행위에 영향을 받는 주

체들에게 설명과 정당화 방식을 통해서 행위에 대해 설명해야 하고, 권한당국의 정책 수행

이나 설명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강제적 집행 제재에 구속되는 권한당국의 의무를 

지칭한다.37 개발 분야에서 책무성에 관한 문헌의 상당 부분은 세 가지 구성 요소에 수렴하

고 있다. : 책임성, 응답책임성, 집행가능성38

책무성은 개인적 또는 집합적인 고충사항을 다루는 것과 책임이 있는 개인과 책임 당국에 

의한 잘못된 행위를 제재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교정(矯正)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책

무성은 정책이나 서비스 제공의 어떤 측면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 측면들이 조정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는 예방적 기능을 갖는다. 책무성 원칙과 책무

성 메커니즘은 이행체계가 더 효과적이고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들기 위해 극복할 필요가 

있는 구조적 실패를 확인함으로써 정책결정과정의 개선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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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성(Responsibility)은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들의 행위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하

며, 의무와 수행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요구한다. 

응답책임성(Answerability)은 공무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유권자, 감독하도록 위임받은 기구들이 공

무원과 공공기관의 행위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타당한 이유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집행가능성(Enforceability)은 공무원과 공공기관이 수립된 기준을 준수하고, 준수하지 않는 공무원에

게 제재를 부과하며, 필요할 때는 적절한 교정이나 행위의 개선을 보장하도록 감독하는 메커니즘의 실

행을 요구한다. 

인권은 개발에 있어서의 책무성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 인권의 규범체계와 

이러한 규범체계가 적용된 절차는 위에서 확인된 책무성의 다양한 차원들이 실행되도록 도

울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인권적 책무성의 고유한 특성이 MDG 및 후속 프레임워크와 관

련된 정책결정을 개선하는데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인권의 관점에서 개발에 있어서의 책무성은 인권 기준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될 수 있

다. 이러한 영역은 공무원과 공공기관이 그들의 행위에 책임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

에게 대응할 수 있으며 집행가능한 적절한 제재에 구속되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첫째, 인권체계는 공무수행을 고지해야 할 구체적 의무를 형성함으로써 공무원의 실질적

인 책임을 정의하도록 도울 수 있다. 국제인권법 하에서 모든 국가는 (국가가 임명한 모든 

지방공무원, 국가공무원, 국제공무원은) 인권협약을 비준하고 국내법 질서에 이를 내재화함

으로써 인식해온 다양한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실현할 의무가 있다. 이 협약 하에서의 

의무는 의사결정자의 책임이 있는 실질적인 개발정책 목표와 관련한 모든 경제적･사회적･
문화적 권리뿐만 아니라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포함한다. 

둘째, 인권 기준은 공무원이 그들의 행위에 영향을 받는 시민과 다른 주체들에게 응답함

에 있어서 보장되어야하는 자유와 법적권리를 설명할 수 있다. 많은 절차적 권리는 개인과 

공무원의 행위 감시, 정보 수집, 확인 및 전달, 정보가 시민과 사법공무원의 관심을 이끌어

내는 것을 가능하게 하므로 책무성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한 권리에는 정보에 대

한 권리, 공무에 참여할 권리,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가 포함된다. 권리가 행사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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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에서 권리의 침해(또는 준수)에 의해 고통받는 개인은 침해하는 개인이나 기구에 반해서 

입증하고 알리며 보상하고 주장될 수 없다.

셋째, 인권 원칙과 메커니즘은 책무성을 강제하고 보상받을 권리를 이행하도록 돕는다. 

효과적인 구제방안에 대한 정당한 법적절차 및 권리의 원칙은 책무성의 세 번째 핵심이다. 

공정한 증거의 법칙을 적용해서 판결하고 처벌하며 다양한 보상을 제공할 힘을 갖는 독립된 

사법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비사법적 인권 메커니즘이 하는 것처럼 책무성의 운용을 뒷

받침한다. 하지만 경제･사회 정책에서 불만사항을 시정하고 책임을 형성하기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절차는 동등하게 중요하다.

직무상 책임개념, 절차적 권리실현, 법적 청구가능성을 공정하고 기능적인 사법체계에 결

합하는 것은 법적 기소가 가능한 책무성 모델을 만들어낸다. 공무원과 공공기관이 투명하고 

원칙에 입각하며 스스로 책무성 있는 절차를 적용하면서 합의된 책임 기준에 반하는 행동에 

대해 응답하도록 구속하는 것과, 권리침해가 발생하거나 지속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행동하

거나, 그것에 실패한 주체를 제재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다. 바로 이 마지막 논점이 중요하

다. 이는 공무원이 넓은 의미에서 기소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공무원과 공공기관이 책임에 

구속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사법 제재나 행정 제재에 종속될 수 있는 인권적 근거는 제한적

이고 구체적이며 공정한 증거의 법칙에 종속됨을 의미한다. 공무원 또한 근거 없이 과장되

거나 보편화된 부정에 대한 기소를 포함해서 그들의 권리 침해로부터 인권법에 의해 보호받

는다.

이 출판물의 목적과 Post-2015 개발의제에 대한 논의의 맥락에서 인권 책무성은 의제 이

행과 절차가 다음과 같이 준비되어 있을 때 존재한다. 

▶ 국제적 인권 기준을 반영하고 확정하는 행위 및 실행 기준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 책임

을 지며 설명해야 할 대상에 이를 설명하고 정당화하는 권한당국이나 기구에 의무를 

부여할 준비가 되어있고,

▶ 권한당국의 수행이 인권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 집행가능한 제재나 시정

조치로 권한 당국을 구속할 준비가 되었을 때. 또한 수행을 평가하고 제재하는 절차는 

사법적, 행정적이거나 여타의 절차를 불문하고 국제인권기준을 반영하고 확인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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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층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권한당국에 대한 청구를 집행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메커

니즘에 접근할 수 있고, 적절한 배상을 받도록 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A. 책임성: 무엇을 위한 책무성인가?

MDG는 결코 완전한 개발의제를 제공하도록 의도되지 않았다; 개발목표는 소수의 (주로) 

정량화할 수 있고 측정가능한 인간개발성과를 다룬다. 이와는 반대로 조항이 정교한 9가지 

유엔 인권핵심조약과 일련의 선언 및 가이드라인들은 훨씬 더 포괄적이며 존엄한 삶에 대한 

최소한의 보편적 보장을 설정한다.39 이러한 조약과 선언 및 가이드라인은 현행 MDG의 드

문 이행약속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으며 2015년 이후 후속체제 하에서 국가의 책임

을 결정지을 주요한 평가기준이 되어야 하는 실질적･절차적 기준의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인권 기준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선언 및 행동계획에서 도출된 “연성법”뿐만 아니라, 구속

력 있는 국제조약사의 기준에서도 유래한다. 인권기준은 또한 국내의 헌법체계, 입법, 국내

법원에 의한 해석과 판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인권기준은 개발에 있어서 주요한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여타의 권리를 실행하기 위한 최선의 행동방침을 결정하는 국가 재량을 특정

한 한도 내에서 허용한다. 동시에 인권기준은 국가와 전문가 모두 국가개발정책 및 수행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고안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인권기준은 국

제법과 국제적･지역적 인권기구의 유권해석의 명확성과 구체성을 증가시키며 정의되어 오

고 있다.

Box1은 국가적･국제적 개발정책 입안의 차원에서 국가에 책무성이 있는 인권 원칙과 의

무를 간략히 요약하여 보여준다. 이는 핵심적인 국제인권조약에 참여하면서 국가가 채택해

왔고 책무성을 갖기로 동의해 온 주요한(종종 무시되는) 의무들을 강조하고 있다. 이 핵심조

약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등을 포함한다. 90 퍼센트의 국가가 4개 또는 그 이

상의 핵심조약을, 모든 국가가 최소한 한 개 이상의 조약을 비준해왔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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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1. 책임 정의: 무엇을 위한 책무성인가? 

결과만이 아닌 노력에 대한 책무성: 인권기준은 결과뿐만 아니라 이행에 대한 의무를 부과한다. 국

가는 MDG의 맥락에서 달성한 결과뿐만 아니라, 인권의 관점에서 기울인 정책적 노력과 이러한 노

력이 기울여진 과정, 투자된 자원에 대해 책무성을 가져야한다.

전 범위의 인권을 위한 책무성: 국가는 하나의 권리를 다른 권리보다 경시할 수 없고 시민적, 정치

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불문하고 국제적 인권기준에 합의된 모든 권리와 동등하게 대해

야 한다. 빈곤퇴치의 이름으로 정치적 자유를 희생시키거나, 경제적･사회적 의무는 고려하지 않고 

참여의 가치만을 인정하는 개발에 대한 접근은 인권에 기반을 둔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

소극적 의무뿐만 아니라 적극적 의무에 대한 책무성: 국가는 인권 향유에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개입을 자제함으로써 인권을 존중하고, 제3자가 인권을 침해한다면 방지, 조사, 처벌, 구제방안 보

장 등을 통해서 인권을 보장해야할 의무를 지닌다. 또한 국가는 이러한 권리들이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 예산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인권을 이행할 

적극적인 의무를 지닌다. 그러므로 인권은 단순히 침해로부터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정

책적 개입을 요구하는 것이다.

진행속도와 우선순위에 대한 책무성: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이행하기 위한 단계가 꾸준히 

진행될지라도(점진적인 실현), 국가는 자원과 국제협력을 활용하면서 가능한 신속히 진행시키기 위

해 최대한의 이용가능한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 지표와 기준에 의해 뒷받침되는 국가의 전략과 행

동계획은 국가가 어떻게, 언제까지 개발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설명해야만 한다. 국가는 심지어 경

기침체기에도 의도적인 역행을 경계해야 한다.(퇴보) 국가는 언제 자원을 분배할 것인지를 포함해 

경제개발 수준과 무엇보다도 다른 정치･경제적 목표와 무관하게 모두를 위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

적 권리의 최소한의 필수적인 수준의 이행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핵심적인 의무를 가진다.

사회서비스의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에 대한 책무성: 국가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회서비

스를 보장해야한다. 예를 들어 공공의료 서비스는 충분히 이용가능하고, (물리적･경제적으로 모두에

게)접근가능하며, (문화적, 성별 차이에 민감하게)수용가능하고, 적절한 질을 보장해야한다. (AAAQ) 

불평등과 차별철폐에 관한 책무성: 국가는 권리 향유에 있어서 차별을 철폐하고 실질적 평등을 보

장하기 위한 교차적인 의무를 지닌다. 차별적인 법안, 정책, 계획, 지출을 자제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국가는 권리가 관행과 법률에 있어서 동등하게 향유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의도적이

며 목표가 있는 조취를 취해야한다. 일부 국제문서에서는 성, 인종, 민족, 연령, 장애, 원주민 지위

에 근거한 차별을 철폐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의무를 설정하고 있다. 

국경을 초월한 책무성: 국가는 국경 너머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서도 의무를 지닌다. 국가는 

인권을, (자원 이용가능성 및 일관된 국제경제정책에 더 의존적인) 특히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

리를 이행하기 위한 국제협력에 참가하도록 요구된다. 국제협력에 참가해야 할 지위에 있는 국가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최소한도의 수준을 이행할 자원이 부족한 국가에 (금융, 기술, 여타

의) 국제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국가는 또한 양자적 또는 다자적 정책방안의 추진이나 다른 국가에

서 인권의 향유를 제한하는 환경 조성을 자제시킬 의무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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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응답책임성(Answerability): 국가 대응력과 능동적 참여 장려

이러한 차원의 책무성은 권한 당사자의 행위에 대한 합리적 정당화를 권한 당사자가 권한

을 대리하는 사람들에게 부여할 것을 요구할 능력을 지칭한다. 이는 책무성의 관계적 측면

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책무성은 국가, 개인, 시민 사회, 시장과 같은 여러 세력 사이의 

지속적 상호작용과 논쟁의 역동적인 과정이다.40 개발의 맥락에서 개인과 국가기관 간, 사회

복지 서비스 제공자와 이를 이용하는 개인 및 공동체 사이의 권력관계는 대체로 비대칭적이

다.41 인권은 의무부담자와 권리보유자의 입장에서 관계를 재구성하고 법적 자격의 문제로

서 개인이 공공기관의 행위를 감독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며, 공공기관이 잘 대응하고 투명하

게 유지되어야 함을 법적 의무로 요구함으로써 이 비대칭성을 변화시킨다.

또한 인권기준은 사회집단과 사회 내 권력주체 간 비대칭성의 불평등과 관계가 있다. 일

련의 국제인권협약은 여성, 장애인, 원주민과 같은 구조적 차별에 직면한 집단의 특정한 권

리를 다루는 국제공동체에 의해 채택되어왔다. 이 기준은 의사결정에 완전한 참여를 가능하

게 하는 적극적인 수단을 포함하고, 그들의 권리가 침해받는 경우에 동등한 사법적 접근을 

보장하면서 포괄적이고 완전한 권리 향유에 있어서 차별철폐를 위한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를 

시행했다. 그러므로 차별과 관련된 인권기준과 문서는 의무부담자가 “누구에게” 응답해야 하

는가라는 질문에 더욱 집중한다.

인권은 국가기관에 의한 하향식으로 인정되지 않고 적극적인 시민권 행사를 통해 주장된

다. (이 지점에서의 권리는 시민 이외의 이들을 포함하면서, 지배자와 패지배자 간의 사회계

약의 틀 내에서 주장된다.) 그러므로 권리보유자에게 응답하는 것은 의미있는 민주적 참여

와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수립하고 감독하며 정책에 이의를 제기함에 있어서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는 환경의 조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응답책임성에 대한 조건이 존재

하고 활성화된다면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들의 행동과 결정에 

응답해야 하는 권력의 주체들에 대해 일반 사람들은 질문할 자유, 정당화가 합리적인지를 

평가하기 위해 필수적인 정보에의 접근, 그렇지 않다면 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반대 주

장을 제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 개인적 노력은 흔치 않기 때문에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노동조합, 인권단체, 지역사회조직을 불문하고 집단적 수단을 통해서 공

공정책에 대한 질문을 가능하게 하는데 중요하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문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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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정책을 공개조사로부터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하는 모든 규제조치의 필요성, 적법성, 비

례성의 원칙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항하여 객관적 기준을 제공하면서 이 권리들이 어

떠한 방식으로든지 축소된다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엄격한 조건을 설정한다.

아마티아 센(Amartya Sen)은 정치적 자유와 개발 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중대한 저작에서 

이 권리들의 내재적･도구적 가치를 강조했다.42 표현, 정보, 그 밖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본래 

그 자체로는 선한 권리들이나, 과거의 결점으로부터 교훈을 배우고 사회서비스의 제공이 개선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책입안자들이 그들의 선거구에 반응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면서 응답

책임성을 촉진하는데 기여한다. 또한 그는 신중함을 장려하고 사회정책적 선택과 자원분배가 

가장 취약한 계층의 완전한 참여와 함께 정당화되고 논의되는 더욱 개방적인 정치문화를 조성

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자유에 대한 건설적 역할을 강조했다. 그 결과로 이러한 논의는 공동체

가 공무수행을 감시해야 한다는 규범과 가치에 대한 공유된 이해에 도달하도록 돕는다.43 

관련된 개인과 공동체에 더욱 성실히 응답하는 개발전략 수립의 내재적 가치뿐만 아니라 

도구적 가치는 더 최근의 개발문헌에서 강조되어 왔다.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들이 실시

한 참여적이고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개발접근의 영향력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비록 거버넌

스, 개혁, 사회변혁에 대한 장기적인 “건설적” 영향이 실증적으로 평가하기에 더 어려울지라

도, 지역개발에 관련된 결정에서 지역사회를 적극적으로 포함하는 참여적 접근이 지역사회 

수준의 투자를 확인하고 관리함에 있어서 주도적인 것을 포함하여, 대체로 지역사회의 필요

를 충족시키기 위해 마련된 재원을 더 잘 활용할 수 있으며, 더욱 책무성 있는 서비스 제공 

체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44

정치적 발언권은 삶의 질에 있어서 필수적인 차원이다. 본질적으로 완전한 시민으로서 참여하고 정책

수립에 관해 발언하며, 잘못된 것이라고 인식한 것에 대하여 두려움 없이 강력히 반대하는 능력은 필

수적인 자유이다. 도구적으로 정치적 발언권은 공공정책에 개선방안을 제공한다. : 정치적 발언권은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책무성을 보장하고,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드러내며, 극

심한 빈곤에 대한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또한 정치적 발언권은 갈등에 대한 잠재적 가능성을 감소시

키고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지출과 더불어 핵심 이슈에 합의하는 것에 대한 전망, 사회적 형평성, 공

적생활의 포괄성을 강화한다.

출처: Report by the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Stiglitz-Sen-Fitoussi Commission), 2009. Available from www.stiglitz-sen-fitoussi.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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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다른 연구는 상향식 책무성을 형성하기 위한 지나치게 단순화된 접근을 경계하고 

핵심 공공기관의 응답책임성과 더 나은 책무성 수행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을 하지 

않은 채, 지역사회 차원에서 책무성 수요를 활발하게 자극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개

발 개입의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해왔다.45 실증적 연구에서 드러난 증거는 권리와 책임간의 

주도권 다툼에서 책무성 관계가 시민이 국가기관과 서비스 제공자에 대립하게 하여 책무성 

관계가 절대 역방향으로 감소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책무성은 오히려 특정 상황

의 사회문화적 역동성 내에서 제공자와 사용자 사이의 상호간 이행약속을 중개하는 것에 초

점을 둔 해결책을 요구하면서, 집단행동의 관점에서 접근할 때 더욱 효율적으로 촉진될 수 

있다.46 인권적 관점에서 응답책임성에 대한 권리보유자의 요구와 의무부담자의 반응성 사

이의 상호작용은 또한 주어진 어떤 맥락에 있어서도 책무성의 완전한 연계망이나 책무성 

“생태계”로 전체적인 접근을 요구하는 미묘하고 복잡한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제2장 참고)

국가 반응성과 적극적 시민의식은 책무성 있는 있는 거버넌스의 특성을 정의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유엔계발계획(UNDP)에서 언급했듯이, “책무성 개념은 민주적이고 권리에 기반을 

둔 거버넌스와 평등한 인간개발 모두의 핵심이다. 민주적이고 포괄적인 사회는 가장 빈곤하

고 가장 소외된 계층의 이익이 고려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국가와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시민 사이의 사회계약에 기반을 두고 있다”47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국가의 응답책임성과 

적극적인 시민의식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Post-2015 프레임워

크에서 거버넌스를 측정하거나 평가하려는 모든 시도는 이러한 권리들과 연관된 국제조약의 

관계조항에 따라야 한다.

C. 집행가능성: 예방적 기능과 교정기능

책무성을 위해서는 개인이나 공공기관이 책임에 대해 정의하고, 그러한 책임과 관련한 행

위에 응답해야하며, 타당한 이유없이 책임 이행에 실패한다면 강제적인 제재와 구제방안의 

형식을 준수해야 한다. 책무성을 집행하는 것은 단지 처벌에만 연관된 것이 아니며, 합의된 

책무성의 기준과 더불어 개인과 공공기관의 준수를 평가할 공정하고 체계적인 메커니즘을 

보장하고 적절한 시정조치를 채택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강제적 집행의 차원은 

책무성의 예방과 교정기능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차원들과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구성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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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프레임워크는 책무성의 강제집행에 대해 잠재적으로 효과적인 수단일 뿐만 아니라 

강력한 근거를 제공한다. 권리는 구제방안을 갖는다. - 즉, 사람들이 권리가 침해될 경우 그

들의 권리를 강제하고 실행하기 위해 활용하는 메커니즘을 말한다.48 국가는 인권 실현에 대

한 효과적인 구제방안과 수단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구제방안은 국제인권규범을 국

내 법 체계로 통합하고, 침해를 즉각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할 수 있는 사법적, 행정적 절차를 

채택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사법권과 적절한 보상에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접근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시정으로는 보상, 복구, 재발방지에 대한 보장을 포함한 다양한 형

식을 취할 수 있다. 

구제방안에 대한 권리는 만족할만한 사법적 접근의 측면에서 표현되지만, 사법 메커니즘

은 단지 인권 이행의 수단만은 아니다. 제2부에서 논의한 것처럼 준사법기구, 인권위원회, 

옴부즈맨 제도, 의회 내 인권기구 역시 집행적 기능을 가질 수 있다. 특별히 인권 프레임워

크 내에서 만들어 진 것이 아닌 사법기관, 분야별 전문 규제기구나 행정적 고충처리 절차와 

같은 책무성 메커니즘도 인권의 이행에 기여할 것이다.

비록 공식적인 사법 체계가 단지 효과적인 국가 책무성 시스템의 많은 구성요소 중 하나

일지라도 법원은 가장 일반적으로 인권과 관련된 강제집행 메커니즘이다(제2부 참고). 인권

의 사법적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는 – 어떤 전제조건에 따라 – 규범

이 공정하게 유지될 수 있고, 심각한 불법행위가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송을 통한 사법적 접근은 비용이 많이 들고 길어질 수 있으며 가장 빈곤한 계층의 

도달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 소송은 때때로 공적 권한당사자와 정책입안자가 책무성을 갖

는 것에 대한 부적절한 처벌 수단이거나 더 광범위한 사회적 이익을 넘어 개인적 요청에 특

혜를 주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 맥락에서 두 가지 밀접하게 관련된 교정적, 예방적 책무성의 목

적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사법적 강제집행 메커니즘이 효과적인 근거가 있다. 점점 더 많아

지는 문헌들에서 권리적 조건 하의 경제적･사회적 권리에 대한 공식적 판결이 삶을 구제하

고 빈곤을 감소시키는데 중대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49 예를 들면, 해당 이슈

에 대한 사회동원에 따라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에 대한 법원의 특별허가 명령으로 아프리

카에서만 인류의 삶을 백만 년 정도 증가시켰다.50 유사하게 인도 최고법원에서 음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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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소송으로 시행된 점심급식계획 덕분에 추가적으로 350,000명의 소녀들이 학교에 다

니는 것으로 추정된다.51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사법적 책무성을 추구하는 청원들은 현재 

“정책입안 풍경의 영속적이고 중요한 특징“이 되고 있다.52

위에서 경제적･사회적 권리의 사례로 나타난 것처럼, 판결은 빈곤의 원인으로서 개인적 

위법행위보다 오히려 체계적인 정책 실패를 빈번히 확인해 왔다. 법원은 업무에서의 개인적 

과실을 처벌할 수 있지만 동시에 적극적인 구조적･제도적 변화를 촉진할 수도 있다. 법원을 

통해 청구된 권리는 빈번히 사회동원에 의해 원동력을 얻거나 수반되어 왔고, 삶을 구제해

왔으며, 정책 대화를 마련하고 응답책임성, 사회적 반영, 공공정책 선택에 대한 면밀한 조사

를 강화해왔다. 더 많은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사법적 수단

을 통해 책무성을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것에 대한 개발 분배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인권 책무성은 주로 국가 차원에서 집행된다. 인권 책무성의 국제적 집행은 특히 대부분

의 세계포럼이나 정치적･경제적 거버넌스 메커니즘의 약하고 비민주적인 특성과 국제인권

기구의 미약한 집행력에 대한 문제제기로 가득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부에 논의된 것

과 같이 국제인권메커니즘과 다른 감독기구들은 국가 차원에서 인권기준의 집행을 감시, 촉

진, 보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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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누구에게 책무성이 있는가?

인권과 거버넌스 전통은 주로 국가, 시민 그리고 국가 관할권 하에 있는 다른 주체들 간의 

관계에 책무성을 부여한다. 국제인권법에서 국가는 영토 내에 있거나 실효적 지배에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할 최초이자 주된 책무성을 갖는다. 국제개발에 있어서 주체

들의 급증은 - 기업과 다자간 경제 기구에서부터 새로운 공여국들까지 – 더 다차원적인 접

근을 발전시키는 것을 필수적으로 만들어왔다. 정치적 분권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세계경

제의 더욱 광범위한 변화를 포함하여 세계화와 관련된 많은 절차들은 개발을 형성하는 기구

들의 수와 기구 간 상호연계를 증가시켜왔다. 국가와 시민 사이의 유대는 현재 상호연관적

인 책무성의 더욱 정교한 연계망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새천년선언에서 공유된 책무성의 원칙을 제기했을 때, 유엔 총회는 이 개념의 복합성을 인식

했다. 선언은 글로벌 개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선진국의 책임을 강조했고, 국제적 차원에

서 특히 무역, 원조, 부채, 금융에서의 더욱 강도 높은 정책일관성과 정책 조정을 요청했다. 

또한 개발에서 비국가 행위자에게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에 더욱 주목했다. 유엔 회원국은 빈곤

퇴치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민간영역 및 시민사회단체들과 강한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기로 결

의했고, 구체적으로 제약업체가 필수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개발도상국의 사람들에게 이를 

좀 더 저렴하고 더 널리 이용가능하게 만들도록 장려했다.53 하지만 공유된 책무성 개념은 

실제로 개발 과정에서 많은 행위자 각자의 개별적이고 상이한 의무에 대한 더 명확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당사자가 MDG를 달성하는 것에 책무성이 있다면 실행에서의 실질적 

위험은 어떤 당사자도 모든 것을 책무성을 갖도록 구속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장에서는 현재와 미래의 개발 계획에서 중대한 역할을 하는 여러 공공주체들의 다양

한 인권 책임에 관해 검토한다. 공공주체는 국가와 지방정부 및 다른 국가기관, 제3국, 기업, 

정부 간 기구, 다자간 개발기구, 금융 기구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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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거버넌스 이론가들은 전통적으로 책무성을 수직적이거나 수평적인 것으로 여겨왔

다. 수직적 책무성은 개인이 권력주체들로 하여금 책임지도록 직접 구속할 때 (대부분 정기

적인 선거를 통해 분명하게) 나타난다. 수평적 책무성은 예를 들어 국가공무원이나 기구가 

다른 대상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처벌을 부과할 권한을 가질 때 나타난다. 가속화된 세계화 

시대에서 이 두 개념은 일련의 국가 기구,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 민간영역, 다른 정부와 

국제기구를 아우르면서 반드시 더 큰 책무성 연계망에 포섭되어야 한다.

인권 책무성의 다차원적 개념은 상호작용의 이러한 기하학적 구조와 권력을 인식하면서 

국제적, 국내적 지방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응하여 대두되었다. 최근 개발에 대한 

사유가 이원적인 국가와 시민 그리고 당사자와 대리인 관계에 기반을 둔 책무성으로의 지나

치게 단선적인 접근에 문제를 제기해 온 것과 같이, 인권의 실행은 복합적인 행위자의 상호

연결된 책무성을 다루는 것으로 그 초점을 확장해왔다. 모든 분야를 가로질러, 정책 입안에 

대한 핵심적인 함의는 책무성 시스템을 검토하고 (단지 개개의 메커니즘이나 고립된 의무부

담자가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 모두에 의한 집합적 이익에 있어서 행위에 대한 인

센티브를 형성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단지 개인적 고충에 대한 구제방안

에 기반을 둔 대립관계의 해결책이 아니라)54

이 장은 MDG 및 그 후속 목표와 관련된 역할을 하는 모든 행위자를 상세하게 다루지는 

않는다. 이 장은 개발 프레임워크 하에서 책무성이 명백하게 약화되어 왔으며 후속 프레임

워크가 다루어야 하는 많은 영역들에 대해 확인하고, 인권 관점에서 특정 행위자의 구체적

인 책임성에 관해 요약한다. 이러한 책무성 공백을 채울 수 있게 하는 가능한 해결책과 메

커니즘은 이어지는 제2부에서 논의될 것이다. 

A. 국가차원에서의 국가의 책무성

이전 장에서 요약한 것처럼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며 이행하고, 권리 침해 시 효

과적인 구제방안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이러한 의무들은 효과적인 통제 하에서 사

람들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포함한 권리들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

해 국가가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 재정적인 조치 및 다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55 행

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포함하여 방대한 숫자의 국가기구는 각각 국내법규와 행정법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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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분명한 책무성과 더불어 개발계획의 설계, 이행, 모니터링, 평가와 인권에 대한 영향력에 

책무성이 부여된다.

국내 기구를 통틀어서 책무성 체계는 네트워크 거버넌스로의 변화라고 일컬어지기 때문에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집행기관들은 입법부에 그들의 결정을 설명한다. 정치 지도자는 

정책 결정을 검토함으로써 공무원이 책임지도록 구속하며, 공무원은 스스로 복잡한 내부지

위체계에 구속된다. 독립적이고 법령에 근거한 규제기구는 (감사기구, 반부패 위원회, 옴브

즈만 사무소,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적으로 공무원과 정치인의 행동 및 결정을 면밀하게 

조사한다. 사법부는 헌법 및 다른 법 규범의 적용을 통해 모든 독립주체들을 다른 차원에서 

면밀한 조사로 구속한다. 비공식적 체계는 이러한 모든 차원을 통해서 상호작용하고 영향력

을 행사한다. 이 거버넌스 네트워크 구조에서 기구들은 어느 순간 다른 주체에 의한 결정을 

감시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스스로 취한 결정에 책무성을 갖도록 구속될 것이다.56

국내 정책 일관성의 부족

중앙정부 차원에서 책무성 계통의 복합성은 행정적 단계에서 부처별 일관성 및 조정의 부

족으로 인해 MDG 맥락에서 빈번히 악화되어 왔다. 정책영역 간 상호연관성에 대한 불충분

한 인식, 사회･경제･재정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부처 간 인권기준에 대한 낮은 인식, 부처 

간 노골적인 경쟁이 책무성뿐만 아니라 국내 정책의 일관성에 분명한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는 또한 투자, 무역, 환경이나 다른 국제협정을 협상하는 주체들이 그들 자신과 협상 파트

너 국가의 인권조약 이행 약속을 고려하는 데 실패한 국제적 차원에서도 발생한다. 약소국

의 역량은 종종 이러한 문제를 악화시킨다.

인권은 모든 관계부처들의 문제이다. – 현행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보건, 교육, 주거, 고용

과 같은 영역에 책임이 있는 주체와 금융, 무역, 외교 관계 부처, 중앙은행, 사회기반시설 및 

경제, 사회정책의 다른 결정요인에 책임이 있는 부처들을 지칭한다. 많은 국가에서 기획 부

처는 정부기구를 통틀어 정책 조정을 보장함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때

때로 개발과 인권의 이행약속을 조정하게끔 직접적인 도움을 주었다. 행정부의 책무성 불화

는 정부가 장기적인 개발정책의 지속성을 깨면서 변할 때 발생할 것이다. 행정부가 집권해 

있는 동안 그 계획의 이익이 행정부에 의해 주장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의도적으

로 단기적인 개발계획이 선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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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화와 관련된 문제들

지방 정부들은 지방의 개발계획 설계와 이행에 점점 더 참여하고 있는 추세이다. 중앙 정

부로부터 많은 필수적인 사회서비스의 제공이 양도되었기 때문에 지방, 시, 소지역 정부는 

인권을 촉진시키고 보장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방정

부로의 자원 및 정책결정권에 대한 권력 이양은 최근 수십년 간 국제개발정책 및 거버넌스 

개혁의 핵심적인 특징을 이루어왔고, 책무성 및 공공서비스 제공자의 사용자에 대한 응답책

임성을 장려한다는 명분에서 공여국과 국제기구에 의해 널리 옹호되어왔다.57

행정, 재정, 정치권력의 양도는 적절히 설계되고 이행되며 감시되었을 때 인권 책무성을 

잠재적으로 증진할 수 있다. 분권화된 기구들은 원칙적으로 권리보유자들에 의해 더 직접적

으로 감시될 수 있다. 분석된 자료수집과 더불어 이러한 양도는 차별과 지역불평등을 개선

할 수 있고, 국가통계가 은폐하고 있는 사회적 배제에 대해 적발할 수 있다.58 분권화는 지

방정부의 정밀 조사를 강화하고 더 응답책임성 있는 개발유형을 촉진함으로써 탄탄하고 직

접적인 지역공동체 차원의 참여 유형의 출현을 용이하게 한다. 또한 더욱 책무성 있는 지방

정부는 제공하는 서비스의 효율성, 수용성, 질, 접근성을 개선할 수도 있다.59 분권화는 갈등

을 관리하고 부족한 지방 재원에 대한 제로섬 경쟁을 회피하는 수단으로서 촉진된다. 

하지만 빈곤감소의 분권화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중앙정부의 정치적 양상과 지방 권

력을 획득하는 것에 있어서 다양한 정치세력이 갖는 이익을 포함하여 분권화의 효과성이 이

양과는 다른 요소에 더욱 의존한다는 것을 나타낸다.60 분권화를 인권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

는 또한 지방공공단체들이 충분히 권한을 부여받거나 자원을 제공받지 못한다면, 또는 지방

정부가 수행하는 것을 모니터링하고 공개조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국가의 책무성 메커

니즘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분권화는 책무성을 약화시킬 것이라 보았다.61 지방과 중앙 정부

당국 간의 사법적 권한에 대한 갈등 및 혼란은 저조한 정책결정이나 책임 회피를 야기할 수 

있다. 만일 중앙정부의 감독이 약해지면, 분권화는 사회 분열을 악화시키고 후원, 투표 매수, 

부패, 지방엘리트의 통제를 견고하게 할 수 있다.62 이러한 것들은 개별적으로 책무성을 손

상시키고, 어떤 맥락에서는 인권침해에 대한 처벌 면제를 방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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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한 조세행정

조세정책은 인권, 특히 경제적･사회적 권리에 있어서 투자를 위해 이용가능한 자원을 동

원하는 핵심 수단이다. 또한 조세정책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바로잡고 국가와 국민 간 책

무성의 유대를 신장시키며 연대감과 사회계약의 토대를 마련함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조세당국에 의해 시행되는 점진적이고 비차별적인 조세 정책은 경

제적･사회적 프로그램에 대한 상당한 세수를 창출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국가역량의 핵심 

조력자가 된다. 조세정책을 통한 공정한 세금 동원은 경제적･사회적 권리의 점진적 실현을 

위해 활용가능한 최대한의 자원을 이용하고 마련해야할 국가적 의무의 중요한 측면이다.63 

모든 개발도상국이 단지 세수로서 국가 수입의 15퍼센트를 동원할 수 있다면 – 통상적인 최

소수치가 대다수 선진국보다 낮은 15% 지점이라고 한다면 – 개발원조에 지출되는 양의 거

의 2배에 가까운 추가적인 세원 1,980억 달러가 확보될 수 있다.64

효율적이고 공정하며 뛰어난 조세제도는 더욱 더 응답하고 책무성 있는 정부 개발을 위한 

선도적인 촉매제 및 그에 따른 책무성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 주로 세수를 내국세에 의

존하는 정부는 전반적인 응답책임성, 책무성, 대의적 의사결정을 강화하고, 동시에 공공기구

의 역량을 지원하면서 납세자에게 더 설득력 있는 인센티브를 가진다는 것이 밝혀졌다.65 최

근의 역사적 연구는 전반적으로 1971부터 1997년까지의 기간 동안에 민주화를 경험한 국가

들이 정부서비스와 조세수입에 대한 국가와 시민 간 투쟁의 작용으로서 상당한 정도로 그렇

게 해왔음을 보여준다.66

이런 의미에서 조세 정책은 특히 지방의 차원에서 더 적법하고 응답책임성 있으며 역량있

는 국가로 가기 위한 중요한 통로이다. 조세정책에 포괄적인 참여의 권리를 요구하는 적극

적인 시민은 자원이 효과적이고 비차별적이며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수집되는 것을 보장하

도록 도울 수 있다. 참여하고 권한이 부여된 권리보유자들은 동원된 자금이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촉진하는 우선적인 개발사안들을 위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것과 부패, 초

국경적인 탈세와 같은 조세제도 통합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들을 예방하기 위해 제재수단의 

마련을 보장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제2장. 누구에게 책무성이 있는가? 29 

탈세는 특히 이미 빈곤과 불평등이 만연하며 조세기반이 저조한 국가에서 권리 실현을 위

한 세입의 만성적인 유출을 초래한다.67 추정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정부들은 대략 전 세

계 보건비 지출의 절반에 해당하는 연간 3조 1천억 달러의 손실이 있다.68 고소득 국가가 절

대적으로 가장 큰 손실을 보았지만 저소득, 중소득 국가들은 이 손실에 특히 취약하다.69 개

발도상국은 불법금융거래로 인해 2009년에 거의 1조 달러 상당의 손실을 입었고, 그 중 대

략 60퍼센트는 탈세로 인해 야기된 것이었다.70 이것은 그해 공적개발원조의 10배 이상 규

모이며, MDG를 위한 세계은행의 필요자금 추정치보다 훨씬 더 많다.71 

B. 국제 차원에서 국가행위자들의 책무성

유엔 회원국은 새천년선언에서 “개별 사회로의 분리된 책임에 더해 우리는 글로벌 차원에

서 인간의 존엄, 평등, 형평의 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집단적인 책임을 갖는다.”고 확인했다. 

회원국은 50년 전 세계인권선언에서 분명하게 명시된 “모든 사람은 인권의 실현을 위해 필

요한 사회적,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바 있다.

다양한 개발 포럼에서 국가들은 “개별 시민, 단체, 유권자, 주주들뿐만 아니라, 협력의 의

도된 수혜자에 대한 책무성”으로서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원조효과성에 관한 고위급포럼)

에 기술된 상호책무성 개념에 관한 합의를 점점 발전시켜 왔다.72 양자, 다자협력 모두를 포

함하여 개발협력은 국가가 국경을 넘어 개발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직접정인 

방식 중의 하나이다. 공여국은 저소득 국가와 중소득 국가들에게 필수적인 자금과 지원을 

제공한다. 조건부원조, 구속성원조, 부패, 불충분한 제공, 역량이나 이행약속의 실패는 흔히 

원조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저해한다. 새로운 공여자의 출현, G20와73 같은 초기 거버넌스 

포럼의 글로벌 정책의 영향, ODA에서 점점 증가하는 남남협력은 이러한 문제들의 일부를 

강조하고 다른 것들을 완화할 것이다. 국가는 다른 국가의 시민사회, 의회, 사법부, 언론, 인

권 침해의 희생자와 생존자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과 같이 거버넌스와 책무성을 강화하

거나 사법과 보상으로의 접근을 제공하는 국제원조의 다른 형태들을 통해 인권이나 MDG를 

진보시킬 것이다.

새천년선언과 MDG 8번 목표에서 확인된 것처럼, 국가는 특히 양자 및 다자 무역, 투자, 

금융정책을 통해 중요한 영토 밖의 영향력을 다른 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인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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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이행약속을 실현하기 위한 기회를 형성하고 다른 것들을 제거하면서 점점 더 정부의 

자율성을 제한한다(Box 2. 참조). 게다가 국가의 국내 정책의 수행은 다른 국가에서도 치외

법권적 영향력을 낳을 것이다. 정부는 다른 경제주체들에게 손해를 끼칠 금융위기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해당 국가에 기반을 둔 다국적 기업에 의한 권

한남용을 제재하는데 실패하거나, 해당 국가의 초국경적인 영향력과 더불어 지역 산업이나 

시장(예를 들어 금융서비스)을 규제하는데 실패하는 경우에도 해당 국가는 해외의 손해에 

대한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

Box 2. 무역과 투자협정상의 인권적 위기

증가하는 무역 및 투자 비율은 관세 동맹과 지역 및 양자간 무역 협정으로 구성되는 무역특혜협정과 

양자간 투자협정의 프레임워크 내에서 발생한다. 평균적으로 WTO의 회원국은 전세계 무역의 50퍼센

트 이상을 - 일부 회원국은 무역의 90퍼센트에 해당하는 – 관장하는 13개의 특혜무역협정을 체결하

고 있다. 현재 거의 2,500개의 양자간 투자협정이 시행되고 있고, 대략 1,500개는 과거 10년 동안 체

결되었다.

무역자유화와 증가하는 해외투자는 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역특혜협정은 관련 WTO협정으로 보호받는 주체보다 개발도상국에 더욱 부담스러

운 의무를 부과할 것이다. 상당수 특혜무역협정은 생명을 구하는 항레트로바이러스 복제약품에 대한 

최빈층의 접근을 가로막는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주체들보다도 필수의약품에 대한 더 강력한 지

적재산권 보호를 포함한다.

양자간 투자협정은 해외투자를 위한 예측가능한 규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형성된 안정화 조항을 포

함한다. 국제투자중재를 통해 외국기업은 국가를 기업 자산에 대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전용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2010년 필립모리스는 담배 포장지에 우루과이인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건강유해성 경고를 의무화한 우루과이 법률이 스위스-우루과이 양자간 투자협정을 위

반했다고 주장하면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중재신청 요청을 제기했다. 캐나다와 호주 정부는 이전 

사건에서 강도가 낮은 건강유해성 경고로 이끌었던 유사한 압력에 직면했다. 해외투자자들의 자산에 

대한 관심은 다른 사건에서도 환경보호, 적절한 물 공급, 혜택을 받지 못한 주민들을 위한 차별철폐조

치를 보장하려는 법률과 충돌해 왔다.

출처: OHCHR, Fact Sheet on Human Rights, Trade and Investment (근간) 

현행 MDG 프레임워크에서 가장 지속적인 책무성 결여 중 하나는 선진국들이 개발을 위

한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약속을 책임지도록 구속하는데 따른 어려움이었다. 새천년선언은 

고채무빈국에 대한 강력한 빚 탕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이 국가들이 빈곤감소를 위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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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게 행동할 경우 모든 공식적인 양자 채무를 면제하며, 특히 빈곤감소를 목적으로 자체 

자원을 활용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더욱 관대한 개발원조를 제공하기 위하여 선진국이 의

무를 다하고 최빈국의 모든 수출 물량에 대한 할당을 요청한다. 

개발 목표 1-7과는 대조적으로, 명확하고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한시적인 개발목표 

8의 세부목표 및 지표의 부족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법적･정책적 변

화에 대해 정부의 책무성을 모니터링하고 구속할 가능성을 축소해왔다. 심각한 결점은 개발

목표 8번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분명하다. 예를 들어 ODA 규모는 2011년에 3% 감소했다; 

G20에 의한 무역제한은 세계무역 총량의 3%에 영향을 미쳤고, 무역협상에 대한 도하(“개

발”)라운드는 정체된 상태이다. OECD 국가들의 농업보조금은 국내총생산의 0.95%에 도달

하며 2011년에 증가했다. 채무 지속가능성 프레임워크는 채권국과 채무국의 인권 의무를 확

인하는데 실패했다. 그리고 점점 증가하는 양자 간 및 지역적 자유무역협정은 필수의약품에 

대한 빈곤층의 접근을 가로막는 지적재산권 보호조항을 포함하고 있다.74 그러나 이 특정 개

발목표의 준수에 합의하려는 노력의 실패는 정기적인 MDG 검토과정에서 이러한 약점의 노

출을 비가시적으로 만들어왔다.

개발정책 입안자가 현재 상호책무성의 초국가적 차원에 더 심도있는 의미를 주는 것을 추

구하는 것과 같이, 인권 공동체 또한 국경을 넘어선 책무성 필요에 대해 고심했다. 국가의 

초국가적 인권의무에 관한 법적 규범이 여전히 출현하고 있는 반면, 국경을 넘어 정책에 영

향을 주는 다양한 범주의 인권 영향력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구속하는 것은 post-2015가 

다룰 필요가 있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더욱 중요한 차원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국가가 인권법상의 주된 의무부담자임과 동시에75 타국에서 인권을 “손상

시키지 않고”(혹은 존중하며) 일정한 한도에서는 해외에서 인권을 “보장하는” 기준선 마련에 

대한 의무를 지닌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초국적기

업이 제3세계 국가에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규제하는 것이 그러하다.) 

국가는 또한 국제인권법 하에서 다른 국가에서의 인권 실현을 위해 협력해야 할 일반적인 

의무를 지닌다.76 또한 국가가 “이행해야 할” 상호보완적인 법적 의무를 가지거나, 타국의 인

권 실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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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권 이행에 관한 유엔고위급회의 작업반은 국제협력의 의무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문

제에 중요한 기여를 해왔다. 개발목표 8번의 책무성 부족에 대응하여 해당 대책반은 정책입

안자와 개발 참여자들이 1986년 유엔 발전권선언하에서 정부의 수행이 대내외적 (“내적･외

적인 그리고 집합적인”) 책임에 기여하는지 – 또는 책임을 위반하는지 – 측정하고 평가하도

록 돕기 위해 최근 현실성있고 포괄적인 일련의 운영기준과 분명하게 양적으로 측정가능한 

지표를 발전시켰다.77 이 제안된 지표는 세수가 인권 및 기업에 의한 해외에서의 인권침해를 

경계하는 국가적 규제의 이행을 위해 가능한 최대자원을 동원하는지와 같은 인권 원칙을 직

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개발권의 적용 기준이 여전히 초기 단계에 있는 반면, 프레임워크는 공통적이지만 구별되

는 명확한 일련의 의무부담자 기준 및 책임의 정의를 발전시켰다. 프레임워크는 수원국과 

공여국이 개발협력과 관련한 활동에 더욱 책임감을 갖고 응답성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책

무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이 요구하는 권리가 유지되는 해외의 개인 및 공동체들에 대해 

다차원적인 모니터링 체계의 토대를 제공할 것을 추구한다.

제4장에서 논의된 것처럼 몇몇 정부는 정부가 국제원조와 협력을 제공하고 국경 너머에서 

경제적･사회적 권리 이행에 기여해야할 초국경적인 의무를 지닌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

하고 있다. 또 많은 영역에서 부유한 국가들이 세계적으로 혜택을 받는 국제정책의 비용에 

더 큰 기여를 해야 한다는 광범위한 합의가 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이해가 MDG와 같

은 국제정책적 선언들, 국내총생산의 0.7퍼센트라는 국제원조의 세부목표와 같은 목표들, 기

후변화를 다루기 위한 정책비용을 지불하는 공통적이지만 차별화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국가들의 합의와 연계되어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의 법적의무의 근거와 경계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고(전형적으로 부

유한 국가들에 한해) 정부는 정치적으로 해당 정부 내 국민들의 즉각적인 이익에 우선순위

를 두는 것을 장려한다. Post-2015 프레임워크는 정부가 정책의 외부적 인권 영향에 대해 책

임을 지고 영향을 받는 국가 및 공동체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메커니즘 형성을 위해 노

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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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장에서 논의된 것처럼, 규범이 비교적 더 세세하게 구체화되고 실제 더욱 광범위하

게 수용되는 책무성의 세 번째 요소 – 집행가능성 (처벌, 제재, 보상) – 는 대부분의 경우 국

가와 지방 차원에서 인권 책무성의 더욱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강제집행은 보통 방어

적인 메커니즘으로 잘 이해되며, 이러한 사실은 국제적 차원에서도 적용된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국가(또는 비국가행위자)가 해외에서 인권 남용에 명백한 책임이 있는 경우 제재수단

의 강제적 집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실히 하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매우 작은 범주의 사건들에서도 직접적인 제재는 가능하다(가령 대량

학살과 반인륜적 범죄가 입증된다면). 또한 무역법, 투자법과 같은 구체적인 영역에서 국가

는 다른 국가에 의한 폭력적이거나 불공정한 수행에 대한 혐의를 법정으로 가져올 수 도 있

다. 이러한 절차는 국가와 다른 국제행위자들이 더욱 책무성 있는 국제질서를 형성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인권조약의 기준과 더욱 효과적으로 조화될 필요가 있다.

국제협력의 핵심적인 중요성에 관한 많은 정부의 인식은 공유된 의무감과 충분히 부합하

지 못한다. 그러나 이는 분명하게 국제공동체가 따를 필요가 있는 방향이다. 즉각적인 집중

은 국가가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실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의무를 공유하는 방법에 

동의하는 것을 강화해야한다. 이는 투명성에 관심을 가지는 것과 의무를 적용하기 위한 공

정한 규범 및 절차의 발전을 포함한다. 세계적인 강제집행 메커니즘은 개별국가들이 그들 

자신과 다른 국가의 책임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실현가능하고 공정하다고 여겨지는 

합의된 기준에 따라 책임을 보고할 수 없다면 작동할 수 없다. 이는 더 효과적인 강제집행 

메커니즘에 대한 문제 연기를 의미하지 않는다. 반대로 책임과 응답책임성의 합의적 실천은 

효과적인 강제집행에 대한 요구를 강화함과 동시에 발전되어야 한다. 

C. 비국가행위자의 책무성

점점 증가하는 초국가적 경제, 무역, 금융관계의 상호의존적인 체계에서 인권 의무를 존중하

고 보장하며 이행해야 할 국가의 역량은 많은 비국가행위자가 영향력있는 역할을 담당해 온 

세계적인 정치경제에 의해 형성되고 제약되었다. 이 행위자들은 국제적･지역적 금융기구, 다

자개발은행, 수출신용기구, 초국적기업, 신용평가기관, 시민사회, 민간재단을 포함한다.78 또 

국제인권법과 관습들은 비국가행위자 및 다른 행위자가 담당해야 할 영향력있는 역할과 비국

가행위자를 책임지도록 구속하는 더 효과적인 수단에 대한 필요를 다루기 위해 발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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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기업과 회사가 경제적, 사회적 영역에 있어서 더 많은 영향력을 획득함에 따라 이들

이 명백하게 책임지도록 하는 노력이 자연스럽게 기울여져 왔다. 기업과 회사가 단지 주주

나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더 넓은 대중에게 행동에 대해 응답해야 하고, 이들의 활동이 폭력

적이거나 해를 끼친다면 적절히 제재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기업은 

주로 자발적인 자기규제 방식을 적용해왔다.

경제활동은 모든 유형의 정치적･경제적 시스템, 모든 경제부문 등 모든 면에 있어서 국제인

권의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민간영역은 점점 국가 경제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 구조는 

개발을 위한 자원 동원, 노동기준의 보호, 부패 및 아동 노동에 맞서 싸우려는 노력, 경제 성장

의 추세와 포괄성, 생산적 사회기반시설의 개발, 공공서비스와 신용에 대한 접근, 성과 민족 

및 다른 유형의 평등, 투명성, 정보에 대한 투명성과 접근성, 민주적 개혁, 정책결정과정에서의 

대중 참여와 책무성에 기여할 수 있다.79 이 모두는 인간 개발에 핵심적 기여를 했다. 새천년선

언은 개발과 빈곤퇴치를 추구하면서 민간영역과의 강한 파트너십을 명확하게 요청했고, 2010

년 MDG에 관한 유엔총회 고위급회담에서 회원국은 빈곤퇴치를 위한 민관협력에 다시 공약했

으며 기업에게 “국가적인 개발의 노력에서 기업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요구했다.80

기업은 스스로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하거나 인권 침해에 연루될 수 있다. 니제르 삼각

주의 쉘(Shell)이나 에콰도르 아마존의 셰브런(Chevron)과 같은 채굴 기업의 운영으로부터 

야기된 원주민에 대한 대규모 인권침해는 인권 책무성 메커니즘에 의해 입증되고 제기된 많

은 사례들 중에서 악명높고 적절한 두 가지 경우이다.81 게다가 많은 전통적 정부 기능의 민

영화는 때때로 국가의 필수적 감독 및 규제 역할을 약화시키거나,82 핵심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의 능력에 대한 결과와 더불어 국가의 재정적 상태를 변화시켜 왔다. 민관협

력은 많은 국가에서 서비스 전달의 일반적인 방법이 되고 있으며, 상당히 효과일 수 있다. 

그러나 규제가 약해진 곳에서의 민관협력은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서비스의 최소기준을 

보장하는데 때때로 실패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인 투자자와 기업은 연료와 식량 가격, 서비스의 제공과 질, 주거와 신용에 대

한 접근, 정부차입비용과 국가부채의 수준, 세계 경제의 안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

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기규제는 기업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가장 일반적인 접근법이 되어온 

반면, 자기규제의 결점들은 더 효과적인 강제집행 메커니즘에 대한 필요를 강조해왔다(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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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조). MDG와 같은 글로벌 개발목표뿐만 아니라 인권의 달성은 더욱 강력한 자기규제 

절차를 요구한다. 효과적인 정부규제는 필수적이며, Post-2015 이행목표가 달성되려면 세계

적 감독이라는 새로운 형태는 – 그 스스로 책무성을 담당할 필요가 있는 – 국제기구 및 함

께 행동하는 국가들의 집단에 의해 발전되고 관리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83

Box 3. 기업의 사회적 책임 vs 인권 책무성

수많은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메커니즘과 다중 이해당사자 이니셔티브는 1990년대 이래 형성되어

왔다. 유엔글로벌콤팩트, 채굴산업투명성계획,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안전과 인권에 관한 자

발적 원칙, 적도원칙, 책임투자원칙(PRI), 몇몇 이니셔티브, 킴벌리 프로세스, 지속가능한 팜 오일 라운

드테이블 등은 민간영역의 행위자들이 자발적으로 그들의 운영을 사회적･환경적 기준에 맞추고 조정

하도록 돕고 설득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다. 사설 보안업체의 국제행동원칙은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도

주의법에 기반을 둔 사설보안업체의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것과 증명서, 회계감사, 감시, 보고를 포함

한 외부의 독립적 감시체계를 형성함으로써 사설보안산업의 책무성 개선을 목표로 한다.a 국제금융공

사 지속가능성 프레임워크와 그 수행기준은 실사(due diligence) 절차를 감독하기 위한 국제금융공사

(IFC)의 책임뿐만 아니라, 인권을 존중해야 할 기업의 의무에 관한 명백한 언급을 포함한다. 이 메커니

즘들은 기업이 인권과 MDG의 영향에 대하여 책임지도록 요청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행위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응답책임성을 갖도록 장려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요소는 이 메커니즘들의 적용을 제한한다. 각각의 이니셔티브는 다수의 상충되

는 규범을 형성하면서 자체적으로 일련의 기준을 갖는다. 공통적으로 합의된 기준없이 수행을 감시하고 

이해하며 궁극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며, 범법자는 쉽게 감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둘째로, 열악한 인

권 기록을 가진 회사는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한 포럼에 참가하고 있

다. 셋째로, 자발적 이니셔티브는 필수적으로 사회적 기준을 사유화하며, 자기규제라는 이름으로 기업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규제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정부의 권위와 역량을 약화시킬 것이다.b

자발적 이니셔티브는 아마도 강제집행에 관한 비판에 가장 취약할 것이다. 주요한 CSR 이니셔티브 중 

어떤 원칙도 기업이 형성된 인권기준을 준수해야 함을 보장할 수 없고, 인권침해 기업에 유의미한 제

재를 부과할 수 없거나, 적절한 시정 및 교정 조치가 취해지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 악한 경쟁기업들

이 처벌을 받지 않고 이윤에 자유로운 반면, 인권기준을 존중하고 MDG에 기여하기로 선택한 기업은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한다. 동시에 소비자 CSR 캠페인은 몇 가지 경우에서 행동의 변화를 분명히 

촉진시켰고, 대체적으로 명성있는 책무성을 마련해왔다.c

a. www.icoc-psp.org 참조

b. Thomas F. McInerney, “Putting regulation before responsibility: the limits of voluntar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rnell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40 (October 2005), p. 171.

c. Alexandra Gillies, “Reputational concerns and the emergence of oil sector transparency as an 

international norm”,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54, No. 1 (March 2010), pp. 103–126.



36 누구의 책임인가? 인권과 post-2015 개발의제

Box 4.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 원칙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 원칙 : 유엔이 “보호, 존중, 구제” 프레임워크를 실행하는 것은 최초로 기업 

활동과 관련된 인권에 대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다루기 위한 세계적 기준을 제공했다. 기업과 인권에 

대한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변인 존 러기는 인권이사회에 의한 공개적 지지가 기업과 인권에 대한 권

위있는 세계적 기준으로서의 이행원칙을 형성하게 해주었다는 점과 이것이 시민사회, 투자자, 다른 주

체들에게 일상생활에서의 실질적 진전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제공할 것임을 강조했다.

새로운 기준은 기업과 인권 문제들을 더 잘 다루기 위해서 어떻게 국가와 기업이 유엔의 “보호, 존중, 

구제” 프레임워크의 세 기둥을 이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요약한다:

• 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

• 인권을 존중해야 할 기업의 책임

• 기업 관련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구제방안 접근의 확대 필요성 

인권을 보장해야할 국가의 의무에서 이행 원칙은 어떻게 국가가 인권과 관련된 기업에 대해 더욱 명

확한 기대감과 법적 일관성을 제공해야 하는지 권고한다. 원칙2는 초국적기업이 해외에서 인권침해를 

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규제해야 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원칙을 존중하는 기업의 책임은 

기업이 인권을 존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보여줄 것인지”에 관한 청사진을 제공한다. 

구제 원칙에 대한 접근은 사람들이 기업 활동에 의해 피해를 보는 경우 사법적･비사법적으로 적절한 

책무성과 효과적인 구제방안 모두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장하는데 초점을 둔다.

인권규범과 책무성 메커니즘은 자발적인 CSR 메커니즘을 최소한 세 가지 방식으로 보완

하고 지지할 수 있다. 첫째, 어디서나 모든 기업에 언제나 적용가능한 보편적인 일련의 기준

을 제공한다. 둘째, 단지 기업의 “좋은 관행”에만 집중하는 많은 CSR 이니셔티브와는 달리, 

인권규범은 기업의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상당한 “실사”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적, 국제적인 책무성 메커니즘은 폭력적인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

고, 효과적인 개선책을 보장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이 적용되고 있다. 기업 및 기업 활동에 의

해 야기되거나 관련된 인권침해 피해자 사이의 상당한 권력 불균형을 고려한다면 이는 특히 

중요하다.

2011년 유엔인권이사회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 원칙을 채택했으며, 이는 국내법으로부

터 독립적인 기업의 운영에 있어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기준 하에서 기업이 모든 인권을 

존중할 최소한의 의무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는 조심스럽게 형성된 합의를 반영한다. 이행 

원칙은 다수의 국가, 기업 및 투자기구, 규제기구, 국제금융기구, 지역기구에 의해 수행되어 

왔으며, 인권이사회는 이행 원칙의 실행을 촉진하기 위해 전문가 실무그룹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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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구체적으로 기업이 어떻게 부정적 인권 영향을 다루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예방하며 완화하고 책임

지기 위해서 기업은 인권 실사정책 및 조치들을 이행해야 한다(원칙17-21). 이 절차는 실질적･잠재적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해야 하며, 평가결과를 통합하고 이에 의거하여 행동해야 하고, 반응을 추적하고 

어떻게 부정적 영향이 다루어져야 하는지를 전달해야만 한다. 기업이 스스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

거나 관여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기업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구제방안을 제공하거나 구제에 

협력해야 한다(원칙22).

기업관련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의 한 부분으로서 국가는 영향받는 사람들이 사법적, 행정

적, 입법적 또는 다른 적당한 수단을 통해 효과적인 구제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원칙25). 비사법적 고충처리 메커니즘과 관련해서(원칙31), 이행 원칙은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러한 메커니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더욱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메커니즘이 공

정한 수행에 대해 합법적이고 책임을 져야하며, 모든 의도된 이해당사자들에게 접근가능하며, 예측가

능하고, 공정하고, 투명하며,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권 및 지속적 학습의 근거에 부합하는 결과와 구제

방안을 보장함으로써 권리와 양립가능하고, 고충을 다루고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의도된 이해당사자들

의 참여와 대화를 보장하는 것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D. 국제금융기구의 책무성

국제금융기구(IFis)는 하나 이상의 국가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되어 왔고, 이러한 이유에

서 국제법의 주체이다. 국제금융기구는 세계은행그룹, 국제통화기금(IMF), WTO, 지역개발

은행을 포함한다.

새천년선언은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규칙에 기반을 둔 예측가능한 비차별적인 무역 및 금

융 시스템에 대한 국가의 이행 약속을 확인했다.84 국제금융기구는 이러한 점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국제금융기구는 무역, 원조, 금융, 기술이전, 부채 등의 영역에서 명백히 개발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많은 개발정책은 점점 더 개별 국가의 통제 밖에 존재하고 있

다.85 국제금융기구는 금융프로젝트와 양허성 차관 이외에도 연구, 애드보커시, 정책권고, 국

제규범설정과 국제법 제정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유엔 개발기금과 프로그램들은 금

융적 측면에서 국가의 개발노력에 더 적게 기여하지만, 유엔 스스로의 인권적 의무가 덜 중

요한 것은 아니다.

국제금융기구는 비록 대부분의 경우 간접적이었지만, 인권 이행약속을 실행하기 위한 많

은 정부들의 노력에 상당히 기여해왔다. 하지만, 부정적인 인권 영향 또한 기록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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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댐, 채굴산업, 기초서비스 이용료, 물가안정목표제, 임금상한제는 구조조정과 워싱턴

컨센서스 정책에 대한 더욱 광범위한 시민사회의 반발 차원에서 많은 국가들에서 인권침해

에 대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엄격한 지적재산권 보호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적정한 

가격의 HIV치료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해왔다. 농업무역에 대한 WTO의 규범은 정부가 건강

권 및 식량권에 투자하는 것과 이를 지속하는 것을 제한했다.86 현재의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서 IMF는 비록 긴축재정 정책이 이미 사회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에게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

칠지라도 정부의 예산 적자를 감소시키기 위해 긴축재정 정책을 채택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금융기구의 정책이 국제인권법 하에서 퇴보적일 수 있다는 근거

들에 의한 문제제기를 받아왔다.

이런 맥락에서 국제금융기구의 책무성은 세가지 차원: 책무성, 응답책임성, 집행가능성 의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어왔다. 특정한 국제금융기구는 헌장이나 지위 때문에 인권에 

대해 다루는 국가와는 달리 직접적으로 책임질 수 없음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점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이행을 검토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는 동 규약이 규약 당사국에 국제금융기구

의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부과하고 국제금융기구가 국제인권법의 일반적 규범에 구속된다는 

강력한 논의가 있다고 결론지어 왔다.87 비록 “아무런 손해도 끼치지 않아야” 하고, 침해를 

야기하거나 그에 기여하는 것을 피해야 할 의무의 기준선이 일반적으로 동의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일지라도 법률전문가 사이에서 이 의무의 범위에 대한 상이한 의견이 존재한다.

원칙적으로 국제금융기구는 개발 정책에 관한 책무성의 두 가지 구별되는 차원에 구속된

다. 하나는 내부적이며, 다른 하나는 외부적이다. 각각은 사법적, 금융적, 정치적이거나 행정

적인 예방책이나 구제방안의 유형과 관련된다.88 내부적으로 그러한 기구들은 회원국의 거

버넌스 규범과 원칙 하에서 회원국과 채무국의 일부 개인들에 책임이 있고, 대부분은 독립

적인 정책 검토와 고충처리 메커니즘을 포함한다. 정치적 조사는 비록 빈번히 활용되지는 

않지만 중요한 검토 메커니즘이다. 많은 국가들에서 국가의 입법부와 의회는 해당 국가가 

국제금융기구 이사회에서 취하고 있는 표결의 입장을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유럽부흥개발은행과 유럽개발은행 이사회는 명백한 인권적 권한을 가진다는 점에서 이례

적이다.89 다른 기구들은 명백한 인권적 안정장치와 더불어 운영정책을 갖거나,90 국제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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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무를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91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금융공사(IFC)의 지속가능성 프레

임워크(Sustainability Framework) 및 세이프가드 정책은 채무국 인권에 대한 실사요건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인권 책임을 실행하는 아마도 가장 정교한 최근의 사례일 것이다.92 세계은

행의 독립적 평가그룹(프로그램 수행을 평가하는), 그룹의 조사 패널(독립적 고충처리 메커

니즘), IFC 규범준수 고문/옴부즈맨, IMF 독립평가사무소, 지역개발은행의 내부적인 책무성 

메커니즘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기구들에 의해 조직의 목표 및 운영원칙의 준수를 촉진할 것

을 추구한다. 이 메커니즘의 일부는 내부 가이드라인 위반에 대한 행정적 구제방안을 제공

할 수 있고, 개발과 인권에 대한 영향과 관련하여 국제금융기구의 전반적인 응답성 – 때때로 

응답책임성 –을 상당히 효과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 하지만 메커니즘의 극소수만이 행동

을 평가하기 위해 국제 인권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내부기준은 절차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인권규범 및 원칙에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는다.93 특히 국제통화기금은 대중적 요구의 흐름

에 반해 독립적인 옴부즈맨 사무소나 고충처리 메커니즘 구성에 반대해왔다.

국제금융기구의 책무성 맥락에서 가장 분명하게 간과된 요소는 집행가능성이다. 비공식적 

재판절차를 통한 보상은 이론적으로 국제금융기구 지원 프로그램이 명백하게 인권침해를 야

기하거나 그에 기여했을 때 가능하다. 때때로 국제금융기구가 인권침해에 대해 재판을 통해

서 직접적으로 책임지도록 구속하려는 시도가 있어왔다.94 비록 그러한 행동이 상당히 상징

적인 중요성을 갖는 것으로 여겨져 왔을지라도, 실질적이고 적법한 증거를 구성하는 이러한 

유형의 재판에 대한 이의제기는 상당히 고려할 만 하며, 적시성 있고 효과적인 완화 조치에 

대한 가능성은 제한되었다. 오직 강제집행의 권한을 가진 세계적인 책무성 메커니즘만이 재

정 및 통화 분야를 검토하고(IMF, 감시평가기구), 자유로운 무역규범을 보장하며(WTO, 분

쟁해결기구), 투자분쟁에서 민간기업을 보호하는(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메커니즘

이다. 이러한 강제집행 메커니즘을 이용가능하고 엄청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실질적 인

센티브를 고려하면, 갈등이 발생한 경우 많은 정부들이 주민들의 인권에 대한 요구보다 최

초로 이 기구들에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E. 기타 행위자

행동(및 누락)이 중대한 인권 영향을 미치는 다른 비국가행위자들이 지나치게 많다. 예를 

들어 신용평가기관은 국가의 신용도, 부채, 재정적 부채나 금융상품에 대한 독립적인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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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다.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는 국제투자자의 심리와 금융시장에서의 정부의 차관금리에 

큰 영향을 미치며, 그렇게 함으로써 인권 실현을 위해 이용가능한 자원에도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이 기구들은 잘 알려진 것처럼 오류의 여지가 있으며 대체로 책임지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어 왔다. 투자자들이 의존하는 새롭고 복잡한 주택담보증권과 관련하여 2008년 전세계

적인 금융위기를 야기했던 위험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신용평가기관들은 지난 2011년에 금융위

기에 관한 유엔 조사위원회에 의해 “(세계적인) 금융 붕괴의 주요행위자”로 일컬어졌다.95

수출신용기구(ECAs)는 영향력 있는 또 다른 행위자이다. 신용기구들은 국내기업들에게 

수출과 해외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보증대출, 담보, 신용, 보험을 제공하는 공공기관이나 

준정부기관 또는 공공기업과 민간기업의 합작이다. 수출 및 투자 촉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출신용기구는 일반적으로 최소한의 투명성, 책무성, 인권, 부패 및 환경과 관련

된 안정장치를 가진다. 수출신용기구 프로젝트 재원의 부정적인 영향은 심각할 수 있다. 수

출신용기관들은 많은 다른 것들 중에서 강제퇴거, 치안당국에 의한 인권침해, 작업장에서의 

상해, 국가주도의 위협과 검열, 환경과 관련된 권리침해 등 관련된 기업 활동을 용이하게 해

왔다.96 2012년 6월, OECD 회원국은 수출신용기구 지원 프로젝트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유

엔의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에 기반을 둔 국제 인권 실사의무를 인정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

를 취했다.97 하지만 2012년에 950억 달러 상당의 OECD의 ”규제된“ 수출신용은 전체 수출

신용의 3분의 1을 차지했다.98 국가는 수출신용기구가 인권을 침해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

지 않도록 보장하고 필요한 곳에 독립적 조사절차와 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더 많은 것을 할 필요가 있다.99

민간재단과 민관협력 파트너십(PPP)은 변화하는 세계개발의 상황에서 눈에 띄는 다른 특징

들을 가진다. 에이즈와 결핵 및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프로그램의 주요한 국제자금의 조달자가 

되어온 에이즈와 결핵 및 말라리아 퇴치 글로벌 재단(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 이하 글로벌 재단)은 스위스에 등록된 민관협력 파트너십이다(목표 6). 이 글로벌 

재단은 10년 동안 770만 명의 생명을 구했으며 2012년 6월, 150개국 1000개 이상의 프로젝트

에 승인된 기금이 220억 달러 이상이라고 주장했다.100 이는 주요한 성과이다. 하지만 글로벌 

재단은 또한 강제노동과 고문을 포함하여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해 왔던 일부 국가의 필수의

약품 수용소에 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한 과거사실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받고있다.101 글로벌 

재단이 그러한 센터의 폐쇄를 지지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했지만, 더 나은 인권실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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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하기 위한 추가 조치가 요구되었다. 인권목표는 2012년에서 2016년 간 글로벌 재단의 

5개년 전략에서 명시적으로 설정되었다. 인권이 글로벌 재단 기업 문화의 본질적 부분이 되는 

것은 중요할 것이다. 이는 스스로의 인권책임의 내용과 한계를 명확하게 하고 세 가지 질병에 

대응해서 인권에 대한 장애물을 다루는 투자를 증가시키며, 글로벌 재단의 지원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인권침해에 대해 구제를 요청하는 독립적 메커니즘을 형성하고, 지원체계 전반에 

걸쳐 인권적 고려사항을 통합하는 인권정책의 채택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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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핵심요약

▶ 인권은 책무성의 구성요소인 책임성, 응답책임성, 집행가능성을 강화함으로써 post-MDG의 맥락에

서 책무성에 대한 이해를 유용하게 전달할 수 있다. 

▶ 개발과정에서 다른 행위자의 책임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인권기준은 국가와 다른 의무부담자가 

Post-2015 프레임워크에서 무엇에 책임져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새로운 모든 일

련의 이행약속은 시민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분문하고 모든 인권의 불가분성과 상호의

존성을 인식하면서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행해야할 의무에 따라 명확하게 조정되어야 한다. 

▶ 표현, 결사, 집회, 보도의 자유, 참정권, 신체 보전의 보장을 포함하여 인권은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

가 빈곤, 박탈, 차별을 직면하고 있는 사회의 사람들에게 응답하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수적이다. 

인권에 기반을 둔 책무성 메커니즘은 정책입안과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면서 제도적 응답책임성을 

배양하는 것과 사람들이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이고 유의미하게 참여할 역량강화에 도움이 된다. 

▶ 현행 MDG의 성취는 국가가 이행약속을 책임지도록 구속하는 절차의 취약하고 자발적인 특성에 의

해 약화되어왔다. Post-2015의 맥락에서 인권 메커니즘은 개발 과정에서 사회의 소외집단의 권리

가 침해되는 경우 집단이 권리를 요구하고 보상을 청구할 지위에 있다는 것을 보장하면서, 이 이행

약속이 더 효과적인 집행가능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포함되어야 한다.

▶ 잠재적으로 다양한 범주의 행위자들이 개발 및 인권 목표를 향한 진행 과정에 대해 영향력과 책임

을 가진다. 이 행위자들은 국가 및 지방정부, 다른 국가기관, 제3세계 국가, 기업, 민간재단, 정부간 

기구, 다자개발기구, 금융기구를 포함한다.

▶ 국가행위자의 책무성에 있어서 취약점은 정치적 의지와 리더십의 부재, 관료제의 파편화, 국내 정

책 일관성의 부재, 취약한 조세행정, 적절한 자원 및 안전장치 없는 서비스 제공 책임의 분절화를 

포함해서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유래할 것이다.

▶ 이러한 약점들을 다루는 것 이외에도 Post-2015 프레임워크는 글로벌 차원의 정책일관성을 보장

하기 위한 더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하면서 국가의 개발, 원조, 무역, 금융, 조세, 투자정책의 초

국가적 인권영향에 대한 국가, 특히 선진국의 책무성을 다루어야 한다. 프레임워크는 또한 지금까

지 대개 임의적이고 자기 규제적인 특성으로부터 발생한 지속적인 약점을 다루면서 개발정책과 책

무성 체계에 있어서 기업 부문에 의해 만들어진 중요한 진전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프레임워크는 

영향력 있는 개발 역할을 가진 국제금융기구와 다른 초국적기구가 인권 책임을 확인하고 준수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책무성 메커니즘

제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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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가와 지방 차원에서의 책무성 메커니즘

효과적인 메커니즘이 준비되었을 때 책무성은 작동할 수 있다. 정부와 다른 기구들 및 개

인들(권리보유자들)이 공무원과 다른 의무부담자들을 현행 개발의제와 관련된 권한남용과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에 구속시키기 위해서 잠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다수의 기구와 메

커니즘이 존재한다.

피해를 입은 개인이 이용가능한 책무성 메커니즘은 사법적, 정치적, 행정적 책무성을 보장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개별국가들과 구체적으로 인권을 모니터링하고 집행하는 것에 책임이 

있는 조직들, 개발을 모니터링하는 기구 등을 포함한다. 이 메커니즘은 다른 기능들 중에서

도 인권 기준에 대한 엄격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정부의 수행을 독립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며, 의무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구제 및 보상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국가 책무성 메커니즘과 국제 또는 초국가적 메커니즘 간 구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법

적 또는 행정적 강제집행 메커니즘은 일반적으로 지방 또는 국가의 책무성 체계와 관련되어 

있다. 국제 책무성 체계는 일반적으로 강제집행 기능보다 오히려 감독이나 모니터링의 기능

을 갖는다. (유엔의 모니터링 기구나 지역인권체계와 같은) 국제적 메커니즘은 상당한 상호

작용이 있고, 국가들이 점진적인 실현 및 비차별과 같은 인권 원칙들을 고려하여 MDG 이행

을 정당화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기구들은 적절한 국가구제 메커니즘이 존재

하고 메커니즘이 국내 책무성을 강화하는데 대한 권고사항을 전달하는지 면밀하게 조사할 

수 있다. 기구는 진정을 제기하고 협상하기 위한 추가적인 포럼을 제공하며, 이는 특히 정부

에 의해 의견이 무시된 집단에 유용하다.102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적절한 책무성 메커니즘은 특정한 인권침해 상황, 누가 의무부

담자인지, 의무부담자가 적극적 또는 소극적 의무를 위반했는지, 권리보유자가 어떻게 영향

을 받는지, 개별적 구제책이나 더욱 광범위한 시스템 개혁이 요구되는지에 달려 있다. 수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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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책무성 메커니즘의 기록이 불규칙했기 때문에 책무성에 대한 청구자들은 그들을 참가시

키는 위한 많은 새로운 접근법을 발전시켜 왔다.

이 장은 인권침해를 경험해 온 사람들이 현행 개발의제 관련 맥락에서 권리를 강화하고 

인권침해 주체를 책임지도록 구속하는 다른 국가 책무성 메커니즘에 참여해온 방식을 탐색

한다. 권리와 구제방안은 많은 다른 방식으로 요구될 수 있고, 이는 모두 MDG 및 

Post-2015 맥락과 잠재적으로 관련된다. 이 장은 책무성의 선순환으로 묘사되는 것이 무언

인지 밝히면서 먼저 어떻게 인권 책무성이 국내정책 구조의 모든 단계에 통합될 수 있는지

를 검토한다. 다음으로 개별 사건에서 어떻게 이러한 메커니즘들이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인권침해 및 남용에 책임지도록 구속하기 위해 개발정책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 의해 적용

될 수 있는지 확인하면서 정치적, 행정적, 사법적, 준사법적 메커니즘을 포함하여 개발목표

와 가장 관련되어 있는 책무성 메커니즘을 검토한다. 아래에 서술된 것처럼, 사법적 메커니

즘은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보상 및 구제방안을 청구하는 핵심 방안이다. 구제방안은 원상

회복이나 구제, 법적 구속력있는 시정조치 약속이나 (특히 손해가 심각한 경우) 형사처벌을 

포함할 것이다. 하지만 인권원칙은 또한 모든 차원에서 정치적, 행정적, 사회적 책무성 메커

니즘을 강화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일부 관련 비사법적 메커니즘은: 서비스 제공자나 규제기

관에 의해 채택된 행정 공청회나 고충처리절차, 시민협의단체, 비공식적이며 지역 공동체에 

기반을 둔 사법제도이다.

책무성, 응답책임성, 강제집행은 책무성 기구의 운영에서 항상 구분하기 쉬운 것은 아니다. 

이는 몇몇 경우에만 엄격히 구분된다. 예를 들어 의회 기구는 조사를 담당하지만 위반에 대한 

처벌은 사법기구나 준사법기구의 권한에 포함될 것이다. 다른 경우에 세 요소는 결합될 수 

있다. 일부 공공기구는 책임지도록 구속하거나 스스로 책임이 있다. 예를 들어 이는 일제히 

유권자에 설명할 수 있고, 행정부의 수행을 검토하도록 위임된 의회의 의원에 해당된다.103

A. 모든 단계의 정책 순환구조에서 인권 책무성의 통합

인권 기준이 명확하게 설명되며 집단적으로 합의된 규범은 MDG에 대한 접근 및 더 일반

적으로 국가의 공공정책에 있어서 모든 국가가 이행하기로 기대되는 이행 기준에 대한 기초

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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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원칙은 초기계획에서부터 예산, 실행, 모니터링, 평가에 이르기까지 정책입안의 모든 

단계에 적용된다. 개별단계에서 정부의 관련 공무원은 정책 선택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

에게 결정에 대해 반응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조사의 대상이 된다. MDG의 맥락에

서 인권을 존중하고 촉진하는 책무성 메커니즘을 증진하기 위하여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방

식으로 모든 운영지침과 정책문서의 틀을 매 단계에서 형성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현행 MDG 프레임워크는 임산부 및 아동 사망률의 감소나 초등교육의 보편적 실현과 같

은 구체적인 인간개발 성과를 달성하고자 목표와 세부목표 및 관련 지표를 수립했다. 하지

만 과정들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투자된 노력이나 과정의 질이 아니라 성과에 대한 결과

를 보고해야 한다. 인권 기준은 결과 뿐만 아니라 수행에 대한 의무도 부과한다. 국가와 다

른 의무부담자는 특정 세부목표에 대한 결과를 달성해야 하지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배

치된 정책적 노력, 사용된 수단 및 채택된 과정 또한 중요하다.

결과에 관한 개발목표의 초점은 국가의 업적에 대한 비교가 가능하도록 의도되었다. 하지

만 국가가 매우 다른 상황에서 시작했고 구체적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수준의 노

력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국가들은 책무성을 측정하는데 취약했다. 결과적으로, 그 수단들은 

국가 수행의 질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지 않거나 구체적 의무부담자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는다. 수행 의무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완전한 실현

을 달성하는 것을 위해104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보고하며 객관적으로 모든 퇴행을 정당

화하기 위해 “가용자원의 최대 범위 내에서” 국가가 “(입법, 사법, 행정, 금융, 교육, 사회적 

조치를 포함한) 조치를 취하기를” 요구한다.105 인권 책무성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서 국가는 

준비한 정책 이행약속 및 정책과정과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기울인 노력이 위에

서 서술한 실질적이고 절차적인 인권원칙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정책 이행약속은 국가가 관련 인권 조약을 유보없이 비준하고 조약에 효력을 발생시키는 

국내 법적 프레임워크를 형성했는지, MDG 관련 영역에서 정책 선언과 전략문서가 인권 기

준 및 원칙을 나타내는지, 국가가 이 기준을 적용하는지의 여부를 포함한다.

정책 노력의 관점에서, 국가는 MDG 관련 정책이 이용가능성, 접근가능성, 구매력을 포함

한 수용가능성, 질에 대한 인권기준들(AAAQ)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설계되고 이행함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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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요구될 것이다. 이 기준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와 다른 유엔조약 모

니터링기구의 일반 의견에서 정교화 되어왔다. 정책 노력에 대해 분석되고 비교된 지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정책이 차별을 직면한 단체의 접근뿐만 아니라, 상품과 서비스의 AAAQ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지 보여줄 것이다. 정책 노력을 측정하는 지표는 가령 물과 위생 목표

에 대한 전 세계적인 모니터링에 행해진 것처럼 금융, 공공 지출, 계획, 조정, 지정된 분야에 

대한 인사정책을 다루어야한다.106

인권원칙의 점진적 실현과 관련하여 국가의 달성 비율은 특정한 성과를 달성했는지 여부

보다 더 의미 있는 노력의 기준이 될 것이다.107 예를 들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많은 국

가는 일부 국가가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가 세계적인 세부목표에 도달하는 것으로부터 멀리 있었기 때문에 MDG 실패로 묘사되

어 왔다. 역으로 MDG 세부목표는 더 높은 소득과 역량을 가진 많은 국가에 대해 충분히 의

욕적이지 못했다. 이는 국내 상황에 적용되어야하는 세부목표와 기준에 대한 필요뿐만 아니

라, 정책적인 노력에 좀 더 민감한 진행 매트릭스에 대한 필요성을 시사한다.

인권에 기반을 둔 책무성에 대한 접근은 또한 국가가 국가의 정책입안 및 이행 과정이 인

권원칙에 부합함을 보이도록 요구할 것이다. 이미 언급된 것처럼, 이 영역에서 핵심 기준은 

정보에 대한 권리와 공무에 참여할 권리,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다. 그러한 절차

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메커니즘은 MDG의 맥락에서 통용되는 참여적 포럼의 범위와 

수를 측정하는 지표, 절차에 대한 대중의 인식, 협의의 정기적 개최, 참가율; 참가주체의 사

회적 구성, 참가주체에 의한 권고가 권한당국에 의해 고려되고 당국이 그에 의거하여 행동

하는 정도, 이해당사자와 대중 사이의 만족감 인식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할 것이다.

도표 Ⅲ은 국가의 정책입안에서 상기 인권원칙과 기준이 통합되어야 하는 네 가지 단계에 

관해 서술하고 있다. : 계획, 예산, 모니터링, 책무성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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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표를 활용한 진행과정과

우선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정량적이고 양질의 자료는 체계적 

정책 실패를 드러낼 것이다.

결과의 차이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자료를 분석해야한다.

AAAQ 기준과 관련한 핵심 정책

개입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도표 Ⅲ. 국가 차원의 모든 단계의 정책 순환구조에서 인권 책무성의 통합

1.

국가행동계획 형성

탄탄한 상황분석과 최적의 증거에 

기반을 둔 세부목표를 포함해야한다.

참여적이어야 한다.

이행은 개방적이어야 하며

정기적 대중 평가와 조사에 

구속되어야 한다.

2.

예산책정 및 지출 추적

체계적 책무성을 “이용 가능한 최대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무에 

따라 배양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예산 배분을 정당화해야한다. 

부패와 차별적 예산 책정오류를 

확인하도록 도와야한다. 

4.

사법적, 행정적, 정치적 구제방안을 

통한 책무성 달성

법률과 정책이 실행되고 있음을 

보장하고, 법적 장애물에 이의를 

제기하며, 정책이나 예산 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구제방안이 

이용가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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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 구조의 개별 단계에서 인권 준수를 모니터링하는 것에 대한 방법론은 인권영향

평가(HRIA)에 대한 업무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 방법론은 매우 다양하며, 다양한 목적을 

위해 다른 맥락에서 발전되어왔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러한 평가는 국제조약 및 국내 법

률에서 확인된 인권규범, 기준, 원칙의 향유에 대한 실질적이거나 가능성 있는 영향을 측정

한다. 또한 인권 성과를 측정하는 것에 이외에도 평가 방법은 절차에 관한 이슈를 검토한다. 

예를 들어 정책입안 절차는 의회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대중의 참여를 가능한 한 촉진해야

하고 차별적이어서는 안 되며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인권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영역 중 하나는 무역정책이며 일부는 

이를 실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Box 5. 참조). 예를 들어 2011년 캐나다-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은 두 정부가 협정에 대해 연례적으로 HRIA를 시행하도록 요구한다. 유럽의회

는 취약계층의 건강에 대한 권리와 식량권을 위협하는 EU 집행이사회의 “TRIPS plus”와 인

도와의 양자 간 무역협정에서 농업자유화 조항 추진에 대한 논란을 계기로 2010년 11월과 

2011년 9월에 재차 집행이사회에 무역정책과 관련하여 인권영향평가에 착수하도록 요구했

다. 식량권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2012년 3월 인권이사회에 무역과 투자협정의 HRIA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출했다. 

B. 정치적 책무성 : 의회의 행정부 감독기능 강화

선거는 민주 국가에서 정치적 책무성의 핵심이다. 선거를 통해 정치인들은 그들의 견해를 

유권자에 전달하고, 재직 중 활동 내역을 대중에게 알려야 할 의무를 갖는다. 하지만 선거는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행정부가 더 정기적으로 책임지도록 구속하는 것은 입법부의 역할이

다. 비록 의회의 권한, 절차, 제재가 국가별로 다양할지라도, 모든 의회는 법률을 입안하고 

통과시키며 행정부를 감독하고 예산에 대해 조사하며 유권자를 대표한다. 의회의 입법상 의

무는 의회에 법적 프레임워크에 대한 고유한 영향력을 부여한다. 행정정책의 절차를 더 책

임지도록 함으로써 의회의 의원들은 행정부가 행한 조치의 질과 효과성 모두를 유지하도록 

도울 수 있다.109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로서, 의회의 의원들은 정치적 책무성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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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 관련해서, 의회는 MDG에 의해 채택된 권리의 부분집합을 포함한 경제적･사회적 

권리의 이행에서 정부의 수행에 대해 응답하게 할 수 있다. 실제로 의회가 민주적으로 권한

을 부여받았다면, 개발전략을 선도하고, 입법제안이 인권을 존중하고 촉진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예산과 자원의 분배를 평가하고, 부적절한 법률을 개정하며, 인권침해에 대한 실정을 

다루고, 행정부의 업무수행을 모니터링 해야 할 위치에 있다.110

Box 5. 의약품 접근에 관한 코스타리카 인권영향평가

코스타리카에서 인권영향평가의 절차는 미국-도미니카공화국-중앙아프리카 자유무역협정에서 의약

품의 보편적 접근에 관한 지적재산권 보호로 예상되는 사전영향평가를 추구하며, 단계적 방법론을 채

택하면서 심사, 검사, 분석, 결론과 권고, 평가와 모니터링을 포함한다. 코스타리카 인권영향평가는 그 

무역협정이 시장독점기간을 연장하고 회사가 약값을 인상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제약회사의 혁신적인 

지위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었다. 

절차적 측면에서 동 무역협정에 대한 협상 및 채택은 특히 채택 여부에 관한 국민투표 실시와 협상 

중 이해당사자와 회담을 개최하는 것과 같이 정치적 권리를 포함하여 여러 방식으로 절차적 인권을 

존중하고 있다. 하지만 코스타리가 법률의 미국 증명에 대한 필요조건은 의회의 민주적 의사결정 권한

을 상당히 극적으로 약화시킨다. 코스타리카 입법개혁에 대한 미국 측 증명의 비상호적인 필요조건은 

신뢰를 약화시킨 의회 역할의 침해와 정치적 권리의 부정이 협정이행 동안 인권에 대한 방패로서 코

스타리카 민주주의에 존재함을 증명했다.

흥미롭게도 많은 정부들이 인권의무에 대해 명시적으로 책임지도록 구속되는 것을 꺼려함에도 불구하

고, 코스타리카에서 인권영향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장애물은 없었다. 정부 부처의 장관들, 의

회, 그 밖의 기구들은 시민사회와 민간영역의 대표로서 인권 용어를 선호하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국가의 비교적 강한 인권 입법체계와 정치적 문화는 HRIA를 위한 이행환경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출처: Simon Walker, “The United States–Dominican Republic–Central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and access to medicines in Costa Rica: A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Journal of Human 

Rights Practice, vol. 3, No. 2 (July 2011), pp. 188–213.

국제의원연맹(IPU)에 따르면, 109개국이 인권을 다루는 전문적인 의회기구를 갖고 있

다.111 그러한 위원회의 핵심 기능은 조사를 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12년 3월 영국의 

인권에 대한 합동위원회는 장애인의 독립적인 삶에 대한 권리 실행에 관한 보고서를 출간했

다.112 2011년 호주의 인권(의회심사)법은 모든 새로운 법안은 해당 법률조항이 호주의 인권

의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보고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경제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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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가 “환경영향평가나 환경평가보고서와 유사한 근

거로 모든 제안된 법안이나 정책 이니셔티브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마련되어야 한다.”고 

권고해왔다.113 

감독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의원들은 MDG 및 인권과 관련된 공공정책의 대중적 논의

가 더 구체적으로 진행되도록 장려할 수 있다. 개발목표에 관한 정례 보고는 일반적으로 의

회에 상정되는 자연스러운 출발점이다. 또한 의회는 불법적인 조달계약과 같은 민간영역의 

수행을 포함하여 개발목표와 관련된 특정 이슈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거나 회담을 개최할 것

이다. 의회와 의원들도 인권과 개발목표에 관련된 의제를 토론하고 연구하는데 있어 다른 

기구와 언론을 참여시킬 것이다. 의원이 유권자를 대신해서 불만사항을 대변하고 제기하는 

역량은 필수적이며, 정부 각 부처와 취약계층의 문제를 포함해서 주변부 이슈들을 국가적 

관심사로 제기하는 것은 수직적 책무성에 대한 구체적인 의회의 역할이다.

실제로 의회 의원들의 자진해서 유권자를 대표하려는 의지는 불균등하다. 대부분의 경우, 

개인은 의회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공공지출과 공공계좌에 대한 회계감사에서 일부 

눈에 띄게 효과적인 개입이 있어왔다.114 그러나 서비스의 다른 유형은 항상 개방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많은 국가들은 MDG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조치에 대한 의회의 감독 시스템이

나 심지어 국가개발전략을 준비하고 이행하는데 있어서 의회의 참여를 위한 시스템이 부족

하다. 의회를 통해 개발목표의 진전을 추구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 핵심 이슈는 정보를 

잘 제공받고(관심에 대한 많은 경쟁적 요구사항에 대해), 개발목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

며(회기 및 선거과정 중에), 정부가 형편없이 수행할 경우 활발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C. 행정적 책무성

책무성의 사법적 메커니즘이 건전성, 공공정책과 공적수행의 적법성과 합헌성을 검토하는

데 반해 행정적 메커니즘은 공무원이 목적에 부합하는 정책을 실행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돕

는다. 비록 행정적 책무성이 거의 정부 수행의 가장 직접적인 결정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인

권 프레임워크는 일반적으로 행정적 책무성에 더 적은 관심을 기울인다. 행정부가 결정을 

내리거나 이행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할 수 없을 경우에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은 불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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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적 제재나 다른 제재는 고질적 무능, 부패 또는 불법행위를 바로잡을 수 없다. 인권규

범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률과 입법부 및 감독기구의 업무가 아니라, 사회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하는 정부 부처의 업무에 집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국제행정법의 새로운 원칙에 따르면 책무성은 투명성, 참여, 합리적 결정, 적법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시키고, 결정에 대한 효과적인 검토를 제공할 기구를 필요로 한다.115 이는 공공

기관 내에서 행정적 책무성의 중요성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인권의 차원에서 책무성

에 대한 논의는 빈번히 공공기관의 수행을 모니터링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외

부 메커니즘에 초점을 두고 있다. : 의회, 옴부즈맨 사무소 시민사회, 언론 등. 그럼에도 불

구하고 실제로 공공기관 내에서 행정 감독의 질은 아마 기관 수행의 가장 강력한 결정요인

일 것이다. 기관 내부의 통제 시스템이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부패했다면 아무리 많은 외부 

모니터링도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의 수행을 개선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 출판물은 인권법이 

강조하는 책무성의 외부 절차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강한 내부 행정절차가 외부 절차를 

보완하고 실제로 효력이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잊혀져서는 안 된다. 외부 애드보커시

와 제재만으로는 취약한 행정을 바로잡을 수 없으며, 행정이 정당한 비판에 잘 대응할 때 애

드보커시와 제재가 가장 잘 작동한다.

다수의 이행원칙, 헌장, 법률은 공무원의 의무를 규정한다. 이러한 것에는 OECD 공공서

비스 윤리성에 관한 이행원칙(1998), 공공영역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에 관한 가이드라인

(2003), EU 공공영역 윤리 프레임워크(2004), 아프리카 공공서비스 헌장(2001), 이베로-아메

리카(Ibero- American) 공공서비스 헌장(2003) 등을 포함한다. 이 문서들은 중립성, 대표성, 

공정성, 정의, 형평, 응답책임성의 가치를 폭넓게 강조한다. 또한 효율성, 생산성, 경쟁력과 

같은 시장지향적 가치도 점점 더 언급되고 있다. 일부는 인권과 행정적 규제 모두 임의적이

거나 비합리적 권력 행사의 억제를 추구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둘 사이에 “근본적 가치의 조화”가 존재함을 시사한다.116

행정적 책무성은 응답책임성을 몇 가지 방식으로 촉진한다. 첫째, 계급적 관료제는 공무

원을 상급 공무원, 해당 공무원의 감독자, 최종적으로 공공 감사기관에 책임지도록 하는 조

직관리 시스템을 조성한다. 행동강령, 성과계약, 감사관행은 주로 대중이나 의회의 감독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아닌, 내부 통제절차의 도움으로 높은 수행기준을 가치있게 여기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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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 행정 문화를 형성한다.

행정부는 불만 사항을 처리하고 구제하기 위해 많은 메커니즘을 활용할 수 있다. 이 메커

니즘은 사법절차에 대한 청구인의 적법한 주장을 다루고, 개혁이 요구되는 체제적 문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공식적인 구제 절차는 통상적으로 행정 결정에 대한 설명과 널리 통용되는 기준에 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정부기관과 사기업은 불만과 진정을 수집하

기 위해 전용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시스템, 전화 상담, 쌍방향 웹사이트, 상담창구, 고

충처리 담당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다. 이 수단들은 병원, 학교, 정부 

부처의 사무실 등에 설치될 수 있으며, 특정 문제에 초점을 두면서 전문화하거나, 모든 종류

의 의견이나 진정을 접수할 수 있다.

내부적 책무성 체계는 인권 기준을 고려하는 경우에 개선될 수 있다. 내부 책무성 체계는 

공무원에 준수해야 하는 수행 기준과 서비스 제공기준 및 행정절차에 대한 추가적인 지시사

항을 제공한다. 시스템은 또한 행정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개인과 의뢰인의 필수적인 법적 

권리를 규정한다. 제공된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획득할 권리와 행정적 오류가 있는 경우에 

구제를 청구할 권리는 이러한 법적 권리들 사이에 존재한다.117

D. 사법적 책무성 : 재판을 통한 권리의 집행

인권의 맥락에서 책무성은 배상소송을 제기하고 인권이 침해되거나 의무부담자가 인권 의

무의 충족에 실패했을 때 제재할 법적 권리와 같은 사법적 책무성과 결합된다. 실제로 재판

에서 강제성은 개발의 맥락에 포함되며, 인권 책무성에 대한 특별한 기여 중 하나이다. 재판

은 개인이 권리 침해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수평적 책무

성 메커니즘을 제공한다.118

지난 20년 간, 종종 개발과 관련되었다는 구실에 다른 경제적･사회적 권리에 대한 사법적 

강제집행은 다수의 국가들에서 흔한 일이 되어왔다. 어떤 경우에는 경제적･사회적 권리 소

송은 권리가 부인되거나 제한된 개인을 위한 구제방안에 초점을 두면서 전통적인 시민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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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적 권리 청구를 반영해 왔다. 수많은 소송사례는 국가의 행위가 기초서비스에 대한 접근

을 약화시키거나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불균형적으로 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가 행위를 정당

화하고 정당한 법적 절차를 따라야함을 요구해왔다. 소수의 다른 소송 사례는 정부서비스의 

삭감이 퇴행적 조치와 마찬가지라는 논의에 대한 유사한 실질적, 절차적 검토를 적용해왔

다.119 가령 이는 2008년 콜롬비아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예산을 삭감했을 때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론이었다.120

사법적 책무성은 비국가 행위자의 수행에 더욱 초점을 두어왔다. 많은 재판관할권 하에서 

기업과 다른 행위자의 인권 침해에 대해 불만 사항이 있을 수 있다. 다국적기업은 현지국 

뿐만 아니라 본국에서도 법적문제에 직면해 왔다. 비록 지금까지 모든 인권침해가 묵살되거

나 법정 밖에서 해결되어 왔을지라도, 미국에서 Alien Torts Claim 법은 국가에서 자행된 인

권침해에 대해 미국 기업을 고소하기 위해서 토착집단과 지역사회 공동체에 의해 활용되어 

왔다. 다른 경우에 소송은 민간영역에 의한 강제퇴거, 회사에서의 열악한 근무환경, 수의계

약에서의 차별이나 민간기업에 의해 발생된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데 실패한 국가를 대상으로 했다.121 사법적 책무성은 비국가행위자가 서비스제공

자가 되었을 때 민관협력의 맥락에서 발생하는 침해와 관련해서는 덜 발전했다. 민영화 과

정은 문제제기를 거의 받아오지 않았다. 이는 부분적으로 민영화가 손해를 야기한다는 사실

에 대한 사전 증명이 어렵기 때문이다.122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체제적 결함에 의해 건강, 교육, 주거, 다른 사회적 권리

에 대한 접근로부터 배제되고 있다. 이런 경우에 단지 개인적 처벌에 초점을 두는 소송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고 사법적 조치는 국가의 구조적 원인 제거를 강제하기 위해 질 낮은 

서비스나 배제의 구조적 원인 확인을 목적으로 해야한다.123 라틴아메리카, 인도, 남아프리

카에서 주요 소송들은 직접적으로 관련된 개인이나 공동체에 대한 즉각적 이익을 축소하는 

범위에서 사회･경제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5개 국가에서 실시한 법적 책무성 메

커니즘의 영향에 대한 최근 연구는 경제적･사회적 권리의 사법적 강제집행이 “수많은 죽음

을 회피하고 다른 수백만의 생명을 풍요롭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다.124 대체로 사법

적 접근과 재판실행이 세계적으로 매우 다양할지라도, 그러한 경우 재판으로의 접근과 실행

은 점진적으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할 국가의 실패와 권리 향유의 

최소 기준을 즉시 달성하는 것에 대한 실패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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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6. 재판을 통한 변혁적인 책무성(transformative accountability) 추구

소송은 개인적 진정에 대한 구제뿐만 아니라 인권침해 피해자에게 구제방안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소송은 사회에서 어떻게 인권이 보호될 것인지와 어떻게 더 변혁적인 정책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에 

관해 더 즉각적으로 심의할 가능성을 가진다. 다음은 MDG와 관련된 두 가지 실증적 예시이다.

인도 식량계획의 실행 : 

인권옹호시민연대(People’s Union for Civil Liberties) v. 인도 공화국

지난 10년간 눈부신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특히, 아동의 질병과 사망에 막대한 결과를 낳으면서 인

도의 영양실조 비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기아가 극심하던 당시, 정부의 과도

한 곡물보유에도 불구하고 기아 관련 사망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2001년 인권옹호시민연대가 인도 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했다. 이 공익소송은 2003년에 인도헌법 제21조에서 중시하는 생존권이 식량

계획의 실패로 인해 위험에 처해왔다는 판결로 이어졌다. 대법원은 식량배급 점포가 빈곤선 이하에 위

치한 가정들에게 곡물을 정가로 제공해야 하고, 곡물무료배급을 위한 배급카드가 소득이 없는 모든 사

람에게 보장되어야 하며,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정부가 학교에서 점진적으로 점심급식제도를 시행해

야 한다는 구호법의 이행을 지시했다. 이 판례는 상당히 중요한 영향력을 갖는다. 이 사건은 인도에서 

기아와 영양부족의 더욱 중대한 이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하고 더 대규모의 움직임을 

동원했으며, 정부의 조치를 유도하고 지방 및 국가차원에서의 책무성 체계를 구축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레트로바이러스 의약품 이용가능성 향상 :

치료행동캠페인(Treatment Action Campaign) v. 남아공 보건부 장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HIV 감염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18%를 차지하며, 이는 전 세계 어떤 나라의 비율

보다도 높다. 2001년 임산부의 HIV 감염률은 24.5%로 추정되었고, HIV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로 출

생하는 유아의 수는 매년 총 70,000여 명에 이른다. 에이즈행동사회단체의 치료행동캠페인은 분만과

법원들은 다양한 구제방안을 제안해왔으며, 이 중 일부는 사회정책에 대한 폭넓은 개혁을 

시사해왔다. 일부 사건에서 법원은 국가가 특정 행동방침을 취하거나 감독 메커니즘을 형성

하도록 지시해왔다. 예를 들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고등법원은 케이프타운 시에 강제퇴거에 

직면한 부동산 소유권이 없는 불법 거주민들에게 구제방안을 제공하기 위해서 취했던 4개월 

이내의 조치에 대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126 심지어 삼권분립의 원칙을 존중하기 위하여 법

원이 정책이나 자원배분 결정에 대해 지시하는 것을 꺼릴지라도, 법원은 의사결정절차에 대

해 비판했다. 예를 들어 일부 사례에서 법원은 국가가 어려운 정책교환을 해결하기 위한 유

의미하고 참여적인 회담에 참가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것이 다른 정부 부처 간의 협력적 참

여를 촉진하기 때문에 일부 논평가들은 이를 정책검토를 위한 대화적 모델로 묘사해왔다.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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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산모에서 태아로 HIV 바이러스 전염을 막기위해 설계된 의약품으로의 접근을 제공하는 것을 

실패한데 대해 남아공 정부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2000년에 정부는 제한된 수의 

시범 사업으로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인 네비라핀(Nevirapine) 보급을 위한 프로그램을 공표했다. 네

버라핀은 산모로부터 태아로의 HIV 전염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다. 하지만 치료행동캠페인은 이러

한 제한이 불필요한 감염과 죽음을 낳고 남아공 헌법 제27조와 28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정부가 HIV 보균자인 임산부를 위해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반드시 보장해야 하고, 연구목적의 약물제

한이 합리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람들의 접근을 가로막았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수만 명의 생명

을 구하고,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접근권에 관한 중요한 진보로서 기여했다고 평가되었다. 치

료행동캠페인의 성공적인 소송은 전세계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 개발목표 6번의 진전에 있어 매우 중

요한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법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동원하는 촉매제로 여겨졌다.

Box 7.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한 고충처리 : 

사회적 권리 소송에 대한 개별적, 집단적 접근

지역적 법 전통, 기관 구성, 정치 상황 등은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고충사항을 청취하고 시정하기 위

해 법원이 취하는 접근법에 영향을 미친다. 판사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상이한 개념 때문에 민법 

국가에서 법원은 스스로의 법적 의무와 계약상 의무를 준수하는 계선기관과 서비스 제공자의 개별적 

실패를 검토하면서 전형적으로 “개별적인” 차원에서 작동한다. 관습법원은 이익을 침해당하는 상당수

의 잠재적 서비스 수혜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나 관습의 합법성을 검토하면서 “집단적인” 차

원에서 소송을 담당하는 것이 수월하다.

예를 들어 보건 정책에서 남미의 민사법원들은 최근 극도로 능동적이고 개별적인 구제 절차로서 부각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사회적 권리에 관한 소송기록은 효과적인 사법적 개입에 대한 

중대한 장애물을 보여준다. 많은 사법 관할권에서 경제적･사회적 권리가 법적으로 인식되지 

않거나, 사법 시스템이 소송절차를 좁게 규정하거나, 복잡한 경제적･사회적 권리와 관련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역량 부족으로 이 권리와 관련된 극소수의 사건들만이 법원까지 성공

적으로 이어진다.128 소송비용, 소송지연, 일정 정도의 재판 결과의 불확실성은 사람들로 하

여금 법 제도를 통해 구제를 청구하는 것을 종종 단념시킨다. 법률 제도가 부패하거나 권력

층에 취약한 경우에는 법에 대한 불신이 사법접근권을 가로막는 주된 장벽이 된다. 비록 사

법적 책무성 메커니즘에 더욱 접근가능하도록 하는 노력들, 특히 빈곤층에 많은 노력을 기

울여 왔을지라도, 빈곤층이 재판을 통해 구제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일부 사례에서 소송은 중산층과 빈곤층의 격차 증가와 연관되어 왔다.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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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왔다. 지난 10년 간 브라질 법원은 개인이 1988년 헌법 조항과 운용지침 하에서 개인이 분명하게 

법적자격을 부여받은 의료서비스를 받았는지에 관하여 약 100,000건을 심리했다. 유사하게 2008년 

한 해 동안 콜롬비아 법원은 의료사건에 관한 142,000건 이상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부분 의료보험

기관은 환자에게 치료나 약물 제공을 불공정하게 거절해왔다.) 코스타리카에서 사회보장기구에 대한 

다수의 헌법소원이 있었고 전체적인 개인청구는 1997년 이래로 매년 증가해왔다. 세 국가 모두에서 

청구인들은 대다수의 사건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가장 소외된 개인이나 집단보다 중산층이 훨씬 더 자

주 스스로 사법적 구제를 활용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구제에 대한 집단적 접근은 남아프리카공화국 관습법에 관한 사회보조금 사건에서 잘 드러난다. 사회

복지혜택 지급에서 혐의가 제기된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1990년대 후반 이스턴케이프(Eastern Cape) 

주는 장애인에 대한 보조금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사회보장에 대한 지불을 중단했다. 법률지원센터와 

비정부 기구들은 이스턴케이프 주 지방정부에 해당 조치의 적법성에 대해서 압력을 가했고, 지방정부

는 Pensioner’s Friend에 대한 잘못된 지원중단을 구제하기 위한 사무소 설립에 동의했다. 그 후로 수

만 명의 청구인들이 지연 이자, 처벌, 소송비용과 함께 밀린 지원금에 대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남아공 치안법원은 다수의 탄원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스턴케이프 주는 고등법원의 차후 개입을 촉발

하면서 고등 항소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따르는 것을 여전히 지연한 채로 남아있었다. 이 법원들은 

2004년 초반 소규모 접근에서 지속적이고 순차적인 구제로의 접근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간주된 

대규모 접근으로 이행했다.

요컨대, 소송이 고비용이라고 할지라도, 사회영역에서 구제를 위한 중요한 대안으로 남아있다. 효과적

으로 기능하기 위해 구제체계는 구제요청뿐만 아니라 잘 설계되고 연계된 구제절차의 제공을 행정적, 

비사법적 메커니즘 뿐 아니라 법원에도 요구한다. 청구의 측면에서 핵심기구는 시민사회단체와 언론

이며, 두 기구는 모두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수용적인 정치적･경제적 풍토를 요구한다.

출처: Varun Gauri, “Redressing grievances and complaints regarding basic service delivery”,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5699 (Washington, D.C., World Bank, June 2011).

특히 가장 소외된 집단을 위해 인권청구 소송이 긍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환경을 이해하기 

위한 훨씬 더 많은 실증적 연구가 남아있다. 하지만 이용가능한 증거는 법적청구가 같은 이

슈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동원과 연관된 경우 소송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시사한다.130 일부 

사건에서 사법적 강제집행 가능성은 억제 효과를 가지며, 영향력 있는 사회적 움직임을 제

공해 왔다.131 이러한 이유로 사법적 책무성을 맥락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사법적 책무성

은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확보하고 MDG의 진보를 위한 더 광범위한 애드보커시를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이지만, 그것이 유일한 수단이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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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독립적 감독기구

외부 감독기구는 내부적인 행정적 책무성을 보완하고 강화한다. 외부 감독기구에는 회계

원, 감사원, 공무원 위원회와 같은 공적 기구와 옴부즈맨 사무소, 국가인권위원회처럼 정부

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은 독립기구들이 포함된다.

최근 몇 년 간 많은 독립기구는 회원을 확장해왔다. 예를 들어 필리핀에서 교육위원회, 보

건위원회와 같은 다른 지방기구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개발위원회132의 4분의 1은 반드시 

시민사회단체의 대표로 구성되어야 한다.133 이러한 기구에의 참여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님을 보장하는 것은 과제로 남아있다.134

분쟁해결기구는 특히 민간영역과 관련해서 책무성을 강화하는데 역할을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에콰도르의 공공서비스 감독기구(Observatorio Ciudadano de Servicios Públicos)는 

과야킬에서 수질오염과 높은 관세가 물과 위생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과 관련해서 국가의 

분쟁해결 메커니즘에 불만을 제기했다. 물을 공급하는 민간기업과의 합의는 추후에 이루어

졌다. 기업은 단절정책을 변경하고 수도세를 지불하지 못하는 사용자들을 위한 기금을 설립

했다.135 인도에서 은행 옴부즈맨은 고객의 진정을 청취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가령, 소액금

융기관에 의해 제기된 불분명한 계약에 관한 사례가 있다.)136

일부 감독기구는 인권에 대해 위임받은 광범위한 권한을 갖는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옴부

즈맨 사무소를 포함하여 국가인권기구(NHRIs)는 비국가행위자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기구의 

책무성 형성에서 고유한 역할을 한다. 비록 일부 국가인권기구가 사건을 법정으로 가지고 

가더라도, 일반적으로 국가인권기구는 강제집행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 강제집행 권한이 없

는 곳에서 국가인권기구의 결정과 권고 이행은 필수적으로 국가의 승인과 공적지원에 의존

한다. 개인과 단체는 많은 차원에서 국가인권기구에 참여할 수 있다. 국가인권기구는 개인

적 불만사항을 조사하고 법률 조언가의 조정과 공익소송을 통해 법적 구제를 추구할 때 준

사법적 역할을 한다. 또 MDG, 빈곤퇴치, 예산책정에 관해 검토하거나 보고할 때, 폭넓은 감

독 유형을 적용했다. 인권기구는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포함한 인권의 강화된 법적 보호를 

옹호하는 지자가 될 수 있으며, 공무원과 다른 의무부담자들의 인권 의무의 실행을 지원할 

때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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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8. 물과 위생에 대한 인권 책무성 :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에서의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의 국가인권기구는 지출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물에 대한 이용요금제를 승

인하고 변경하는 것에 관여하게 되었고, 개인들의 불만사항에 응답했으며, 인권불이행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국가인권기구는 물과 위생 서비스로의 접근과 서비스의 질을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개선할 

방안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공하면서 서비스 제공자뿐만 아니라 정부를 감독하고, 규제기구들과 긴밀

하게 협력하고 있다. 

콜롬비아의 인권옹호자(Defensoría del Pueblo)는 물과 위생에 대한 권리 이행에 관해 국가 최초로 

전국 규모의 연구물을 출판했다. Defensoría del Pueblo는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권리달성을 

향한 진행사항 평가를 가능하게 하면서, 32개 부서들 각각에 대한 세부정보를 수집했고, 이 정보를 지

역공동체 구성원, 시민사회단체, 지방정부에 배포했다. 그리고 국가의 식수 및 위생 전략 목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환경부 차관과도 협력했다.

에콰도르의 인권옹호자(Defensoría del Pueblo)는 최근 형사고등법원이 지방의 물 및 위생시설 담당 

기관장과 다른 행위자들에 대하여 예방책을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서비스가 

적법화될 때까지, 특히 서비스가 부족한 영역에서 요금부과를 중단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페루의 인권옹호자(Defensoría del Pueblo)는 대화를 촉진하고 지역 공동체, 서비스 제공자, 상하수도

관리청, 국가 물과 위생 규제기관 사이의 분쟁을 중재했다. 물에 대한 포괄적 보고서인 물 없는 시민

들: 권리침해에 대한 분석(Citizens without water: Analysis of a violated right, 2005)은 상하수도관

리감독청이 운영과 관련한 모든 불만사항에 응답하도록 의무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용자 불만사항

에 대해 최종심의기구의 역할을 하는 행정심판법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대부

분의 서비스 제공자는 협조적이었지만, 많은 제공자에게는 여전히 불만사항에 대해 제소하고 그것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시스템이 부족하다. Defensoría는 통합적 고충처리 절차를 발전시키기 위해 상하

수도관리청 및 서비스 제공자들과 함께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출처: Catarina de Albuquerque with Virginia Roaf, On the Right Track: Good Practices in Realizing the 
Rights to Water and Sanitation (2012). 

국가인권기구가 시민사회, 국가기관, 기업을 연계하기 때문에 이는 MDG 관련 정책과 프

로그램의 맥락에서 권리가 침해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좋은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137 

국가인권기구의 조사는 응답한 43개 국가인권기구의 70퍼센트가 특정 회사(예를 들어 국영

기업과 공공서비스 제공자)와 일부 권리(차별과 같은)에 대한 불만사항을 접수할 수 있었음

을 밝혀냈다.138 2009년에 네팔 국가인권기구는 개발목표에 대한 권리에 기반을 둔 보충적 

지표를 확인하기 위한 일련의 회담을 이끌었던 경제적･ 사회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를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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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이 작업은 2011년 9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합작으로 출판된 사용자 

안내서로 마무리되었다.139 필리핀의 국가인권기구는 비록 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해 인권기

구의 소관업무를 확장해야 했지만, 국가개발계획의 실행을 감독하는 위원회를 설립했다. 

Box 8에서 서술한대로 일부 국가인권기구는 개발목표와 관련된 서비스로의 접근을 모니터

링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러한 좋은 사례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기구는 MDG와 관련된 인권 책무성을 촉진하는

데 대한 불균등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많은 요소들이 그러한 역랑에 영향을 끼쳐왔다. 이러

한 요소들은 국가인권기구의 권한 및 권력에 대한 제한, 정치적 독립성의 수준, 개발정책과 

예산계획에서의 드문 개입,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모니터링을 위해 타당한 방법론을 

적용할 제한된 역량을 포함한다. 국가기구의 지위에 관련된 파리 원칙은 신뢰할 수 있고 효

과적인 기능을 위해 요구되는 최소 기준을 시행했다.140 하지만 많은 기구들은 국가개발정책

의 맥락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면 극복할 필요가 있는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모니

터링하는데 있어서 특정 문제들에 지속적으로 직면하고 있다.141 

F. 사회적 책무성 : 아래로부터의 접근

“사회적 책무성”은 책무성에 대한 수요를 동원하기 위해서 개인과 시민사회단체가 직･간

접적으로 행동하는 광범위한 활동을 언급하는데 사용된다. 그러한 활동은 전형적이고 독립

적으로 시작되었으나 국가에 의해 용이하게 되었고, 책무성 있는 거버넌스 촉진 및 부패에 

대한 저항의 이름으로 다자개발기구에 의해 점점 더 지원받게 되었다. 활동들은 참여적 자

료수집기법과 예산 평가, 공공지출 및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모니터링, 시민과 지역공동체 

평가지표의 고안, 사회감사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투명하게 접근하기 위한 로비활동

을 빈번히 활용했다.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도움으로 시민사회단체와 사회운동은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새로운 기술을 고안함에 있어서 창의적으로 대처해왔다.142 이 기술은 크라우

드소싱(crowd-sourcing)을 통한 지역공동체 맵핑이나 서비스제공에 대한 정보배열 및 분석

을 위한 위성항법시스템(GPS)의 활용을 포함한다.

이러한 접근은 다른 책무성 메커니즘을 다른 방식으로 강화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시민사

회로부터의 직접적인 모니터링과 압박은 그 스스로 책무성을 형성할 수 있다. 사회적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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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9. 물과 위생을 위한 사회적 책무성 수단 : 탄자니아, 우간다, 가나

탄자니아에서 지역사회는 노르웨이 교회 원조의 도움으로 공공지출 추적조사기법을 활용하여 정부가 

어떻게 재원을 사용하는지 모니터링했다. 지역사회는 물과 위생에 대해 할당된 자금이 의도된 수혜자

에게 계획대로 지출되었는가와 불법행위 사례를 확인했는가를 추적했다. 그리고 위원회를 선출했고, 

위원회가 예산할당과 실제 지출사이에서 차이를 발견한 경우에는 정부의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요구

했다. 이는 더욱 응답책임성을 갖는 지역사회의 물 서비스를 야기했다. 

시민보고카드는 지역사회의 필요를 확인하고 구성원과 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책무성을 형성하도록 돕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민보고카드는 인도 방갈로르에서 서비스 비용과 질에 대한 지역사회의 

만족을 평가하기 위해서 고안되었고, 현재 다른 국가와 지역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우간다에서 개

발 이니셔티브와 통합된 지역사회는 시민보고카드를 물 서비스 모니터링에 있어서 대중의 장기적인 

성은 법적인 자격과 권리를 더 효과적으로 청구하는데 있어 전통적으로 배제되거나 소외되

어온 사람들에게 권한을 부여할 잠재력을 가진다. “실증적 영향평가에” 중점을 둠으로써143 

직접적 모니터링은 권리보유자와 관련 의무부담자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직접적이며 건설

적인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직접적 모니터링은 또한 스스로의 결정과 행

동을 설명하고 정당화하려는 의무부담자에 대한 압박을 증가시킨다. 상자 9의 예에서 서술

하는 것처럼, 그러한 활동은 서비스 부문 예산에서 낭비를 줄이고 부패를 폭로하며 프로그

램 실행을 개선하고 빈곤한 지역사회공동체로 자원을 전용하며 이용자의 만족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해 왔다.

사회적 책무성 활동은 비공식 인센티브나 제재, 특히 대중 압박에 의존한다. 지역공동체 

활동에 대한 촉매제로 작용하면서,144 사회적 책무성 활동은 서비스 제공에서의 체계적 실패

를 입증하기 위해 불만사항을 활용한다. 예를 들어, 케냐에서 Huruma.info solicits는 휴대전

화나 온라인을 통해 건강, 교육, 물, 거버넌스, 사회기반시설과 같은 정부 서비스의 질에 관

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는 의약품 부족, 도로 손상, 교사의 결근, 급수시설 고장 등과 

같은 문제들을 다루었다. 인권침해에 대한 공개적인 폭로는 스스로의 행위에 응답할 의무를 

부여하는 제재의 한 유형이다. 어떤 경우, 명예훼손에 대한 공포는 더욱 강력한 억제책이 되

거나 법적 불이익보다 강한 인센티브가 된다. 짐바브웨의 마조웨 지역에서 지역사회 구성원

이 학교의 업무수행을 모니터링하고 학교 스스로 수행에 대해 설명하도록 조치했을 때, 시

골 학교들의 부패가 줄어들었다.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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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을 촉진하기 위한 도구로 만들었으며, 보고카드의 결과를 서비스 제공자 및 지방정부와 공유했다.

가나의 일부 지역사회 공동체는 서비스 제공자와의 논의를 위한 의제 형성을 위해서 지역공동체 평가표

를 활용했다. 이 활동은 지방당국과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필요에 응답하도록 지원했고, 이용자의 

행동과 태도를 변화시켰다. 대화를 통해 재판매를 위한 물 공급 빼돌리기를 중단시킨 한 사례도 있다.

출처: Catarina de Albuquerque with Virginia Roaf, On the Right Track: Good Practices in Realising the 
Rights to Water and Sanitation (2012).

충분히 입증된 일부 성공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책무성 활동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이른바 

책무성으로의 상향식 접근이 의사결정자와 영향력있는 엘리트에 대한 인센티브 시스템과 분

리된다면 영향력을 제한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보여준다.146 인도네시아에서 연구자들은 

공무원이 마을도로공사 계획에 대한 공공지출을 보고하는 회의에 지역공동체 구성원을 초청

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패 감소를 증명하기에는 그 자체로 불충분하다는 것을 밝

혀냈다.147 사회적 책무성은 준비된 규범과 프레임워크가 위반한 경우 법적제재를 제공하고, 

시민사회가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핵심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때 가장 잘 작동

해 왔다.148 예를 들어 필리핀에서 탐사 저널리즘을 위한 필리핀 센터( the Philippine 

Center for Investigative Journalism)는 2000년에 전직 대통령 조지프 에스트라다(Joseph 

Estrada)에게 제기된 소송사건의 일부인 그의 밝혀지지 않는 재산에 대한 3건의 보고서를 발

표했다.149 사회적 책무성 도구는 일련의 사회적 행위자 간 상호작용의 지역 역동성과(local 

dynamics) 불충분하게 관련되어 한 맥락에서 다른 맥락으로 전이될 경우에 효과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150 또한 정보와 자료에의 접근성 부족과 전문지식에 대한 요구는 사회적 책

무성 수단을 활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특정한 맥락에서만 작동해 왔던 복제모델에 대한 심

각한 문제를 보여준다.

구제방안이 부재하다면 사회적 책무성 활동의 변혁적인 가치는 궁극적으로 의무부담자가 

활동에 기꺼이 참여하려는 의지에 의존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사회적 책무성은 목적이 이미 

논의된 바 있는 수평적 책무성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강화할 때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예를 

들어, 사회적 책무성 활동은 이 메커니즘의 부적절성을 드러내고 더욱 큰 규모의 대중 참여

를 통해 책무성 활동을 개혁하기 위해 로비를 하거나 책무성 활동의 효과성 향상을 추구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이다. 그런 개입은 시민감독위원회나 고충처리절차와 같은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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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와 법적권한을 가진 새로운 “사선(diagonal)“ 책무성 메커니즘 형성을 장려할 수 있

다.151 가령 인도의 자르칸트에서 ‘물 원조 시민행동’(Water Aid Citizens’ Action)은 공공지출

을 추적하기 위해 지역공동체 구성원이 정보접근에 관한 법률을 활용하도록 교육하고, 물과 

위생에 대한 구성원의 조사 결과와 증언을 지방공무원에게 제시했다. 그 이후에 공무원, 서

비스제공자,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은 공동행동계획에 합의했다.

사회적 책무성 기술을 비국가 행위자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

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유사한 원칙과 접근은 적용될 수 있고, 사실상 민간영역, 시민사회, 

지역사회공동체 지도자와 대표의 책무성을 증가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증명되어 왔다

.”152 기업의 불법행위에 관한 시민사회의 캠페인은 긴 역사를 가진다. 국제아동식량행동네

트워크(The International Baby Food Action Network)는 1981년 모유수유 및 조제분유 마

케팅에 대한 국제강령을 채택하도록 세계보건기구 총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고, 그 이후에

는 강령 이행에 대한 정기적인 독립 감사를 실행했다.153 민간영역 수행을 모니터링하기 위

해 발전시켜온 시민사회의 방법론에 대한 구조적인 현황 파악은 아직 완료되지 못했다.

G. 국가 차원의 MDG 고유의 책무성 메커니즘

현재까지 MDG의 세부 목표에 관한 국가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국가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는 주된 방법은 국가적, 지역적, 세계적인 보고서 출판을 통한 것이다. 보고서는 개발목표

를 달성하고 이를 지지하는 유권자를 조직하며,154 대화와 토론을 활성화하고 대중의 의견에 

촉매작용을 할 공공정책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다.155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진행 과정은 

UNDP에 의해 감독되었다. 이 기간동안 국가 보고서의 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했고156 2005년

까지 80퍼센트 이상의 개발도상국이 최소한 1개 이상의 국가 보고서를 작성했다. 국가들이 

2005년 이후의 보고서를 인계받으면서 보고서 제출과 국가의 주인의식은 더욱 증가했다.157 

하지만 MDG의 개별적인 보고에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개발목표의 적법성과 타당

성은 개발목표가 국가개발전략에 포함된 정도에 달려있다. MDG 및 다른 세계개발목표는 

국가와 지방차원에서 정책모니터링 절차의 일반적인 부분으로서 이상적으로 모니터링 되어

야 한다. MDG의 병렬적 모니터링 체계는 형성된 정책모니터링 절차를 의도치않게 약화시

키고, 개발목표에 포함되지 않은 이슈로부터 관심을 벗어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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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목표 보고체계는 수많은 약점 때문에 스스로 악화되어왔다. 우선 국가보고서는 순전

히 자발적이며 국가는 보고기간을 구체화할 것을 요구받지만 강제되지 않는다. 게다가 보고

서 수집절차는 상당히 기술적인 것이 되어왔다. 의회 의원, 시민사회, 국가인권기구, 소수자, 

소외된 지역사회공동체는 일반적으로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의심

의 여지없이 많은 보고서는 공여국과 다자기구의 정보 수요를 반영한 것처럼 보이고,158 정

부 내부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거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자료의 적절성과 질도 문제가 된다. 시의적절하며 정확한 정보 제공은 효과적인 모니터링

과 책무성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개발목표의 60개 세부지표는 관리가능한 메뉴를 구성하도

록 의도되었다, 그러나 많은 국가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만들어내기 위해 분투해 왔

다. 이는 자료 분석의 실패와 결합하여 주민집단에 대한 진전사항 측정을 어렵게 해왔다. 많

은 정부는 금지된 차별의 다른 범주들에서 인종과 민족에 대한 자료수집의 필요성을 간과하

거나 회피했다. 이는 2015년과 그 이후로 향하는 과정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자료수집

에 대한 명확한 규범은 더욱 엄격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고, 정치적 의지와 함께 국가의 통계

적 역랑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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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책무성 메커니즘

이전 장에서는 국가적, 지역적 책무성 메커니즘에 대하여 검토했다. 이러한 메커니즘이 

제도적으로 훨씬 덜 발전했기 때문에, 국제적 책무성이나 초국가적 책무성을 향상시키는 것

은 추가적인 문제들을 제기한다. 이번 장에서는 책무성 증진에 기여하는 다양한 국제적 이

니셔티브를 검토한다. 일부 이니셔티브는 해당 국가에서 국가행위자의 수행에 적용되고 있

다. 다른 이니셔티브는 국외에서 활동하는 행위자들의 행위를 규제하거나 제재하는 국제적 

메커니즘에 적용되고 있다. 이니셔티브는 인권 메커니즘과 인권만의 고유한 것은 아니지만, 

인권 책무성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는 메커니즘을 포함한다. 국가 차원에서와 마찬가지로 

국제적 이니셔티브도 사법적, 준사법적, 행정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범주화될 

수 있다. 

A. 국제협력의 맥락에서의 책무성

제2장에서 논의한대로, 현행 개발목표 프레임워크에 있어서 가장 지속적인 책무성의 결함 

중 하나는 선진국이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에 맞추어 합의한 이행약속과 관련하여 책

임지도록 구속하는 것에 따르는 어려움이었다. 개발포럼에서 국가 간 상호책무성 개념을 강

화하려는 최근의 노력과 병행하여, 인권 공동체는 국가의 개발원조나 무역, 부채, 투자와 같

은 국제 정책의 다른 영역들을 통해 인권 실현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협력해야 할 국가의 의

무에 대해 응답하도록 구속하기 위한 더욱 효과적인 메커니즘의 고안을 추구해오고 있다.

법학 및 법적 관행은 특정한 경우에 (개괄적으로 말해 모든 국가의 일반적인 책임과는 별

개인) 개별 국가의 구체적 영외책임 결정을 돕기 위한 기준 및 프레임워크 규정 작업에 참

여해 왔다.159 제2장에서 논의된 개발권의 기준은 또한 이러한 노력의 중요한 부분이다. 

Box 10은 정부가 개발정책의 치외법권 밖의 인권 영향력에 대한 책무성을 인정하고, 국내외

적으로 응답책임성을 지키는 2가지의 특히 설득력 있는 사례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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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10. 국외에서의 인권책무성에 대한 설명

노르웨이는 에콰도르에서 채무로 인한 권리손상에 대하여 스스로의 공유된 책임을 인식했다 

2006년 노르웨이는 자국의 해외 채무정책의 부정적 인권 영향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을 인식하는 것

에 있어서 전례없는 조치를 취했다. 노르웨이의 Ship Export Campaign을 “개발정책의 실패”로a 간주

하면서 독자적으로 5개국의 채무를 탕감했다, 5개국 중 2004년 보건분야보다b 채무 변체에 6배나 더 

많은 지출을 한 에콰도르가 있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노르웨이는 오로지 채무국의 부채나 빈곤수준에 

대한 언급보다 오히려 정의의 이름으로 부채를 탕감한 최초의 채권국이 되었다. 2002년 몬테레이 컨

센서스는 채무국과 채권국의 공동책임을 인식하고 국제부채탕감 메커니즘을 요청했다. 2010년 MDG

에 관한 유엔총회 고위급회담은(결의안 65/1, 단락 78 (q) 및 (r)) 이러한 요청을 지지했다. 채권국으로

서 이러한 공동책임을 받아들인 노르웨이의 결정은 책임성, 응답책임성, 궁극적으로 부채 탕감의 유형

으로서 구제를 보장하기 위한 수십 년간 지속된 시민사회의 압력의 결과로 이루어졌다. 대서양 양면에 

대한c 공공캠페인과 결합하여 에콰도르의 인권단체는d 헌법재판소에 사법적 판단을 요청했고, 해당 부

채가 헌법에 위배됨을 주장했다. 모든 국내적 구제절차를 거친 후에 진정은 과도한 부채 부담의 부정

Box 10에서 논의된 사례는 국외에서 국가수행의 영향에 대해 스스로 더 효과적으로 책임

지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면서 국가 – 다양한 차원에서 책무성 메커니즘에 의해 뒷받

침되는 – 가 국경을 초월하여 공유된 인권의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서술한다. 특히 

뒤의 사례는 권리보유자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정책 결정에 대한 조사 및 개발정책 결

정 형성과 문제에 대한 교정방안뿐만 아니라 예방안 발전을 촉진하는 것에 권리보유자가 더 

직접적으로 참여할 공간을 조성하면서, 인권 책무성 메커니즘이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와 같은 적극적 시민의식을 세계적으로 불러일으키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보여준다.

경제적으로 노르웨이와 독일은 대부분의 다른 나라보다 훨씬 나은 수행을 보인 반면, 세

계 금융위기와 국가부채위기에 의해 더욱 불리한 영향을 받은 다른 국가들은 국제협력에 대

한 의무가 그러한 상황에서 타협될 수 없음을 인식해 왔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와 포르투갈

은 – 2011년 두 국가 모두 유럽연합과 IMF긴급구제를 요청했다 – 원조예산에서 단 3%만을 

삭감한 반면 이탈리아는 심지어 25%의 증액을 발표했다. 혁신적인 개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은 – 긴급히 필요해졌고, 새로운 형태의 국제합의와 글로벌 거버넌스

의 변화에 따라 국가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욱 더 상당한 정치적 의지를 필요로 하

게 되었다.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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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영향에 대해 호소하며 미주인권위원회로 이관되었다.e 이러한 법적조치는 에콰도르와 노르웨이 

공무원에 지속불가능성과 부채에 대한 궁극적인 무책임에 대해 납득시키도록 도왔다.

공동책임을 받아들인 노르웨이의 역사적으로 중요한 조치는 외채와 인권에 대한 유엔독립전문가가 이

에 대한 일련의 이행원칙 개발에 박차를 가하도록 도왔다(A/HRC/20/23). 이 이행원칙이 채권자와 채

무자의 공유된 책임임을 확인하고 정부, 국제단체, 민간영역에 의한 기준을 제공하도록 도움을 준 대

규모 회담의 결과는 채권국과 채무국의 수행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차관 결정에 인권 기준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었다. 몬테레이 컨센서스 및 2010년 MDG에 대한 유엔총회 고위급회담과 같

이 세계정상들의 합의에 의해 지지를 받으면서 이 이행원칙은 공유된 책임 원칙을 포함하여 인권원칙

에 기반을 두고 기능할 국제부채 중재 메커니즘 형성에 대한 추진의 한 부분이 될 것이다.

독일의 개발정책에 인권의 수용 – 캄보디아 사례 연구

2008년에 독일은 많은 측면에서 국외의 의무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을 설명하면서 독일의 국외개발정

책에 인권기준을 수용함에 있어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해왔다. : “인권은 우리에게 파트너 국가와 마찬

가지로 국내･외에서 스스로 전념해왔던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기준을 제공한다. 우리는 국제인권조약

을 공동으로 비준했으므로 인권 존중, 보호, 이행을 위해 일하는 것은 공동의 책임이다. 우리의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우리는 파트너 국가들이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파트너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돕는 

것을 원한다.”f

이 일반적인 원칙은 공여국 지원의 토지개혁과 관련하여 발생한 광범위한 강제퇴거에 대응해 캄보디

아에서 시험되었다. 2009년에 시민사회 단체들은 2880만 달러 규모의 토지조사사업 과정에서 인권 

및 세계은행의 세이프가드 정책 위반에 대하여 세계은행 조사패널에 항의했다. 이 혐의는 2010년에 

세계은행이 캄보디아에 차관제공을 중단하도록 하면서 조사되었다. 2010년 8월, 독일 정부는 캄보디

아 토지행정관리 및 배분 사업을 위한 기술적 지원을 결정했다“토지부문에 있어 인권의 실행을 더욱 

강화하는지의 여부에 달린 일이었다. 다른 사례들 중에서 이 사례는 원주민 공동

체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도시의 비공식 거주지에 관한 문제들을 점진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있어 원주민 공동체에 대한 지원을 의미한다.”g 독일과 캄보디아 정부는 인권 의무에 따른 법적 프레

임워크와 토지행정관리 및 배분 사업의 실행을 위한 절차적 발전에 대한 획기적인 사건을 형성하면서 

이후에 특히 가난하고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거주민과 관련된 부분에서 토지개혁을 지원하고 가속화

하는 절차에 대한 합의에 이르렀다.h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는 2011년 국제규약과 관련된 독일 정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의 

검토에서 독일의 개발원조가 캄보디아 국민의 인권 향유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낳는다는 논의로 캄보

디아와 독일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더욱 심도있는 플랫폼을 제공했다. 위원회는 국제협

력과 국제원조에 관한 독일의 의무를 강조했고, 캄보디아 토지행정관리 및 배분 사업에 대한 독일의 

지원이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침해로 귀결되는 것에 대한( 조항2 (1), 11, 22, 23) 우려를 표명

했다. 동 위원회는 독일의 개발협력정책이 “규약 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실행에 기여하고 

있으며, 상기의 권리침해로 귀결되지 않음”을 보장하도록 요구했다.i 이 사례와 다른 경험들의 결과로 

독일은 적극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개발정책 설계에 통합해왔고, 독일 개발협력의 영향을 받는 파트

너 국가의 권리보유자를 위한 인권고충처리 메커니즘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 분석하고 있다.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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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record of the negotiations on development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nd the Royal Government Cambodia held in Bonn on 13 and 14 

December 2011”, 14 December 2011.

I E/C.12/DEU/CO/5; E/C.12/KHM/CO/1.

k For further information, see Germany,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Human rights in German development policy”, BMZ Strategy Paper 4/2011e (Bonn, 2011), pp. 15 

and 21

B. 국제인권 메커니즘

인권 메커니즘은 특정한 인권조약기구, 지역인권법원, 사법적, 준사법적 역할을 하며 개인

이 불만사항에 대해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다른 메커니즘들을 포함한다. 또한 조약기구는 

더 광범위한 감독기능을 가진다. 시민사회단체는 국가가 스스로의 준수사항에 대해 제출하

는 정례적 보고서와 병행하여 보고서와 해당 정보를 조약기구에 제출할 수 있다. 인권이사

회의 절차는 어느 정도의 국제정치적 책무성을 제공하는데, 특히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

검토(UPR)를 통해서, 또한 시사적이고 최근에 발생한 인권적 이슈에 대한 결의안을 통해서, 

그리고 유엔 인권이사회가 임명한 특별절차 임무담당자161의 업무수행을 통해서 수행될 수 

있다. 병렬적 체계는 일부 지역단체에 존재한다. 국제적 및 지역적 인권 모니터링 체계는 국

가에 의한 조치를 권고하나 이를 강제할 수 없다. 세부목표와 기준 설정, 자료교환, 경향과 

문제점에 대해 파악함으로써 국제적 및 지역적 인권 모니터링 체계는 국가의 응답책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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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대시킬 수 있고, 시민사회의 노력을 강화하며, 때때로 국가의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많은 특별절차 임무당당자의 작업은 분명히 MDG와 연관되어 있다. 주제별 전문가는 인

권관점을 개발목표의 절차에 통합하려는 노력의 선두에 서왔다. 그리고 미래 개발기획을 강

화하는 것에 대한 논의에 중대한 분석적 기여를 했다. 일부 전문가는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및 Post-2015 개발의제의 설계에 관한 권고사항을 마련하는데 대해 인권위원회로

부터 명백하게 권한을 위임받았다.162

MDG 맥락에서 책무성 격차를 다루기 위한 이러한 기구들의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인권 

모니터링 체계(유엔조약기구를 포함하여)는 국가의 MDG 수행을 모니터링 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두드러진 역할을 하지 못했다. 실제로 국가들은 개발목표를 달성하려는 국가의 노

력에 대해 그러한 기구에 보고하도록 거의 요청받지 않는다. 비록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가 선진국의 해외 개발 이행약속 및 국제금융기구 회원국으로서 의무에 대해 선

진국에 질문해 왔을지라도 그러하다. 국가별 MDG 보고와 인권조약보고는 항상 병행되어 

행해져왔다. Post-2015 논의가 분야별 사례를 초월해서 새로운 일련의 개발목표와 세부목표

를 위해 어떤 종류의 글로벌 책무성 메커니즘이 적절한지를 탐색하면서 새로운 동료검토 메

커니즘이 제기되어 왔다.163 하지만 MDG 책무성 협정에서 결점이 무엇이든지간에, 

Post-2015 책무성 논의들이 현존하는 국제 인권 책무성 메커니즘에 의해 수행할 수 있는 역

할들에 대해 주의깊게 고려하고, 이를 약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강화할 것을 적극적으로 추

구할 필요가 있다 (제5장의 책무성 선순환 보장을 위해 의도된 권고사항 참조). 

C. 정부간 정치기구

공식적인 인권 모니터링 체계 이외에 국가 그룹은 지리적, 경제적, 문화적 또는 역사적 이

익을 공유하는 정부 간 기구들을 형성해 왔다. 정부 간 기구는 조직의 구조와 목적에 있어

서 눈에 띄게 다양하다. 다른 기구가 공통의 지정학적 이익을 가진 비공식적 이익단체인 반

면, 일부는 잘 통합된 다기능 연합체이다.164 많은 정부 간 기구는 개발목표를 위한 책무성 

증진에 초점을 맞춘 의제를 갖고 있으며, 일부 기구들은 지역적 진행 상황에 대한 평가를 수

행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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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틴아메리카 카리브경제위원회(The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는 개발목표의 세부목표에 대한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지역적 

메커니즘을 발전시켜 왔다.165

▶ 아랍국가연맹은(The League of Arab State) 서아시아 경제사회위원회(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of Western Asia)와 개발목표의 지역적 진행상황에 대한 정례적 합

동보고서를 제출했다.166

▶ OECD는 개발목표의 진행상황에 대응해서 원조를 증가시켜야 할 공여국의 이행약속을 

위반하는 국가의 원조수행을 추적했다.167

이러한 네트워크들은 비록 이질적이지만 MDG 수행을 위한 정치적 책무성에 대해 추가방

안을 제공할 것이다. G20의 의제는 경제 및 금융 이슈에 대한 논의와 협력 이외에도 최근에

는 개발이슈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더욱 광범위한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개혁의 

차원에서 증가하는 영향력을 감안하면, 이 포럼에서 정해진 결정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는 

것은 중요해질 것이다. 

D. 초국가적 규제 네트워크

개발목표와 관련하여 분야별 국가 규제기구의 지역적, 국제적 네트워크들은 행정적 책무

성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회를 조성한다. 물과 위생에 관한 미주규제단체(Association of 

Water and Sanitation Regulatory Entities of the Americas)와 같은 단체는 국내적으로 적용

될 수 있는 세부목표와 기준에 동의하고 이 세부목표에 반하는 수행에 대한 자료를 공유함

으로써 책무성이 증진되도록 돕는다. 아프리카 물 장관급회의(African Ministers’ Council on 

Water)168는 사하라사막 남부 국가가 물과 위생 서비스 제공을 개선하고 유지하기 위한 적

절한 제도, 정책, 예산을 보유한 정도를 고려하는 정기적인 국가상황 개요에 대한 보고를 의

뢰했다. 그러한 모니터링 작업을 거쳐서 정부 간 기구는 MDG와 관련한 개도국의 응답책임

성을 촉진하도록 도울 수 있는 동료국가 그룹의 압력을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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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에서 개발을 위해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려는 시도가 있어왔다. 

2008년 아크라행동계획은 “성 평등, 인권, 장애,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동의된 이행약속

과 일관된 방식으로” 원조를 제공할 것을 공여국들에게 요청했다. 2011년 효과적인 개발협

력을 위한 부산 파트너십은 인권, 민주주의, 거버넌스가 개발노력의 핵심 요소임을 인식했

고, “우리 각각의 시민, 단체, 이해당사자뿐만 아니라, 협력의 의도된 수혜자에 대한 책무성”

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E. 국제금융기구의 책무성 메커니즘

제2장에 서술한대로 국제금융기구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나 정책의 맥락에서 범해진 인

권침해에 대한 국제금융기구의 책무성은 영향력 수준과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널리 간주되

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기구가 스스로를 인권기준 준수에 대한 응답책임성을 갖도록 구속

하는 수단으로서 일부 국제금융기구 메커니즘에 참여하려는 노력이 증가해왔다. 예를 들어 

세계은행 조사패널은 세계은행 세이프가드 정책을 이해할 때, 때때로 채무국의 인권 조약 

이행약속을 고려해왔다(Box 11 참고).169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분명한 인권 정책 이행약속

과 일관된 관행이 모든 이해당사자가 원칙에 입각하고 현실적인 기대를 형성하도록 도울 것

이다. 아무리 그 주제에 대해 이의제기가 있더라도 이것은 국제금융기구의 관리 기관의 몫

이다.

F. 국제 차원에서의 MDG 이니셔티브

몇몇 글로벌 이니셔티브는 2011년 이래 개발목표의 진행상황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보고

하기 위해 시행되어왔다. 2002년 이래 유엔사무총장은 새천년선언의 이행에 관하여 매년 총

회에 보고해왔다. 2005년 이후에는 유엔경제사회국 통계부서가 MDG 진행상황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출간해왔고, 2008년 이후에는 사무총장의 밀레니엄 갭 태스크포스(MDG Gap 

Task Force)가 구체적으로 개발목표 8번의 진행상황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출간해왔다. 또한 

유엔지역위원회는 때때로 구체적인 주제별 논점과 더불어 수년 동안 개발목표에 관한 지역

보고서를 제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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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11. 세계은행 조사패널을 통한 책임성, 응답책임성, 강제성 

세계은행 조사패널은 1993년 세계은행 자체의 운영 세이프가드정책에 대한 준수 여부를 검토하기 위

하여 세 명으로 구성된 독립적 고충처리 메커니즘이다. 세계은행 지원 프로젝트에 의해 불리한 영향을 

받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은 불만이나 “요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 패널은 지역개발은행에 의해 

사후에 형성된 고충처리 메커니즘에 대한 모범적 사례로 여겨져왔다. 패널이 완전한 효과를 발휘하도

록 활용되지는 못했지만, 세계은행 내부에서 국제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위임된 목적에 관한 책임성

과 응답책임성의 측면에서 중대한 영향력을 미쳤고, 때때로 국가 차원에서 인권 청구인에 대한 보상을 

용이하게 해왔다. 

이 패널은 인권적 측면에서 명백히 제기된 불만사항을 고려하도록 거의 요청받지 못했고, 패널의 추론

이 항상 일관적이지는 않았다. 국제환경협정을 존중하기 위한 필요조건은 환경평가와 삼림관리에 관

련된 세계은행의 운영세이프가드정책에 분명히 명시되어있다. 하지만 국제인권조약상의 의무를 존중

해야 할 의무는 분명하게 명시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널은 직, 간접적으로 인권이슈로서 

제기되는 불만사항들을 고려하면서 세계은행의 정책 및 절차가 인권 이슈를 고려하도록 요구하는 4가

지 상황을 확인해왔다. : 

(a) 세계은행은 프로젝트가 채무국의 국제인권 이행약속을 위반하지 않도록 보장해야한다.

(피해 예방의 원칙) 

(b) 세계은행은 인권 사안들이 프로젝트를 위한 실사의 일환으로서 세계은행 정책의 준수를 방해하는지 

결정해야한다.

© 세계은행은 (원주민의 권리를 명백하게 언급하는) 원주민 정책의 요구사항을 정책의 인권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이해해야 한다.

(d) 세계은행은 국가 헌법이나 국내법에 명시된 인권보호의 측면들을 고려해야한다. 

2007년 온두라스 토지행정 사건은 “손해를 끼치지 말라”는 원칙을 설명했다. 세계은행이 지원한 토지

조사사업에서 이 사건은 원주민의 원래 거주지로부터의 강제이주에 관한 것이었다. 온두라스는 ‘독립

국가에서 원주민과 부족민에 관한 ILO 규약(No.169)’의 당사국이었다. 세계은행 조사패널은 환경과 인

간의 건강 및 복지와 관련한 국제협정의 준수를 요청하는 프로젝트 평가를 다루는 세계은행의 운영정

책이 ILO규약 169번 조항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만 한다고 결정했다. 지난 2009년에는 ‘토지관리 및 

행정 사업’으로 불리는 세계은행 토지조사지원사업에서 캄보디아 프놈펜의 벙깍호수 지역에서 강제퇴

거를 당한 공동체를 대표하여 유사한 사건이 패널에 제기되었다. 패널은 해당 사건에서 인권적 혐의를 

명백히 다루지는 못했지만, 2011년의 조사와 최종보고서는 세계은행에 강한 자체적 압박을 가하면서, 

이에 영향을 받는 가구의 대략 3분의 1에 대하여 부분적인 토지완화 및 복구의 결과를 이끌어냈던 일

련의 사건이 초래되었다.

출처: Steven Herz and Anne Perrault, “Bringing human rights claims to the World Bank Inspection 

Panel” (October 2009); Inspection Panel, “Investigation Report: Cambodia: Land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Project” (23 November 2010); Samean Yun, “Hun Sen offers settlement”, 

Radio Free Asia (16 August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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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개발목표에 대한 진행상황을 검토하기 위해 구성된 정부 간 메커니즘은 비교적 취약

한 수준이었다. 예를 들어 2007년 출범한 연례장관급검토회의는 국가의 자발적인 의견 제출에 

기반을 두고, 구체적인 영역에서 국가의 수행을 평가하기 위한 위임 권한을 가지고 있다. 단지 

극소수의 국가만이 실제사례공유의 장으로 기여해온 회의의 제한된 수준에서 보고서를 제출했

다. 하지만 회의의 효과성은 장관급 회의의 자발적인 특성, 참여 및 독립적 검토에 대한 제한된 

범위, 모니터링하고 준수할 수 있는 권고사항의 부재 등 모든 요인에 의해 약화되었다.

2010년 2월, 유엔사무총장은 개발목표에 대한 보고서에서 목표가 성취되지 못한 것은 미

이행 약속, 불충분한 자원, 집중과 책무성의 결여에 기인했음을 인정했다. 사무총장은 선진

국과 개도국 사이뿐만 아니라,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효과적인 책무성 메커니즘에 대한 필

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비차별, 유의미한 참여. 책무성에 대한 인권원칙의 중요성에 대해 지

지하고 논의했다.170

2010년 9월, MDG에 대한 유엔총회 고위급회담 결과문서는 일련의 중요한 인권 이행약속

을 포함하고 있다.171 결과문서는 공동의 조치, 자료 분석, 국가적 통계역량 강화를 위한 더 

강력한 개발의제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했고, MDG의 전략이 불평등, 차별, 배제 등에 맞서 

싸우고,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다루어야 한다는 명백한 선언을 포함하고 

있다. 2012년 “통합 이행 프레임워크”는 고위급회담에서 도출된 이행목표의 실행을 추적하

기 위해서 형성되었다. 이와 유사한 “인터넷 기반 투명성 메커니즘”은 2012년 “유엔지속가능

발전정상회의“에서의 자발적인 이행약속에 대한 추적을 유지하기 위해 형성될 것이다. 

Box 12. 통합이행 프레임워크: 책무성에 대한 모니터링인가?

2012년 6월, 유엔사무총장은 개발목표를 지지하면서 회원국에 의해 도출된 이행약속을 더 잘 추적하

기 위한 수단으로 통합 이행 프레임워크에 대한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이 사이트는 정부 및 국제공동

체가 2015년까지 개발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에 대해 정책입안자, 학자, 연구기관, 시민사회가 

검색가능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위한 원스톱 자원으로서 기여한다. 프레임워크의 명시적인 목적은 

상호책무성을 증진시키고, 모든 수준에서 Post-2015 개발의제를 위한 모든 책무성 프레임워크에 대해 

좋은 경험으로서 기여하는 것이다. 자발적 이행약속에 대한 투명한 추적은 이행에 대한 기대를 강화함

으로써 책무성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자발적인 이행약속은 구속력 있는 국제인권의무와 

가능한 한 구분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프레임워크가 작성된 시기에 해당 웹사이트는 시민사회, 민간

영역, 다른 이해당사자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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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MDG에 관한 유엔총회고위급회담의 논의는 오직 보고 및 모니터링에만 초점을 두

는 국제 MDG 책무성 절차의 한계를 강조했다. 책무성의 결여가 개발목표를 이행하는데 실

패한 주요한 원인이 되어왔다는 인식은 국제적 차원에서 더욱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유형의 

모니터링 및 보고에 대한 발굴을 촉진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모니터링기구에 의한 몇몇 이니셔티브는 모니터링, 검토, 구제조치

에 대한 계획, 예산, 실행을 통해서 인권조약상의 의무가 정책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반영되

도록 보장해왔다. 고위급회담 자체에서 부각된 가장 주목할만한 사항은 개발목표 4번과 5번

에 대한 진전을 가속화하려는 혁신적인 노력으로 여성과 아동의 보건에 대한 사무총장의 세

계적인 전략이었다. 이 전략은 현재 가장 진보한, 영역 고유의 글로벌 MDG 책무성 메커니

즘이다(Box 13 참조). 책무성은 전략의 초석이며, 이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에게 모든 행위자

가 결과에 대해 책임지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향상된 모니터링과 평가를 지원하도록 요구한

다. 이 전략을 감독하기 위해 설립된 위원회는 “모니터링-검토-구제-행동” 프레임워크를 제

안했다.

위원회의 3단계 프레임워크 – 결과뿐 아니라 자원 모니터링에 대한 강조, 잘 선택된 제한

된 수의 지표를 통한 추적과정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 국내 및 국제적 차원에서 모든 행위자

의 책무성에 대한 강조 –는 MDG 맥락에서 더욱 효과적인 책무성 메커니즘에 대한 탐색에 

있어 중요한 단계를 나타낸다. 만약 프레임워크가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 실행된다면, 이

는 정부와 다른 기관이 임산부와 아동의 병리학적, 정치적인 사망원인에 대해 다루도록 지

원할 것이다. 하지만 비록 열악한 고충처리와 보상 메커니즘이 건강 기준을 개선하는데 있

어서 주요한 장애물일지라도, 위원회의 실무그룹보고서에서 결과의 책무성에 대한 위원회의 

최종보고서보다 구제방안과 구제조치에 대한 언급이 더 강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위

원회는 이미 많은 국가에서 작동하고 있는 국가책무성 메커니즘의 약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위원회의 제안은 건강권의 침해에 대해 제기된 불만사항을 집행하고 구제방안을 제공하는 

메커니즘보다도 오히려 모니터링과 검토기능에 주된 초점을 두고 있다. 비록 이 프레임워크

가 세계적 차원의 정책일관성을 강화하거나, 여성과 아동의 건강을 개선하는 개발원조가 인

권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하는 메커니즘에 관한 구체적인 제안을 포함하지 않았을지라도, 

공여국 책무성의 프레임워크 접근은 금융 및 기술원조의 이전에 관한 보고의 필요성에 강력

하게 집중하는 것을 포함한다.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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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와 UNICEF의 “물 공급과 위생에 관한 모니터링 프로그램(Monitoring Programme 

for Water Supply and Sanitation)“은 전세계의 물과 위생의 세부목표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

한 프로그램의 프레임워크에 인권 기준을 명백하게 통합했다. 현재 개발목표 7번(세부목표 

7.C)인 위생에 관한 세부목표를 향한 충분한 진전이 없었다. 물에 관한 세부목표는 공식적

으로 실행되어 왔으나, 물의 질에 관해서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이 남아있다. 물 세부목표

에 대한 지표는 “개선된 물 공급원”으로의 접근을 측정한다. 하지만 UNICEF에 의한 조사는 

개선된 물 공급원의 15~35%가 실제로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시사한다.173 게다가 이 지표

는 구매력과 공급의 안정성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고, 세부목표는 배제나 차별적 패

턴을 설명하지 못했다. 

Box 13. 모니터링, 검토, 구제: 여성과 아동의 건강권에 대한 책무성

2010년, 유엔사무총장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적 차원의 보고와 감독에 대한 책무성을 위해 가

장 효과적인 국제기구의 배치를 결정하는 절차의 의장을 맡도록 요청했다. 2011년 5월, “여성과 아동

의 건강에 대한 정보와 책무성 위원회(Commission on Information and Accountability for Women’s 

and Children’s Health)”는 여러 측면에서 획기적인 10가지 권고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출간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3가지 상호연관된 책무성 프레임워크 절차를 제안하고 있다. 

(1) 결과와 자원을 모니터링할 것

(2) 이행이 준수되고 있는지 결정하는 자료와 정책을 검토하고, 결점과 구제조치를 확인할 것

(3) 건강에 대한 결과를 개선하고 최대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자원을 재분배하면서 모니터링, 검토, 확인 

등을 통한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

이 프레임워크는 국가가 “정부, 공동체,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및 국가적, 국제적 수준의 메커니

즘 간 강력한 연계와 더불어” 독립적인 모니터링 메커니즘으로서 국가보건위원회 조성을 고려해야 함

을 제안하면서 국가의 책무성을 강조했다. 또한 공여국을 포함한 모든 대상국의 파트너 국가에 대한 

약속 및 그들이 고안하고 실행하는 보건 정책에 대한 책임도 강조한다. 프레임워크는 국가적･지역적･
국제적 차원의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조화롭게 하는 것을 지지한다.

독립적 전문가 검토 그룹은 이 전락과 효과적인 모니터링 메커니즘 형성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권고사

항 이행에 있어서 진행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세계보건기구는 결과, 자원, 감독과 관련하

여 여성과 아동의 건강에 연관된 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에 대한 진행상황을 검토하고, 독립적 전문가 

검토 그룹의 작업에 관해 국제공동체에 알리기 위해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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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핵심요약

▶ 제2부의 각 장은 책무성이 국가와 개인 간 단일한 관계보다는 상호연계된 관계로서 이해되어야 함

을 보여준다. 권리보유자, 의무부담자, 모니터링 기구들은 다양한 초국경적 포럼에서 상호작용한다.

▶ 권한 남용과 현행 개발의제와 관련된 권리 침해에 대해 공무원과 다른 의무부담자를 책임지도록 

구속하기 위해 잠재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일련의 기구와 메커니즘이 존재한다. 사법적 메커니즘은 

인권 침해에 대한 법적 보상과 구제를 청구하는 핵심 방안이다. 법원을 통해 사법으로 접근하는데 

있어서 특히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침해에 대한 빈곤층이 직면하는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소송은 책무성의 중요한 이행방안이다, 이러한 소송의 기능은 교정적일 뿐만 아니라 예방적이고 변

혁적인 기능을 갖는다. 하지만 의회의 상임위원회, 행정부의 공청회, 서비스제공 고충처리절차, 시

민단체나 지역사회 공동체에 기반을 둔 책무성의 체계들을 불문하고, 비사법적 메커니즘 또한 

Post-2015의 맥락에서 인권 책무성을 강화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 각기 다른 절차는 독립적이지 않고 상호강화할 수 있다. 그래서 소송이 정치적 동원과 관련되고 지

방 재판기구의 판결이 에드보커시 단체의 요구에 권한을 부여할 때, 소송은 경제적, 사회적 권리의 

보호에 있어서 더욱 효과적인 경향이 있다. 책무성 메커니즘의 기능과 위임된 권한은 다양하지만, 

이러한 결점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물과 위생에 대한 유엔특별보고관, 다자개발은행, 시민

사회단체들, 기타 이해당사자들과 협력하여 공동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이용가능성, 접근가

능성, 구매력, 수질, 비차별적 차원의 인권을 포함시키고자 Post-2015 개발목표, 세부목표, 

지표에 대한 선택 메뉴를 개발할 것이다.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정부와 공여국의 개입이 권

리보유자의 법적 자격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해 결과, 정책차원의 노력, 자원분배 등을 

모니터링 하는 포괄적 책무성 프레임워크에 포함될 것이다. 공동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안전

한 식수와 기본적인 위생으로의 지속가능한 접근에 대한 대리 지표를 개발해왔다. 또 수질

이 모니터링과 수자원 분배애 있어서 가장 빈곤한 인구에 혜택을 주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연구를 의뢰해왔다. 세계보건기구의 GLAAS 2012 Report는 국가와 공여국

들이 개발목표 7번의 달성을 진척시켰는지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책, 우선사항, 국가와 

전 세계 공여국의 금융흐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왔다. “투입” 지표는 개발목표의 “결과” 지

표에 대한 공동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수집 자료를 보완하고, 어느 정도까지 개발목표의 결

과가 재정적･정치적 노력의 결과인지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된다. 현재 구매력과 형평성에 

대한 권리민감형 지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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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인권 기준에 대한 엄격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독립적으로 정부의 수행을 검토해야 하

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제, 보상, 다른 교정조치 수단을 권고해야 한다. 책무성 메커니

즘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침해에 대한 처벌이 아니다. 효과적인 책무성 체계는 권리가 온전하

게 향유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시스템적, 제도적인 진전을 촉진한다.

▶ 인권 책무성은 책무성의 선순환으로 묘사되면서 초기단계의 계획에서부터 예산, 집행, 모니터링, 평

가에 이르기까지 국내적 정책입안의 모든 단계에 통합되어야 한다. 인권 기준은 결과뿐만 아니라 

수행에 대한 의무를 부과한다. 국가와 여타의 의무부담자들은 단지 달성된 개발의 결과에 대해서가 

아니라, 개발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전개된 정책적 노력과 자원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 현행 MDG 프레임워크에서 가장 지속적인 책무성 약점 중 한 가지는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으로 선진국이 합의해 온 이행약속과 관련하여 이를 책임지도록 구속시키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었

다. 비록 메커니즘이 점점 더 적용되고 있지만, 인권영향에 대한 국제기구나 초국경적인 국제책무

성을 보장하기 위한 메커니즘은 제도적으로 훨씬 뒤처지고 있다.

▶ 국제인권기구를 포함한 일부 국제 책무성 체계는 일반적으로 강제적 집행기능보다는 관리, 감독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국제 책무성 체계는 인권원칙의 관점에서 국가의 개발수행을 정당화하도록 요

구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기구들은 적절한 국가 보상체계가 존

재하고, 국내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발표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국제책

무성 메커니즘은 진정을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협상하기 위한 추가적인 포럼을 제공하며, 특히 정

부에 의해 의견이 무시되는 이해당사자 집단에 도움이 된다. 

▶ 실제로 책무성의 인권적 차원과 기구들에 대한 인식은 저조하고, MDG 차원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다. 모니터링은 인간개발에 관한 양적인 지표를 지지하면서, 주로 자료의 수집에 집중해왔다. 

개발목표가 인권에 대한 국가적, 국제적 이행약속을 충족한다면, 진행상황을 추적하기 위한 더욱 강력

하고 풍부한 메커니즘이 필요할 것이다. MDG 및 일반적인 세계개발목표를 위한 모니터링 메커니즘은 

공공정책에 대한 국가 모니터링에 통합되어야 하며, 독자적인 활동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앞으로의 과제

제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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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Post-2015 개발의제에 인권 책무성의 통합

그렇다면 국제인권 프레임워크에 기반을 둔 책무성 원칙을 Post-2015 개발의제 내에 어떻

게 통합해야하는가? 유엔 회원국과 다른 의무부담자들은 무엇에 책무성을 가져야 하는가? 

회원국과 다른 의무부담자들은 누구에게, 어떻게, 언제까지 책무성을 가져야하는가? 

Post-2015 합의의 구체적 목표(더욱 구체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를 포함한 새로운 글로

벌 개발목표에 대한)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더욱 집중적인 책무성 연구를 위한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회원국들은 이미 Post-2015 합의가 기여할 수 있는 목적의 유형에 대해 생각해왔

다. 2012년 유엔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은 폭넓은 개발 비전의 한 부분으로서 구

체적인 개발이익의 달성에 집중하고, 유엔의 활동을 선도하고,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일관적인 

조치를 촉진하며, 국가적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해당사자와 자원을 공통의 개발목표로 동원

하는데 있어서 글로벌 개발목표가 유용한 도구임을 인식했다.174 MDG는 새로운 인간중심적 

개발과 도외시된 이슈 및 분야로의 어느 정도 신장된 관심을 명확히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었

다. 개발목표에 반영된 우선순위는 자료수집과 통계적 방법에 있어서의 – 적절한 정책검토, 

모니터링, 보상 메커니즘에 의해 지지되는 – 책무성에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는 개선책에 대한 

자극이 될 수 있다. 새로운 개발목표가 이 규범적이고 “신장시키는(boosting)” 책무성의 목적을 

이행한다면 새로운 개발목표는 인권의 달성에 기여할 것이다. 

A. 국가와 그 밖의 의무주체들은 무엇에 책무성을 가져야 하는가?

2012년 6월 유엔 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새로운 지속가능개발목표 발굴에 

대한 절차를 출범시켰다. 2013년 유엔총회에서는 Post-2015 개발목표가 지속가능개발목표와 

어떻게 연계되며 해당목표에 통합되는지에 대한 더욱 심층적인 지침이 기대되었다. 명칭과

는 상관없이 그러한 지침에 따라서 새로운 글로벌 개발목표와 세부목표는 개발의제 내에서 

책무성에 대한 Post-2015 핵심 논점과 체계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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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개발목표에 대한 요구들은 상충하고 있으며, 이것이 모두 쉽게 조화를 이루는 것

은 아니다. 오랜 기간 모니터링이 불가능한 전 세계적 요구사항의 목록은 취약한 책무성 프

레임워크가 될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명확한 목적에 대한 기준은 앞서 논의한 새로운 글로

벌 개발목표의 구체적인 목적을 유념하면서, 이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적합한 우선순위에 대

한 확인을 선도해야 한다. 

회원국들은 지속가능한 개발목표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 한, 이미 2012년 유엔지속가능발

전정상회의 (“리우+20”)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해 왔다. 회원국들

은 지속가능한 개발목표가 다른 중요한 기준들 사이에 존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 “열망적”이어야 한다. 개별 국가들의 현실을 고려하면서 사실상 모든 국가에 전세계적

이고 보편적으로 적용가능해야 한다. (MDG가 부유한 국가들 내부의 빈곤은 간과했다

는 문제를 극복하면서) 

▶ “국제법에 부합해야 한다.” (MDG가 국제인권의 기준과 의무에 분명하게 일치하지는 

않는 문제를 극복하면서)

▶ 기존의 합의된 이행약속들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 “리우+20”을 포함하여 모든 주요한 경제, 사회, 환경에 대한 정상회의 성과의 완전한 

이행에 기여해야 한다.

▶ 지속가능발전의 세 가지 차원과 이들의 상호연관성을 균형있게 통합해야 한다. 

▶ 2015년 이후의 유엔의 개발의제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통합되어야 한다. 

▶ 실천 지향적이어야 한다. (Post-2015 이행약속이 정책적 연관성을 갖고, 적극적인 모니

터링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며, 국가의 현실, 출발점, 필요, 우선순위 등에 맞추어 쉽게 

조정될 수 있어야 함을 시사해야 한다) 

▶ 목표의 수를 제한하고 간결하며 전달에 용이해야 한다. 

▶ 지속가능개발 달성과 관련된 우선순위의 영역들에 집중해야 한다.

▶ 모든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인 개입과 더불어 실행되어야 한다. 

▶ 세부목표와 지표에 의해 수반되어야 한다. (진행상황에 대한 측정 및 책무성 측정을 용

이하게 하기 위해서).175



82 누구의 책임인가? 인권과 post-2015 개발의제

유엔 회원국들은 총회가 새로운 지속가능개발목표에 합의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시행하기로 결의했다. 이러한 목적에서 2012년에 개방적 실무그룹(OWG)이 설립되

었다. Post-2015 개발의제의 가능한 형태와 논점에 대한 제안을 회원국에 제출하기 위해서 

사무총장은 사무국 실무팀에 의해 지원받는 저명인사 고위급패널(High-level Panel of 

Eminent Experts)을 구성했으며, 유엔은 광범위하게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의제별 회담을 

시행해 왔다. 중요한 점은 작업반(Task Force)이 Post-2015 개발의제가 인권, 평등, 지속가능

원칙에 기반을 두어야 함을 권고해 왔다는 사실이다.

지속가능개발목표에 대한 “리우+20”의 기준은 어떠한 유형의 이행약속에 회원국들이 책임

지고 응답해야하는지를 규정함으로써 Post-2015 개발의제에서 책무성에 대한 상당수의 유용

한 구성요소들을 제공한다. 상대적으로 소수의 명확한 개발목표들은 회원국이 이미 합의한 

목적이 중요하다는 사실에 더욱 잘 기여한다. 게다가 더욱 균형적인 일련의 개발 이행약속

들은 조사에 나타난 것처럼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근본적 가치를 더 잘 표현한다.176 평가

가능한 세부목표와 지표는 더 명확한 의무와 산출물을 규정하고(“책임성”), 이것을 강화하는 

인센티브와 진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 체계를 개선하도록 돕는다(“응답책임성”). 포

괄적이고 투명한 회담에 대한 회원국들의 이행약속은 특히 중요하다: 인권 기준은 공적인 

사안에 대하여 적극적이며 자유롭고 유의미한 참여를 요구한다. 

2012년 유엔 지속가능발전회의의 성과는 평범한 편이었으며, 상대적으로 야심차고 새로운 

공약이 적었다는 사실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회의는 지속가능개발과 

관련하여 인권에 대한 약속들을 재확인했다. 회의의 결과문서는 모든 인권 및 모두를 위한 

근본적인 자유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촉진해야하고, 모든 경우에서 차별 없이 불평등을 줄여

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결과문서는 개발권, 적절한 삶의 기준에 대한 권리, 식량권, 물과 

위생에 대한 권리, 건강권, 교육권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 성과 출산, 성

적 취향과 관련된 문제를 관할하고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의 맥락에서 모든 인권을 

인식하며, 산모의 건강에 관한 개발목표 5번의 협소한 초점에 대한 중요한 교정조치이다. 결

과문서는 노동권, 직장에서의 기본적인 권리, 자기결정권, 외국 점령하에 있는 사람들의 권

리, 성 평등, 여성의 권리와 여성의 역량강화, (원주민의 권리에 관한 유엔 선언에서 언급하

는) 원주민의 인권, 소수자, (이주민의 법적 지위를 불문하고) 이주민, 노인, 장애인 등을 강

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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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문서는 책임성 있는 기업관행 뿐만 아니라(중요한 인권 이행약속을 포함하는 유엔 글

로벌 콤팩트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여), 법의 지배, 민주주의, 거버넌스, 역량강화 등의 책무

성을 요구한다. 그리고 (강력한 인권조항들을 포함한) 토지사용권에 대한 이행 원칙의 실행

을 지원한다.177 또한 녹색경제정책이 (인권법을 포함하여) 국제법에 부합하고 광범위한 대

중참여, 사법에의 접근, 시민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 사회보장의 최저한계선,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관심을 포함해야 한다는 분명한 요구들을 포함하고 있다. 

지속가능개발목표가 국제인권법을 포함한 국제법에 부합해야 한다는 요구는 2010년 

MDG에 관한 유엔총회 고위급회담과 같은 취지로 초기 이행약속에 기반을 두고 있다.178 인

권조약상의 의무 하에서, 국가는 이미 최소한의 기초적인 수준의 사회적 권리에 대한 보편

적 접근을 목표로 하고, 차별을 종식시키며, 실질적인 평등을 달성하고, 소외된 집단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나 자별철폐 조치를 포함하면서, 단순히 처우에 대한 형식적인 평등을 초월하

는 이용가능성, 접근가능성, 구매력, 수용가능성, 조정가능성, 서비스의 질에 대한 보장 의무

를 진다. 해당 협약들과 다른 조약 상 요구사항은 실현가능한 한 글로벌 개발목표, 세부목

표, 지표에 대한 Post-2015 프레임워크로 통합되어야 한다.

지속가능개발목표가 국제인권법을 포함하는 국제법에 부합해야한다는 요구는 2010년 

MDG에 관한 유엔총회 고위급회담과 같은 취지로 초기 이행약속에 기반을 두고 있다.179 국

가의 인권조약상의 의무가 아래에서 국가는 이미 최소한의 기초적인 수준의 사회적 권리로

의 보편적 접근을 목표로 하고 차별을 종식시키며 실질적인 평등을 달성하고, 소외되고 소

외된 집단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나 자별 철폐 조치를 포함하면서, 단순히 처우에 대한 형식

적인 평등을 초월한 이용가능성, 접근가능성, 구매력, 수용가능성, 조정가능성, 서비스의 질

에 대한 보장 의무를 진다. 해당 협약들과 다른 조약상 요구사항은 실현가능한 한 글로벌 

개발목표, 세부목표, 지표에 대한 Post-2015 프레임워크로 통합되어야한다.

Post-2015 합의 하에서 회원국이 구체적으로 책임져야 하고, post-2015 개발목표(지속가능

한 개발목표들을 포함하여)의 확인 기준의 역할을 해야 할 많은 다른 인권조약상의 의무들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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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적인 개발목표 프레임워크 – 공포와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첫째, 개발목표의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는 수적으로 제한되었지만 경제적･사회적 범주, 사

법, 개인의 안전, 정치적 참여, 환경적 요소의 포함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개인의 

견해와 고충사항을 평화롭고 자유롭고 두려움 없이 표현하는 능력은 기본적인 인권이며, 효

과적인 개발절차를 위해 필수적이고, 존엄한 삶에 대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다. 표현, 결사, 집회의 자유 및 공포로부터의 자유는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만

큼 필수적이고 실제로 상호연관되어 있다. 아랍의 봄은 MDG의 수행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

를 대표하지 않음을 확실하게 확인해주었다. 그러나 앞서 서술한대로 2010년 MDG에 관한 

유엔총회 고위급회담과 2012년 지속가능발전회의에서 이러한 영역에서 합의된 이행약속은 

유감스럽게도 매우 취약했다.

Post-2015 글로벌 모니터링 프레임워크는 개인의 안전, 정치적 참여, 사법에 대한 책무성

을 보장하고 강화하기 위해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이행을 포함해야 한다. 일부 국가는 이미 

“거버넌스” 개발목표를 국가맞춤형 MDG에 추가했다. 이러한 관행은 이 영역의 국제인권기

준에 맞추어 조정되면서 개인의 안전, 정치 참여, 사법과 관련한 구체적 이행약속을 포함하

도록 확장되어야 한다. 인권조약 하에서 국가들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점진적 실현보다는 

즉각적인 실현을 기대한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사회적 권리에 대한 경우보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기반을 둔 개발목표와 세부목표를 위한 더 짧은 일정표가 국제적, 국가적으

로 요구될 것이다.

개발의 ‘수단’보다는 ‘목적’에 집중

둘째, 실행가능한 개발목표를 확인할 때 논의되고 있는 이슈가 인권조약에서 표현하는 충

분히 기본적인 도덕적, 법적 중요성에 대한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 새로운 글로벌 개발목표

들과 개발목표에 대응하는 세부목표들이 고유의 개발 수단보다 인권조약에 포함된 목적을 

표현해야 한다는 요구는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와는 무관하게 순전히 수단적인 관

점에서 경제성장, 사회기반시설, 발전 등에 관한 제안된 세부목표를 걸러내도록 도울 수 있

다. 이러한 인권의 ‘목적’은 아동과 산모의 생명, 아동의 성장 및 충분한 영양에 관한 내용들

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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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이 사실에 대한 증거가 확실치 않을지라도, 사회 영역에 집중함으로써 개발목표의 

관심이 의도하지 않게 ‘생산영역’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이 때때로 나타난다.180 공중보건, 교

육, 영양, 물, 위생, 다른 사회적 영역에 있어서 투자에 대한 수익의 매우 높은 경제적 비율 

등을 고려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이분법이다.181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수준보다는 오히

려 국가적 차원에서 농업, 사회기반시설, 에너지, 인간개발을 진보시키는 다른 분야들의 정

책에 대한 개발목표나 세부목표를 추가하는 것은 전적으로 적절하다. 동시에 다른 개발목표

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교육, 양질의 일자리, 사회보장, 위생과 같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특정

한 인권에 대한 실행력은 특정한 인권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을 지지하는데 있어서 중요

하다.

더욱 강한 도덕성으로 이슈에 접근하고 도덕적 용어로 표현하기

비록 대중 인식 및 지방의 정치의제에 대한 개발목표의 영향을 평가하기는 어려울지라도, 

MDG의 정치적, 사회적 동원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하지만 개발목표에 

포함된 가치가 널리 향유되더라도 보편적인 반향이 아닌 경우에 가치체계화 방식은 여러 측

면에서 기술관료적일 것이고, 이는 가치의 출현 상황에 기인할 것이다.

Post-2015 프레임워크는 이러한 결점에 주목하면서 개인과 지역사회공동체의 표명된 우려

를 이끌어내고 반영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우선순위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심리적 증거는 

이해하기 쉬운 사실 및 자료가 친근감과 연관되어 있고, 심지어 근원적인 사실이 복잡할 때

에도 친근감이 신뢰의 고리를 형성한다는 것을 보여준다.182 세부목표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

들은 심리적 증거를 지지하기 쉽지 않다. 또한 단순히 공리적인 계산보다는 사람들이 더욱 

본능적으로 응답하는 도덕적 심리학에서부터 도덕적 부정에 이르기까지 증거가 존재한

다.183 이 증거는 ‘GDP대비 ODA 0.7% 달성 목표’라는 적극적 의무뿐만 아니라, ‘피해를 끼

치지 말 것’, ‘해로운 무역장벽을 제거할 것‘ 등의 소극적 의무까지 수용하는 단순하고 강력

한 용어로서 새로운 글로벌 개발목표와 세부목표, 그리고 가능한 정도까지의 지표의 구성을 

지지한다. 국제인권프레임워크는 보편적 인권의 언어로 표현되고 소극적, 적극적 의무를 모

두 아우르면서 빈번하게 이러한 목적을 위한 이상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86 누구의 책임인가? 인권과 post-2015 개발의제

성과뿐만 아니라 노력에 대한 평가

셋째, 인권조약에서 국가는 성과뿐만이 아니라 수행과 노력 과정에 대한 설명도 해야한

다. MDG는 거의 배타적으로 성과에만 초점을 둔다. 하지만 예를 들어 핵심 수출의 가치가 

크게 상승하거나 환경 재난이 닥쳤을 때의 성과는 계획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우연히 발생

할 수도 있다. 제2장에서 논의한대로 국제인권조약은 국가의 확장된 실제 노력에 대한 언급

에 의해서 국가가 성과를 정당화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성과뿐만 아니라 수행에 대한 설명 

의무를 포함한다. 이런 이유에서 새로운 글로벌 개발목표와 세부목표에는 합의된 성과에 대

한 국가의 진행상황 이외에도 이를 돕기 위한 이행약속 및 재정적, 정책적, 예산적 노력에 

대한 실현가능한 다수의 지표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은 특정한 MDG에 대하여 

이미 행해지고 있으나 구조적으로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184

퇴보없이 사회경제적 권리에 대해 ‘이용가능한 최대자원‘을 활용할 의무는 수행 의무의 한

가지 예이다. 이러한 의무를 고려한다면 새로운 개발목표의 세부목표가 야심차면서도 달성 

가능해야 한다는 것은 중요하다. 2012년 유엔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의 회원국에 따라 열망할 

수 있는 새로운 개발목표 그 자체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특히 주어진 이슈에 대한 진행상황

이 자원의 제약보다 정치적 의지에 더욱 의존하는 과거의 경향은 2015년 이후의 세부목표를 

결정한다. 전 세계적인 측면에서 가장 낮은 수행을 보이는 개발목표인 산모의 사망률과 위

생의 경우가 그러한 예이다.

진행상황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새로운 세부목표가 상대적 또는 절대적인 용어로 표

현되었는지 신중히 결정하는 것 또한 중요할 것이다. 개발의 더 높은 초기단계에 있는 국가

들을 선호할지라도, 비례하는 세부목표(대부분의 MDG에 적용가능한)는 많은 빈곤국가에서 

진전 상황을 왜곡해왔다. 상대적, 절대적 기준의 결합은 post-2015 개발목표로 고려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기준 설정이 해당 국가에 대한 더욱 적절

하고 대대적인 조치를 의미할 수도 있다. 

측정을 Post-2015 개발목표의 주(master)가 아닌 종(servant)으로 만들기

측정가능성은 책무성에 있어서 분명히 중요하다. 다양한 국가와 다른 의무부담자가 어느 

정도까지 스스로의 이행약속을 실행해야 하는지 혹은 실행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평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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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적절한 수단과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는 국가, 지방의 수준뿐만 아

니라 국제적, 지역적 수준에서 나타나야 한다. 적용가능한 변수가 국가 차원에서 강력한 자

료집합과 더불어 견고한 지표를 가지고 있다면, 진행상황이 국제적이고 상대적인 용어 모두

로서 평가될 때 이 변수는 모니터링을 용이하게 하고 해석편향성을 감소시킨다. 

MDG는 새로운 데이터를 발생시키고 통계적 방법을 개선하도록 도왔으며 이는 책무성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 또한 MDG 활용 경험은 진행사항에 대한 도구로서 단일한 숫자의 영향

력을 확인했다. 간단한 양적 측정은 주관적인 해석이나 관련 없는 정책의제를 걸러낼 수 있

고, 증거에 기반을 둔 정책입안에 기여할 수 있으며,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른 요소의 긍정

적, 부정적 효과를 감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아마티아 센(Amartya Sen)이 언급한대로 

객관적인 지표는 주변화된 개인이 주관적인 기대를 더 낮추는 경향이 있으므로 바로잡아야 

한다.185

지속가능개발목표에 대해 제안된 지표는 적절하고, 관련이 있으며, 지표가 무엇을 평가하

려는 취지인지 파악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이어야 하고, 수집 비용의 효율이 높아야하며, 애드

보커시를 위해 전달하기 용이하고, 시공간을 따라 신뢰할만한 비교를 가능하게 하며, 가능한 

한 국가의 모니터링 역량에 기여해야 한다. 지표를 만드는 절차는 자료의 출처 및 방법론에 

관한 투명성을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책무성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186

개발목표에 대한 지표의 선별은 특정한 경우에 있어서 정책에 잘못된 영향을 미친다. 예

를 들어 세부목표 7.D는 거주의 안정, 대부분의 빈민가 거주민의 가장 긴급한 최소한의 요

구로부터 주의를 환기시키는 영향력을 가졌고 심지어 빈민가 철거를 부추겼다.187 세부목표 

5.A에 대한 성과지표인 산모의 사망률은 주지하는 것처럼 수집하고 해석하기 어려운 자료에 

의존한다. 대조적으로 긴급한 산부인과 진료는 절차나 투입지표로서 타당하고 신뢰할만한 

지표이며, 필수적이고 모든 측면에서 정책과 관련이 있으며,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을 돕기 

위해서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지방 자치구 수준에서도 모니터링 될 수 있다.188 Post-2015 

지표의 구조는 어떻게 위험이 완화될 것인가 뿐만 아니라, 보완적 지표를 포함시킴으로써 

이러한 유형의 위험이 고려되어야 한다.

많은 국가들은 제한된 통계적 역량을 갖고 있으나 동시에 국가 차원에서 활용되지는 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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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이용가능한 많은 자료가 있다 – 예를 들어 수입 및 성별로 분석된 인구건강조사를 통해 

–. 그렇게 하려는 정치적 의지가 있다면 더욱 많은 자료가 수집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모든 관련 자료의 출처는 각각의 출처 제한과 더불어 탐색되어야 한다. – 주목해야 할 인권

침해 사건에 기반을 둔 자료, 양적 순서 척도에 표현된 기준에 기반을 둔 자료, 국가의 사회

경제 및 행정통계, 조사기반의 자료 등이 그러하다. –189 모든 제안이 Post-2015 개발의제로

의 숙고로 반영되도록 할 때, 새로운 지표에 대한 기준점 설정과 평가도구 사이의 시차는 고

려되어야 한다.190

통계적 엄격성은 필수적인 변수지만, Post-2015 개발의제에 대한 수문장(gatekeeper)으로

서 여겨지지는 않는다. 우리는 복잡한 인간발전 현상의 환원적인 양적 측정에만 배타적으로 

의존할 수 없다. Post-2015 개발의제에서는 질적 측정과 양적 측정 모두를 요구한다. MDG

에 대한 경험이 보여온 것처럼 국제적 합의에서 중요한 변수는 스스로 자료와 측정에 대한 

요구를 발생시킨다. 그러므로 통계적 매개변수는 Post-2015 개발의제에 대한 사람들의 정당

한 요구의 주인(master)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종(servant)으로 여겨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권에 기반을 둔 모니터링 접근에 따르면 성인, 아동, 지역주민대표, 다른 이

들은 스스로의 모니터링에 착수할 수 있는 행위자나 기관으로서 간주되며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평가와 모니터링이 단순히 자료추출보다 오히려 진정한 참여의 방식으로 수행된다면, 

평가와 모니터링은 입안자를 위한 도구적 가치를 초월하여 잠재적으로 사람들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고, 그 자체로서 목적이 될 수 있다. 서비스이용자, 크라우드 소싱, 개발목표에 

대한 지방의 평가카드, 학부모회, 지역건강위원회와 같은 참여적 방법, 더 투명한 지방 거버

넌스로부터 지방수준의 피드백을 가능하게 하는 SMS 기술과 더불어 가구표본조사, 미국 국

제개발처의 자금지원을 받는 인구통계기반건강조사(DHSs), UNICEF에 의해 수행되는 다중

지표클러스터 조사상향식 자료 및 지역사회공동체 주도의 모니터링을 새로운 Post-2015 개

발의제의 부분으로서 촉진하는 것에 대한 일련의 가능성들이 있다. 

표 1은 국제인권 프레임워크로부터 도출되면서 앞서 논의한 새로운 개발목표, 세부목표, 

지표와 관련된 또 다른 기준에 따라 새로운 글로벌 개발목표에 대한 ‘리우+20’의 기준을 요

약하고 있다. 제안된 기준은 국제적, 국가적 회의를 통해 출현할 수많은 가능한 Post-2015 

제안을 위한 우선순위 선별장치로서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법에 의해 형성되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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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목표와 세부목표에 적용 가능한 기준

기준 질문

Boost
국제프레임워크에서 실제로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이슈가 중요한/긴급한 

문제인가? 

민주적 정당성
특히 가장 소외된 계층으로부터 목표/세부목표에 대한 강한 국제적, 국가적 

요구가 있는가? 

보편적 적용가능성 글로벌 이슈나 관심사인가? 보편적 또는 개별적인 책임들을 통합하는가?

개발의 수단보다 목적에 집중 제안된 개발목표는 개발의 수단보다 오히려 궁극적 목적을 구체화시키는가?

실천지향성
제안된 개발목표와 세부목표가 적절한 정책 선택을 시사하고 적극적 감시에 

대한 유용한 기준을 제공하는가?

국제법과의 부합성 제안이 국제법 기준을 약화하기보다 오히려 반영하거나 강화하는가?

소통가능성 개발목표와 세부목표는 심리학적으로 특징적이고 이해하기에 쉬운가?

도구적 가치/이행환경 다른 세부목표를 위한 이행환경에 기여하거나 이행환경을 조성하는가? 

평등 논점 형평성과 평등에 대한 논점이나 잠재적 논점이 있는가?

주제적 균형/내러티브
제안이 국제적 관심의 다른 영역을 포괄하여 주제적인 균형을 보장하고 

개발의제의 전체적인 설명에 기여하는 것을 돕는가? 

통계적 지표에 적용 가능한 기준

기준 질문

지표의 주제 관련성 얼마나 밀접하게 제안된 지표가 주제를 반영하는가?

중요점/전달가능성 개발목표와 세부목표는 심리학적으로 중요하고 이해하기 쉬운가?

자료의 이용가능성 및 

비교가능성

자료가 비교가능하고 세계적으로 잘 형성되었는가(well established)? 비교

가능성과 범위가 지원으로 개선되었는가? 그렇지 않다면, 국가적으로 규정된 

평가법이 행동을 자극하거나 선택되기에 충분한가? 

기반을 둔 Post-2015 개발 이행약속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도록 설계되었다. 책무성은 접

근가능하고 효과적인 검토 및 보상 메커니즘에 의해 지지되면서 국가적 및 지역사회 수준에 

적응가능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의무를 요구한다. 책무성이 이 출판물의 주요한 논점이지만, 

앞서 논의한 Post-2015 합의에 맞는 다른 목적들은 책무성과 매우 밀접하게 연련되어 있고, 

주어진 기준에 의해 잘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기준들은 자체적으로 밀접하게 상호 연관되

어 있으며 독립적으로 취사선택되어서는 안 된다.

표 1: Post-2015 개발목표, 세부목표, 지표들에 관한 제안된 기준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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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고성, 신뢰가능성, 타당성 자료가 신뢰할만하고 타당하며 외적으로 증명이 가능한가?

행동 지향적
제안된 세부목표/지표가 적절한 정책적 선택을 시사하고 적극적 모니터링에 

대한 유용한 기준을 제공하는가?

보편적 적용가능
모든 국가에 의해 공정한 진행상황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다면 보충적 세부

목표/지표가 다른 국가를 위해 가능한가? 

국제법과의 부합성
제안된 지표가 구체적으로 회원국이 인권 조약 하에서 이미 스스로를 헌신

하고 있는 법적 의무와 관련 있는가?

성과뿐만 아니라 노력도 평가

제안된 지표가, 전체적으로 취해지는 회원국이 합의된 Post-2015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전념한 실제적 이행약속과 재정적 및 정책적 노력을 평가

하도록 돕는가?

평등 민감성 평등이나 분석된 세부목표를 가지는가?

역 인센티브 부재

(Absence of perverse 

incentives)

역 인센티브를 조성하고, 보충적 세부목표/지표가 역 인센티브를 극복하도록 

채택될 수 있는가?

a. Adapted from Malcolm Langford, “The art of the impossible: the Post-2015 agenda, measurement choices, and 

human rights and governance”, paper presented at the OHCHR/UNDP Expert Consultation “Governance and 

human rights: criteria and measurement proposals for a Post-2015 development agenda”, Cornell University, New 

York, 13–14 November 2012. OHCHR and CESR are grateful for conversations with Malcolm Langford and Mark 

Orkin on these issues.

B. 책무성의 대상은 누구인가?

불평등의 증가는 우연한 것이 아니다. 불평등은 의도적인 정책선택과 차별의 산물이다. 

국제적, 국가적 평균치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MDG는 불평등 문제를 어느 정도 묵인해왔다.

2015년의 중심적인 도전과제는 평등이다. 최근 몇 해 동안 연이은 위기, 확대되는 불균형, 

증가하는 사회적 불안의 성과로서 비차별 및 형평성으로의 적절한 관심없이 개발 분석을 지

배해온 경제성장에 대한 과도하게 협소한 논점은 현재까지 널리 신뢰를 잃어왔다. 그리고 

종합적인 경제적 불균형을 초월하여 소수자, 원주민, 여성, 노인, 장애인, 이주민, 다른 요인

들에 관한 차별의 불안은 이렇게 차별받는 사람들의 인권을 부인하고, 해당 사회의 경제발

전에 대해 차별받는 사람들의 잠재적 기여를 부인하는 이중적인 성과를 갖는다.

그래서 Post-2015 개발의제는 밀접하게 관련된 형평(이익과 기회의 분배에 있어서 공정), 

평등(법률 하의 완전한 보호 및 기회와 성과 모두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평등), 비차별(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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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유를 악화시키는 성과나 목적을 가지는 용인할 수 없는 근거에 기반을 둔 차별의 금지) 

등 세 가지 개념을 진보시키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누가 수혜를 받고 있으며 누가 수혜받지 못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자료를 분석하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적, 정치적 조건을 분석하며, 시민적, 문화적, 정

치적, 사회적 권리향유에 있어서 격차를 좁히고, 특히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다른 의견, 국가적 및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다른 지위를 이유로 고착화된 차별

적 유형을 해체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사전적 예방조치에 대한 노력을 요구한다. 실제로 지

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불평등의 제거는 매우 중요해서 모든 Post-2015 합의에서 평등을 달

성하는 것은 자립적인 개발목표가 되어야 하며, 자료수집의 개선, 자료 분석, 평등 조사, 개

별적인 개발목표에 대한 평등 모니터링을 통해 다른 모든 개발목표를 통틀어서 분명히 통합

되어야 한다.

개발목표에 대한 Post-2015 프레임워크에서 불평들을 제거하는데 있어서 진행상황 평가하

기 위한 실행가능한 접근법들은 다음과 같다. 

▶ 수입과 지출의 지니계수에 대한 세계적 차원에서 구체적인 세부목표 규정

▶ 소득상위 및 소득하위 5분위나 10분위 비율 비교

▶ 중간소득 및 최저소득 5분위나 10분위 사이의 격차 비교

▶ 저소득 5분위의 진전을 메우는 방식으로 5분위 고유수치 비교 

개발목표를 국가 차원에 맞추어 조정할 때, 평등을 벤치마킹하고 모니터링 하는 것에 대

한 더욱 심도 있는 추가사항들이 있다. 예를 들어 태국의 MDG-plus 프레임워크는 국가의 

빈곤지역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목표를 추가한다. 케냐는 물과 위생으로의 접근을 해마다 

10%까지 개선하기 위해 개별 지역에 대한 세부목표를 설정했다. 우루과이는 각각의 개발목

표에서 불평등을 구체적인 비율로 제거할 계획을 갖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소득빈곤의 정도

와 심각성을 평가하는 지표와 연관된 세부목표를 도입해왔다.191

소득5분위, 성별, 일정한 연령대, 민족에 따른 분석은 DHSs와 MICSs를 포함한 일부의 주

요한 조사들에 의해서 이미 보고되었다. 이러한 조사는 선결문제로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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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누락으로 인해서 임시거주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증가하는 숫자를 다루는데 빈번하게 

실패한다. 인권조약 하에서 차별에 대한 금지된 이유를 고려하면서 추가적인 차별의 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192 물과 위생 지표에 대해 진행중인 작업은 현존하는 자료를 완전하게 활

용하고, 구체적 맥락에 있어서 특별한 관련성에 관한 차별과 소외에 대한 소수의 축을 우선

순위에 두며, 대체지표를 탐색하고 인권평가에 관련된 더 많은 정보를 드러내기 위해 DHS

와 MICS 자료를 기록함으로써 이러한 야심찬 목적이 실현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민족적, 종교적, 정치적 신념을 이유로 하는 차별은 인권조약에 의해 다루어지지만, MDG의 

차원에서는 거의 체계적으로 검토되지 않은 차별에 대한 많은 근거들이 존재한다. 민족적, 

인종적 차이에 대한 소외양식은 개발목표에 대한 종합적인 진행상황이 광범위하게 궤도에 올

라있는 많은 국가들에서 기록되었다. 민족배제에 대한 국제적 통계의 부족은 이러한 집중적인 

부족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반영하기도 한다.193 유엔의 시스템이 제한된 지시사항을 제공한다

는 것으로 인해 도움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은 분명히 성가신 문제이다. 그러나 DHSs

는 현재까지 다루어진 77개국 중 55개국에서 종족성을 포함해왔고,194 남미, 아시아, 오세아니

아의 많은 국가들은 국가인구통계조사에서 민족성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다.195 비록 지역의 

전체기록은 개선이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극심한 남미 국가들의 경험

은 심지어 가장 지독한 상황에서도 민족에 따른 분석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개별국가 내에서 

지역에 따른 분석은 일부 사례에 실행 가능한 대체수단을 제공할 것이다.

건강, 교육적 성취, 경제적 기회, 빈곤에 수반하는 영향과 더불어 10억 명 이상의 개인들

이 장애를 경험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최근의 전 세계 조사의 관점에서 장애에 따른 분석은 

주목할 만하다.196 Post-2015 개발협상은 장애인권리협약(CRPD)이 제공하는 규범적 프레임

워크에 기반을 두고 이러한 이슈를 다루어야 한다.

C. 책무성의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인권 프레임워크는 일련의 새로운 글로벌 개발목표의 진행상황에 대한 책무성이 “언제” 

평가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알려준다. Post-2015 개발의제의 궁극적인 개발목표가 모두를 위

한 모든 인권의 완전한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라면, Post-2015 개발목표는 당면한 약정에 있

어서 책무성과 진행상황에 대한 평가를 촉진하면서 진정으로 전환적인 변화에 대한 프레임

워크에 내재화 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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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단계는 적절한 기준점을 확인하는 것이다. 기준점이 중국과 인도에서 분명히 개

발목표에 선행한 공공정책에 기인한 경제성장으로부터 야기된 종합적인 인간개발의 이익을 

산정했기 때문에, 1990년 개발목표의 기준점은 세계적 진행상황의 실태를 왜곡했다. 

Post-2015 개발의제에 대해서 2010년 기준년도는 소급하는 기준점과 관련된 해석상의 위험

을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세부목표와 지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차를 조

정할 것이다. 

5년간의 기준과 보고 및 진행상황의 검토는 정치적 책무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할 것

이다. MDG의 기간과 유사한 2030년이라는 종료기한은 보편성의 장기적인 비전과 정치적 

책무성의 더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요구 간에 적절한 균형을 제공할 것이다. 중간검토는 시

민적, 정치적 권리 및 점진적이기보다 오히려 즉시 달성되어야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차원에 있어서 특히 중요하다.

Post-2015 프레임워크를 공포 및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달성하는 것에 대한 더 장기적이

고 변혁적인 개발의제 내에 위치시키는 것은 먼 미래의 기한만료와 더불어 변화를 위한 전 

세계적인 움직임 형성을 요구할 것이다. 예를 들어 2048년은 “이 선언에서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하게 실현될 사회적, 국제적 질서”라는 28조에서의 분명한 약속과 더불어 세계

인권선언 100주년을 맞이할 것이다. 종료기한을 넘어서 2년간의 상황점검 및 협의기간은 

2050년으로 향해가는 차기 글로벌 개발목표 합의에 대한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D. 책무성은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가?

명확하고 야심차며 구체적이고 관리가능한 일련의 개발목표, 세부목표, 지표의 확인은 – 
현존하는 국제인권조약의 기준에 분명하게 조정된 – 누가, 무엇에, 언제까지 책임이 있는지

를 구체화하도록 도울 수 있다. 이것은 책임을 확인하고 응답책임성을 향상시키며 지속된 

진행상황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글로벌 개발목표, 세부목표, 지표에 대한 합의에 이르면, 개발목표, 세부목표, 지표는 국가 

차원에 맞추어 조정되고 지방수준으로 지역화 될 필요가 있다. 만능적인 책무성 프레임워크

로서 개발목표의 오용은 가장 심각한 결점이다. 참여적 절차를 통해 형성된 맥락상의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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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는 명확하게 규정된 제도적 책임, 기준, 지표, 감시와 보상에 대한 메커니즘과 더불어 

국가적 행동계획, 정책 및 예산 프레임워크에 견고하게 내재화되어야 한다. 면밀하게 착수된

다면, 책임이 가장 명확하게 규정되고, 응답책임성이 가장 직접적으로 활발해지며, 이행약속

이 가장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맞춤형(national tailoring) 작업은 국가가 세계적 차원에서 스스로의 법적, 정

치적 이행약속을 희석시키거나, 그것을 철회하도록 허용하면서 백지위임장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응답책임성” 원칙은 글로벌 개발목표와 세부목표를 국가와 지역사회 수준으로 맞

추어 조정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객관적, 대중적으로 정당화될 것을 요구한다. 

2012년 유엔 지속가능발전회의 결과문서는 회원국이 어떻게 지속가능개발목표를 회원국

의 국가적 상황에 맞추어 적용하거나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전

에 논의된 새로운 글로벌 개발목표(지속가능개발목표를 포함한)에 대해 제안된 기준을 고려

하면서 Post-2015 개발 목표의 국가“맞춤형” 조정은 다음의 8가지 단계를 수반한다. 

1. 국가와 지방의 개발목표와 세부목표를 문제되는 국가에 적용가능한 인권조약기준에 

맞추어 조정

2. 참여적 절차를 통해 국가와 지방의 개발목표, 세부목표, 지표의 기준 설정 및 진행상황 

감시

3. 가장 빈곤한 공동체와 지방에 우선순위를 보장하고, 비차별 원칙과 평등원칙의 통합 

(위의 B 부분 참고)

4. 권리가 실현되지 않는 주요 병목구간과 제약사항들을 다루고, 긍정적인 성과를 증가시

키는 개입을 선정하며, 인권 실행을 위한 이행환경의 조성

5. 개발목표의 전체 프레임워크에서 시너지 효과와 격차를 찾고, 인권에 대한 적절한 균형

(“결핍으로 부터의 자유” 뿐만 아니라 “공포로부터의 자유”)과 지속가능개발 문제의 반

영 보장

6. 국가의 이용가능한 “최대자원”에 대한 객관적 평가에 부합하는 시한설정과 목표수준의 

규정 

7. 재정적, 정책적 노력에 대한 세부목표와 지표의 설정 (입법적･정책적 프레임워크, 금

융, 공공지출비율과 관련된 위의 표1의 기준에 의한 지표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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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진행상황을 감시하도록 돕기 위해 완전한 범위의 인권을 포괄하는 (시민적, 문화적, 경

제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 일련의 지표와 (객관적일 뿐만 아니라 주관적이고, 양적일 

뿐만 아니라 질적인) 이용가능한 정보의 활용

마지막으로 국제적, 국가적, 지방적 차원의 새로운 개발목표와 세부목표는 접근가능하고 

효과적인 책무성 메커니즘에 의해서 지지될 필요가 있다.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개발목표와 

세부목표는 사회적, 행정적, 정치적, 사법적, 준사법적 메커니즘과 제2장에서 논의한대로 서

비스의 질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포함해야 한다. 완전한 범위의 적용가능한 인권의 기준은 

개발목표 준수여부를 검토하거나 개발관련 정책에 의해 불리하게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지

역사회에 의해 요구사항, 불평사항, 고충사항을 평가할 때, 이러한 책무성 기구에 의해서 규

범적 준거의 틀로서 활용되어야 한다. 이미 그렇게 해오지 않은 국가들은 시민적, 정치적 권

리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요구되고 판결되며 집행되어야 함을 보장하면

서 핵심적인 인권조약을 비준하고 해당 조약의 조항들을 온전하게 국내법으로 통합해야 한

다. 또한 이러한 구제방안과 정보 및 원조를 스스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법적 방안과 

다른 구제방안, 그리고 정보 및 원조, 법적 및 다른 구제방안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을 보장

하면서 사법적 및 다른 책무성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것으로부터 빈곤층을 가로막는 장애물

을 제거하기 위해서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다원적이고 독립적인 언론 단체들은 인권과 

개발이슈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고, 이행과 수행을 더욱 잘 감시하기 위한 정보와 더

불어 주민들의 역량강화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또한 적절한 메커니즘은 개발정책에서 점점 증가하는 영향력 있는 역할과 더불어 국제금

융기구 및 비국가 행위자의 책무성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 국가행위자의 책무성 결점

을 다루기 위해 형성되거나 조정되어야한다. 원조 감소의 상대적 중요성과 함께 개발, 무역, 

투자, 금융, 조세, 지적재산 등 여타의 정책적 레짐을 통틀어서 Post-2015 프레임워크와 관련

된 더욱 강력한 일관성을 얻기 위해서 국가적, 국제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인권은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 하에서 기업의 실사의무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국내적, 국

제적 정책일관성에 대한 평가의 기준점과 평가기준이 되어야 한다. Post-2015 합의는 국제

적 약속이 현장의 성과로 전환되고, 현존하는 인권규범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기 위해 회원

국에 대해 분명한 이행약속과 지침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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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G에 대한 현존하는 책무성 메커니즘은 개발 이행목표의 후속 프레임워크에 기반을 두

고, 이에 맞추어 조정되고 확장될 수 있다. 응답책임성은 명확하게 규정된 책임 및 투명성을 

갖고 정기적인 보고에 구속되는 결과물에 의존한다. 국제연합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

의 연례각료급검토회의 절차 내에서 국가의 자발적 보고와 같이 이러한 목적에 기여하는 개

발목표 8번에 대한 MDG Gap Task Force의 보고서를 포함하는 다양한 메커니즘이 있다. 

Post-2015 모니터링에 대해서 이러한 유형의 절차는 더욱 구체적으로 회원국의 인권조약 이

행약속과 보고절차에 기반을 두어야한다. WHO의 여성과 아동의 건강에 관한 정보와 책무

성 위원회(Commission on Information and Accountability for Women’s and Children’s 

Health)와 같은 분야별 이니셔티브 또한 마찬가지로 국제인권프레임워크에 더욱 분명하게 

기반을 두어야하며, 국가 책무성 메커니즘에 대해 더 구체적이고 유용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2012년 현재, Post-2015 개발의제의 글로벌 책무성 조치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는 국제적 동료검토 메커니즘에 대하여 논의해왔다.197 그러나 모든 새로운 Post-2015 

책무성 메커니즘이 기존의 국제 인권 책무성 메커니즘에 의해서 수행되는 역할을 조심스럽

게 고려하고, 인권 메커니즘으로부터 불필요한 중복 및 자원과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Post-2015 개발이행약속에 대한 모든 새로운 글로벌 검토 메커니즘

은 국제인권조약의 기준을 명시적으로 언급해야 하고, 철저한 독립적 검토, 시민사회의 효과

적인 참여, 높은 수준의 정치적 책무성을 보장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국제 인권 메커니즘은 강화되어야 하고, 새로운 글로벌 개발목표에 대한 모니

터링과 보고절차를 더욱 지속적이고 분명하게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Post-2015 글로벌 개

발목표에 대한 검토 메커니즘에 의해 만들어진 자료는 국제인권의 검토 및 보고절차에 체계

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회원국은 회원국 각각의 국가적 보고절차와 책무성 메커니즘이 불

필요하게 중복되지 않으면서 상호강화시킬 것을 보장하면서, 회원국의 Post-2015 및 국제인

권보고 의무를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또 국가는 모든 범주의 인권조약과 국가의 선택

적 진정절차를 비준하고, 국가의 실행을 방해하는 협약 상 유보를 철회하며, 포괄적이고 시

의적절하며 정기적인 보고서 제출에 성실하게 임해야만 한다. 이러한 조치는 개발정책과 프

로그래밍에 대한 국제인권메커니즘 권고사항의 질과 영향력을 향상시키고, 더 나은 정책입

안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면서 선순환의 보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이러한 수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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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2015 이행약속이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뿐만 아니라 UN ECOSOC 연례각료급

검토회의에서의 자발적 검토의 경험 모두를 주의깊게 고려할 것을 보장할 것이다. 어떠한 

새로운 글로벌 보고절차들도 각각의 국가적 보고와 책무성 절차를 보완하고 강화하는데 기

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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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핵심 요약

▶ 인권, 평등, 지속가능성 원칙에 근거하여 야심차고 새로운 글로벌 합의가 필요하다. 이것의 궁극적

인 목적은 2010년 MDG에 관한 유엔총회고위급회담과 2012년 유엔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리우

+20”) 결과문서에 있어서 중요한 인권적 합의에 기반을 두면서 유엔회원국의 국제인권 이행약속을 

실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 명확하고 대대적이며 구체적이고 관리가능한 일련의 글로벌 개발목표, 세부목표, 지표의 확인은 – 
현존하는 국제인권조약의 기준에 분명히 맞추어 조정된 –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책임져야하는지

를 구체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확인은 책임을 명확히하고, 응답책임성을 향상시

키며, 지속된 진행상황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 인권은 회원국과 다른 의무부담자가 어떻게 책임지도록 구속되는가 뿐만 아니라, 회원국과 

Post-2015 협정에서 다른 의무부담자가 무엇을 책임지고 누구에게 그리고 언제까지 책무성을 갖

는지 규정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 명백한 목적기준은 글로벌 개발목표가 가장 잘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적을 고려하면서, 

Post-2015 개발목표에 통합에 적합한 우선순위의 확인을 이끌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은 인권원칙

과 국제인권조약상의 기준에 입각해야 한다. “리우+20” 결과문서는 일반적인 목적에 대한 유용한 

일련의 기준들을 포함한다. 인권적 관점으로부터 다음의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a)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뿐만 아니라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반영하면서 Post-2015 개발목표가 균

형있는 프레임워크임을 보장할 것

(b) 주로 개발의 ‘수단’보다는 ‘목적’에 더욱 집중할 것

(c) 성과뿐만 아니라 노력에 대한 지표를 포함할 것 

(d) 평가를 Post-2015 개발목표의 주가 아닌 종으로 만들 것 

▶ 2015년의 중심적인 도전은 평등에 대한 것이다. Post-2015 개발의제는 밀접하게 관련된 형평성(이

익과 기회의 분배에 있어서 공정함), 평등(법률하에서 완전한 보호 및 기회와 성과 모두에서의 실질

적 평등), 비차별(권리의 향유를 악화시키는 성과나 목적을 갖는 용인할 수 없는 근거에 기반을 둔 

차별의 금지) 등 이러한 3가지 개념을 진행시키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모든 Post-2015 합의에 있

어서 평등을 달성하는 것은 자립적인 개발목표가 되어야 하며, 자료 수집의 개선, 자료 분석, 평등 

벤치마킹, 개별적 개발목표에 대한 평등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 밖의 모든 개발목표들을 아우르면서 

명확하게 통합되어야 한다. 

▶ Post-2015 개발의제의 궁극적인 목표가 모두를 위한 모든 인권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는 것이라면, 

Post-2015 개발목표와 세부목표는 정치적 책무성을 돕기 위한 더욱 단기적의 임시의 세부목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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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절차와 더불어 진정으로 전환되는 변화에 대한 더욱 장기적인 프레임워크에 내재화될 필요성이 

있다. 2010년은 Post-2015개발목표 및 2030년 적합한 종료시한에 대하여 적절한 기준점이 될 것이

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세부목표 및 국제인권조약 하에서 점진적이라기보다는 즉각적으로 달성되

어야하는 사회경제적 권리를 위해서 더욱 짧은 기간이 요구된다. 후속에 대한 합의는 세계인권선언 

100주년이 되는 2048년까지 모두를 위한 모든 인권의 보편적 실현을 목적으로 해야한다.

▶ Post-2015 개발목표 및 세부목표를 국가와 지방의 수준으로 맞추어 조정하는 것은 다음의 8개 단

계를 포함해야 한다.

1. 국가 및 지역사회의 개발목표와 세부목표를 문제시되는 국가에 적용가능한 인권조약상의 기준에 

맞추어 조정할 것

2. 참여적 절차를 통해 국가 및 지역사회의 개발목표, 세부목표, 지표의 기준을 설정하고 진행 상황

에 대해 모니터링 할 것

3. 가장 빈곤한 지역사회와 지방이 우선순위의 대상이 됨을 보장하면서 비차별 원칙과 평등 원칙

을 통합할 것

4. 권리가 실현되지 않는 주요한 병목지점과 제약사항을 다루고, 긍정적인 성과를 증가시키는 개입

을 선정하며, 인권 실행을 위한 이행환경을 조성할 것

5. 개발목표의 전체적인 프레임워크에서 시너지 효과와 격차를 찾아내고, 맞춤형 조정이 인권에 대

한 적절한 균형과 지속가능개발의 문제를 반영할 것 

6. 국가의 이용가능한 ‘최대 자원’에 대한 객관적 평가에 부합하는 기간과 목표수준에 대한 규정 

7. 재정 및 정책 성과뿐만 아니라 노력에 대한 세부목표와 지표를 설정할 것

8. 진행상황 모니터링을 돕기 위해 시민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 등 모든 범위의 인

권을 아우르는 일련의 지표와 모든 사람들이 이용가능한 정보를 활용할 것 (객관적, 주관적이며 

양적, 질적인 정보)

▶ 국제적, 국가적, 지방적 차원의 새로운 개발목표와 세부목표는 접근가능하고 효과적인 책무성 메커

니즘에 의해서 지지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발목표와 세부목표는 사회적 시스템뿐만 아니라, 행

정적, 정치적, 사법적, 준사법적으로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포함해야 한다. 인권 기준은 

이러한 책무성기구를 위한 규범적 준거의 틀이 되어야 한다. 빈곤층이 사법적 및 다른 책무성 메커

니즘을 이용하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포함한 빈곤층의 권리를 요구하며, 집행을 방해하

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 또한 적절한 메커니즘은 개발정책에서 점점 증가하는 영향력 있는 역할과 더불어 국제금융기구 및 

비국가행위자의 책무성만이 아니라 국제 차원에서 국가행위자의 책무성 결점을 다루기 위해 형성

되고 조정되어야 한다.

▶ Post-2015 합의에 대한 중요한 우선순위는 국제적 및 국가적 차원에서 개발, 무역, 투자, 금융, 조

세, 지적재산, 다른 핵심정책의 일관성을 강화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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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을 나타내는 더 높은 수준의 질서이자 정책적 목표로서의 국제인권기준은 

무역협정과 경제, 사회 정책의 다른 분야에 대한 인권평가의 경험을 활용하면서 국제적, 국가적 차

원 모두에서 정책일관성에 대한 척도가 되어야 한다.

▶ MDG에 대한 현존하는 책무성 메커니즘은 Post-2015 이행약속을 위한 책무성의 증진을 목적으로 

강화, 조정, 확장되어야 한다. 새로운 Post-2015 책무성 메커니즘을 위한 제안사항은 현존하는 국

제인권 책무성메커니즘에 의해 수행되는 역할을 조심스럽게 고려하고, 불필요한 중복이나 자원과 

우선순위를 후자로부터 끌어내는 것을 피해야 한다. Post-2015 개발 이행약속을 위한 모든 새로운 

글로벌 검토 메커니즘은 국제인권기준을 분명히 언급하고 철저한 독립적 검토, 시민사회의 효과적

인 참여, 높은 수준의 정치적 책무성을 보장해야 한다.

▶ 국제인권 메커니즘은 순차적으로 강화되어야 하며, 새로운 글로벌 개발목표에 대한 모니터링과 보

고 절차를 더욱 지속적이고 분명하게 고려해야 한다. Post-2015 글로벌 개발목표에 대한 검토 메

커니즘에 의해 생산된 자료는 국제인권의 검토 및 보고절차에 체계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회원국

들은 각 국의 국가보고절차와 책무성 메커니즘이 불필요하게 중복되지 않으며, 상호 강화되는 효과

를 보장하면서, 회원국의 Post-2015 및 국제인권보고의무를 간소화해야 한다. 국가는 모든 범위의 

인권조약과 국가의 선택적 진정절차를 비준하고, 국가의 실행을 방해하는 협약상의 유보를 철회하

며, 포괄적이고 시의적절하며 정기적인 보고서 제출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이러한 수단은 개발정

책과 프로그래밍에 대한 국제인권메커니즘 권고사항의 질과 영향력을 향상시키고 더 나은 정책입

안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함으로써 책무성의 선순환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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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문서(Annex)

정책결정과정의 책무성 : Post-2015 개발목표, 세부목표, 지표에 책무성 기준의 적용

서론

글로벌 개발목표, 세부목표, 지표들은 강력한 인센티브로서 기여할 수 있다. 적절한 엄격

성과 구체성에 더하여(과연 누구에게 책무성이 있는지에 대한) 모든 수준에서 접근가능하고 

효과적인 책무성 메커니즘에 의해 지지받으면서 목표, 세부목표, 지표의 Post-2015 프레임워

크는 개발 성과의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다.

이 부속문서는 Post-2015 개발목표, 세부목표, 지표에 관하여 제안된 기준표(제5장, 표1)가 

Post-2015 개발의제를 위한 예비 개발목표, 세부목표, 지표를 평가하고 우선순위에 두도록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두 가지 예를 포함하고 있다. 이 제안된 기준의 의미는 제5장에서 

논의하였고, 아래의 용어해설에 더욱 체계적으로 요약되어 있다.a 

“정치적 참여”와 “개인적 안전”은 여기에서 분석을 위해 선정되었다. 이는 MDG에서 누락

된 인권, 특히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같은 중요한 차원을 포착한다. 정치적 참여와 개인적 

안전은 인간개발을 위해 필수적이며, 세계적으로 일반 대중의 수준에서 점점 더 증가하는 

강력한 요구에 관련된다. 이 두 가지 주제들에 관한 더 심도있는 정당화는 표1의 개발목표

와 세부목표에 적용가능한 기준에 대응하여 아래에 설명 형식으로 서술되어 있다. 

두 가지 예비 지표들은 두 지표의 표1의 “통계적 지표에 대한 기준”에 대한 대응으로 아래

에서 시험되었다. “미등록 출생률”(“참정권” 개발목표 영역과 “투표권” 세부목표 영역에 대

한), “과거에 일생 동안 신체적, 성적 또는 심리적 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비율”(“개인적 안전” 

개발목표 영역과 “범죄로부터의 안전 및 생명의 자의적 박탈로부터의 보호” 세부목표 영역

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도표 형식으로 표현되었다.

표 1의 기준과 관련하여 이러한 예비적인 목표/세부목표 영역과 지표평가의 목적이 실제 

사례가 된다는 점은 강조되어야 한다. 그 의도는 논리와 타당성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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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타당성을 전달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목표/세부목표 영역이나 지표를 현 시점에서 

불필요하게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Post-2015 개발의제의 목표, 세부목표, 지표를 우선순위

에 두는 것은 단독으로 특정 변수에 대한 기술적인 “칸 채우기”로 축소될 수 있다. 모든 일

련의 기준은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졌든지 간에, 필연적으로 주관적인 가치판단을 포함하

며 정책입안자에게 전 세계적 염원의 엄청난 목록으로부터 소수의 관리가능한 일련의 

Post-2015 이행약속을 정제하는 것에 포함된 어려운 선택과 상호보완의 부담을 덜어주지 못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은 것은 아래 기준의 실증적 적용이 이러한(또는 유사한) 기준

이 선택을 그 자체로 투명하고 논리정연하며 대중적 정당화에 구속되도록 하면서, 어려운 

선택과 상호보완을 알리고 입법화하는 것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전달하는데 기여할 것이

라는 사실이다. Post-2015 논의에 포함된 모든 사람들의 책무성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사항

이 있다.

예시 : 잠재적 개발목표/세부목표 영역으로서 ‘정치적 참여’와 ‘개인적 안전’의 정당화 

“정치적 참여”와 “개인적 안전”은 보편적으로 관련된다. Post-2015 프레임워크에서 이 예

비목표 영역에 대한 세부목표와 지표의 분명한 포함은 인간의 권리와 더불어 강력하고 균형

감 있는 전체론적인 Post-2015 개발에 대한 설명을 형성하도록 도울 것이다. 결과적으로 내

러티브는 “공포로부터의 자유”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만큼 중요하고, 이러한 자유의 개념

들이 사실상 불가분한 연관성을 갖는다는 중요한 사고를 전달할 것이다.

지표3.3(“의회에서 여성의 의석비율”)에 대한 기대와 함께 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MDG에서 

배제되었다. 그러나 아랍의 봄에서 확인한 것처럼 해당 개발목표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대리자가 아니다. 비록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이 국제협력에 의존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권리는 많은 국가에서 현재 심각한 위협에 처해있고, 따라서 

Post-2015 체제로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분명한 포섭을 통해서 신장을 보장해야 한다.

공무참여권은 지역적 인권법률문서뿐만 아니라,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같은 법적 문서들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이다. 여성, 아동,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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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참여에 대한 구체적인 보장은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에 각

각 포함되어 있다. 원주민의 권리에 대한 국제법률문서는 원주민의 거주지, 생계, 권리에 영

향을 미치는 개발절차에서 유의미한 참여와 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한다. 또한 

생존과 신체의 보전성 및 여성에 대한 폭력제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하는 개인적 안전권도 

인권관련문서들에 확실한 기반을 두고 있다.

정치적 참여는 개발과
b 

사회적, 경제적 권리를 요구할 수 있고 국가의 권한당국 및 다른 

의무부담자들로 하여금 책무성을 갖도록 구속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개인의 

안전에 관한 권리도 중요하다.
c 

여성에 대한 폭력은 단순히 불쾌한 사안일분만 아니라, 많은 

비용을 치뤄야하는 보편적인 사안이다. 또한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종

속을 강화하고, 개발절차에서 여성의 주체성과 참여를 방해할 것이다. 

참정권, 투표권, 개인적 안전은 세계의 전 지역에서 심리적, 도덕적 중요성을 갖는다.
d 

이

러한 권리는 쉽게 전달되고 개발의 촉진을 추구하는 목적으로서 중요한 부분이다.
e 

이러한 

권리를 분명히 Post-2015 프레임워크에 포함시키는 것은 동등하게 향상되어야 한다. : 극빈

층은 자주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침해받는 상당한 위

험에 직면하며, 인권조약은 차별의 제거를 요구한다. 

실증적 예비지표의 정당화

하나의 지표는 상기한 주제 각각에 대응하여 고려된다 : 

“미등록 출생률”(“참정권” 개발목표 영역과 “투표권” 세부목표 영역에 대한), “과거에 일생 

동안 신체적, 성적 또는 심리적 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비율”(“개인적 안전” 개발목표 영역과 

“범죄로부터의 안전 및 생명의 자의적 박탈로부터의 보호” 세부목표 영역에 대한). 예비지표

는 표 1의 “통계적 지표” 기준과 대응하여 아래에 도표형식으로 평가되었다.

예비지표는 목록에 있는 기준과 관련하여 “약함-보통-강함”의 척도로 지표의 준수 정도에 

의해 평가 된다. 이 기준이 어떤 특정 지표에 독립적으로 적용되기보다는 오히려 제안된 일

련의 Post-2015 지표들에 전체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고려하여, 아래에서 고려되지 않은 유

일한 기준은 “결과뿐만 아니라 노력도 측정”한다는 것이다. MDG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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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는 개발에 대해 요구되어 온 목적을 표현하면서 결과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일정

수의 투입 또는 “절차” 지표는 결과에 있어 진전이나 퇴보를 사정에 따라 설명하도록 지원하

고, 책무성 목적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므로 특정 지표가 노력이나 (투입)결과에 초점을 

두는지 여부를 처음부터 질을 떨어뜨리는 요소로서 간주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실증적인 활동에 있어서 모든 기준이 동등한 비중을 갖는 것으로 전제해야 한다. 

더 심도있게 이러한(또는 유사한) 기준을 발전시키고 개발하는 것에 있어서 누군가는 상이

한 비중과 순서상의 척도를 통한 준수여부 평가에 직면할 것이다. 예를 들어 5점을 “강함”, 

1점을 “약함”에, 2점을 “약함 내지 보통”에 배분하는 것이다. 물론 정량화 방식이 만능은 아

니며, 그러한 등급화 활동의 선천적으로 주관적이고 가치함축적인 특징을 은폐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투명성과 타당성, 합리적 정당화의 적절한 기준에 구속될 

때, 이러한 유형의 척도를 따라 다양한 지표의 순위를 정하는 것은 Post-2015 우선순위 책정

에 포함된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상호보완 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은 아닐지라도) 관

련성 있는 요소가 될 것이다.

앞서 제시한대로 어떠한 특정한 지표를 개략적으로 평가하거나 또는 배제하는 것은 이 활

동의 의도가 아니다. 목적은 표1의 기준의 논리와 실용적 활용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아래 표에 작성된 방식으로 기준을 적용하고 기준 사이의 동등한 비중을 전제

하는데 있어서 “미등록출생률”이 논리적으로 “정치적 참여(투표권)” 개발목표/세부목표 영역

에 대한 유력한 예비지표라고 잠정적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 [일생 동안] 신체

적, 성적 또는 심리적 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비율”은 “개인적 안전(범죄로 부터의 안전과 생

명의 자의적 박탈로부터의 보호” 개발목표/세부목표 영역에 대한 아마 훨씬 더 강력한 지표

일 것이다. 그러나 다른 다양한 예비지표와 비교함으로써 최종적이고 신뢰할만한 결론은 더

욱 체계적이고 엄격하며 참여적인 평가결과를 통해 기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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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평가

1. 주제에 대한 

지표의 적절성

∙ 출생등록은 인권이다.

∙ 개인의 출생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 및 법인격으로서 개인의 인식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중요하다.

∙ 등록되지 않은 개인은 법적 권리를 부여받은 참정권을 포함한 모든 

인권의 향유에 있어서 접근이 제한된다. 

∙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개인은 무국적 또는 법적 보호로부터 취약할 

수 있다.

∙ 출생 등록은 다른 합리적인 요구조건 때문에 (예를 들어 투표권에 대

한 최소연령의 제한 등) 그 자체로 정치에 참여할 능력을 보장하지 않

는다. 

약함 내지 

보통

2. 특징/소통

가능성

∙ 상대적으로 소통이 간단함

∙ 부정적으로 형성됨으로써 도덕적으로 더욱 두드러짐

∙ 누군가가 출생등록의 문제를 이해하지 않는다면, 인지적 특징은 명확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보통

3. 데이터 이용

가능성 및 

비교가능성

∙ 공식등록률, 가구조사, 인구조사는 출생등록의 전 세계적 상황 추정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다

∙ 비록 행정 데이터의 질이 상당히 다양할지라도 상대적으로 안정된 데

이터의 수집

∙ 효과적인 필수등록 시스템이 부재한 국가는 DHS 및 MICS로 부터 가

구조사 데이터를 활용 

∙ 출생등록을 더 잘 측정하려는 전 세계적인 노력의 증가 추세 

보통 내지 

강함

4. 견고성 ∙ 일부 국가에서 외부적 검증가능성을 제외하고 매우 견고함 강함

5. 실천지향성

∙ 출생등록을 장려하기 위해서 오로지 행동지향적

∙ 출생등록이 어떻게 실제로 정치적 참여에 대한 권리의 다른 측면을 

자극하는지 명확하지 않음 

약함

6. 보편적 적용

가능성

∙ 저소득 국가와 상당수의 중소득 국가에서 매우 확연한 문제

∙ 고소득 국가에서는 문제가 아님 
보통

▶ 예시주제 1 : 정치적 참여

- 하위주제 : 투표권

- 지표 : 미등록출생률

- 정의 : 지표는 정해진 기간 동안 인구 100,000명 당 미등록 출생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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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평가

7. 국제법과의 

부합성

∙ 출생등록은 국제조약상 기본적 인권이자 다른 인권의 실현을 위한 중

요한 기반이다.
강함

8. 평등민감성

∙ 다른 차별금지 근거에 의한 이 지표의 분해는 불평등을 평가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 특히 아동의 경우 보편적 출생등록은 서비스 접근과 개입에서의 평등

을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강함

9. 역 인센티브 
부재 
(Absence 
of perverse 
incentives)

∙ 맥락상 더 긴박한 정치적 참여의 측면으로부터 관심을 분산시킬 수 

있다.

∙ 출생등록은 법적 정체성보다는 오히려 보안과 통제에 기인할 수 있다. 

아마도 일부 정치집단 또는 비국적자에 대해서는 위험할 수 있다. 

보통

기준 평가

1. 주제에 대한 

지표의 적절성

∙ 젠더에 기반을 둔 폭력에 대하여 예방조치를 취하는 국가의 노력을 

반영한다.

∙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남성

과 동등한 지위로 참여하고 공직생활에 참여할 여성의 능력을 약화시

킨다.

∙ 여성에 대한 폭력사건의 수를 추적함으로써 국가는 공적 또는 사적조

치의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유형의 젠더에 기반을 둔 폭력을 극복하

기 위한 중요한 첫 단계를 밟는다. 

보통 내지 

강함

2. 특징/소통

가능성
∙ 강력한 도덕적 부각과 더불어 소통을 용이하게 함 강함

▶ 예시주제 2 : 개인적 안전

- 하위주제 : 범죄로부터의 안전과 생명의 자의적 박탈로부터의 보호

- 지표 : 폭력의 가혹함, 가해자와의 관계, 빈도에 따른 과거에 [일생 동안] 신체적, 성

적 또는 심리적 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비율

- 정의 : 이 지표는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을 당한 15세 이상의 여성 전체에 대한 

피해여성의 수를 보여준다.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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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평가

3. 데이터의 

이용가능성과

비교가능성

∙ 데이터의 주요출처는 설문조사와 행정기록이다. 특히 사법기관 및 보

건기구(경찰, 국내치안부대, 법원, 교도소, 여성센터, 클리닉, 병원 등)

∙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국가통계시스템에서 발전한 각각의 전용통

계조사는 이 현상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만한 통계수치를 수집하도

록 권고되었다. 첫 번째 선택이 실현가능하지 않은 경우, 일부 다른 

통계조사에 대안으로 첨부된 모듈의 활용도 가능하다. 

∙ 기준, 방법, 정의와 데이터의 이용가능성은 국가별로 다양하다(예를 

들어 폭력의 가혹함, 연령, 가해자의 범위 등). 이는 국제공동표준화조

사를 수행하고, 표준화된 행정데이터수집을 개선하는 국가 통계기구

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개선될 수 있다. 

약함 내지 

보통

4. 견고성, 신뢰

가능성, 

타당성

∙ 데이터의 질은 국가별로 상당히 다양하다

∙ 큰 문제에 직면한 국가들이 부실한 보고를 하는 경향이 있다.

∙ 외부 입증의 정도는 국가마다 다양하다 :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국가에

서 가장 약할 가능성이 높다

약함 내지 

보통

5. 실천지향성

∙ 폭력의 원인에 대한 더 많은 연구와 토론 가능성

∙ 여성에 대한 폭력을 막기 위해 무엇이 작동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위

해서 더 많은 조사연구의 가능성

∙ 국가가 효과적인 법적조치, 예방조치(교육 및 의식 프로그램), 보호조

치(상담, 재활, 지원), 구제방안을 포함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극복

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하도록 촉발할 가능성 

강함

6. 보편적 적용

가능
∙ 여성에 대한 폭력은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 국가 모두에서 발생한다. 강함

7. 국제법과의 

부합성

∙ 국가는 사적조치에 의한 것인지 공적조치에 의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국제인권법 하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폭력으로부터 보호

하며 폭력을 처벌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강함

8. 평등 민감성
∙ 여성에 대한 폭력은 남성과 동등하게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여

성의 능력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차별의 한 유형이다. 
강함

9. 역 인센티브 
부재 
( A b s e n c e 
of perverse 
incentives)

∙ 정부는 행정데이터의 출처에 대한 보고를 장려하지 않을 수 도 있다.

∙ 데이터 수집은 여성의 안전을 위험하게 할 것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 

연구에 대한 WHO의 윤리 및 안전 가이드라인은 모든 데이터의 수집

을 선도해야 한다. 사전에 고지된 동의, 인권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어

야 한다.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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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및 세부목표에 관한 기준

▶ 글로벌 차원의 적용가능성: 지속가능개발목표에 대한 “리우+20” 기준에 부합하도록 모

든 국가에서 적절하고 행동에 대한 영향을 갖는 목표 및 세부목표를 우선순위에 두어

야 한다. 글로벌 개발목표는 개별 국가에 대한 상이한 세부목표와 지표 이외에도 보완

적인 이행약속을 갖는다. (예를 들어 세계적 보건 목표는 모든 국가가 HIV/AIDS 치료

제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고, 일부 국가들이“TRIPS plus” 지적재산권보호를 항레

트로바이러스 의약품에 부과하는 것을 삼가도록 요구할 수 있다.) 대신에 개발목표는 

특정 국가의 출발점과 역량에 의존하는 더 높은 기준을 설정하면서 상향 조정된 이행

약속을 갖는다. 또한 목표와 세부목표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조건, 출발 당시의 여건, 

우선사항, 역량에 맞게 조정되거나 보완되어야 한다.

▶ 균형적 개발의제: “리우+20” 기준. 공포로부터의 자유는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만큼이나 

중요하다.

▶ 신장효과 : Post-2015 개발목표는 이행약속이 가장 잘 요구되고 MDG에서 무의식적으

로 배제해 온 이행약속을 포함하여 공동의 행동이 유용할 수 있는 영역을 우선수위에 

두어야 한다. 

▶ 개발의 수단보다 오히려 목적에 초점두기: 이 제안된 기준은 특히 새로운 개발목표에 

적용된다. “목적”에 대한 두드러진 “수단”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관적이고 간결한 

Post-2015 개발 비전에 형태를 부여하도록 도울 수 있다. 인권은 이미 보편적으로 비준

된 조약 체계에 포함된 고차원적인 법적 의무 및 정치적 목적으로 합의되어 왔다. 개발

은 인권을 진전시켜야 한다. 따라서 특정 이슈가 국제인권조약에서 이미 확립된 지위

를 갖는 경우에 Post-2015 개발의제에 포함되도록 인권적 이슈의 요구가 항상 수용되

어야 한다.

▶ 평등성 초점: Post-2015 개발의제는 국가 내, 국가 간의 평등성 촉진에 초점을 두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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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데이터는 주민집단 사이의 차별과 배제의 유형을 드러내고 분석하도록 분리･집

계되어야 한다.

▶ 민주적 정당성: Post-2015 우선순위는 참여적 절차를 통해 표현된 개인 및 지역 공동체

의 문제로부터 도출되어야 하며, 그것을 반영해야한다.

▶ 국제법과의 부합성: “리우+20” 기준. 모든 유엔 회원국은 9개의 핵심적 인권조약 중에

서 적어도 하나의 조약을 비준해왔다(90%의 국가가 시민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다루는 4개 이상의 인권조약을 비준했다.) 새로운 Post-2015 이행약속은 

이러한 현존하는 법적 의무를 부정하거나 약화하지 않고, 이를 근거로 하며 강화해야 

한다. 

▶ 전달성, 명확성, 간결성: “리우+20” 기준

▶ 인지적 또는 도덕적 중요성 : 심리학적 증거는 이해하기 쉬운 사실과 데이터가 친근감

과 연관되어있고, 친근감이 신뢰의 고리를 형성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세부목표를 이

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부목표를 지지할 가능성이 낮다. 또한 사람들이 단지 실용

적인 계산보다 도덕적 잘못에 더욱 본능적으로 반응한다는 도덕･심리학적 증거가 있

다. 이 증거는 “GDP 대비 ODA 비율 세부목표 0.7% 달성”과 같은 적극적인 의무뿐만 

아니라, “손해를 끼치지 말 것”, “해로운 무역 장벽 제거” 또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근

절”과 같은 소극적 의무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목표, 세부목표, 지표를 간결하고 강력한 

용어로 구성하는 것을 지지한다. 의견표출, 민주적 참여, 여성에 대한 폭력제거, 정의 

촉진과 관련된 Post-2015 제안은 강력한 정치적, 인지적 중요성을 누린다. 

▶ 원대한 목표들: “리우+20”의 기준. 개발의 목표는 강력한 규범적 비전을 북돋우고 구성

해야 한다. 반면에 세부목표와 지표는 가중치를 적용하고 책무성의 장치가 되며, 달성

가능하고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것 이외에도 야심이 있어야 한다. 

▶ 목표 수의 제한: “리우+20” 기준. Post-2015 개발의제가 그 무게로 인해 붕괴하도록 해

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명확한 선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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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천지향성 : “리우+20” 기준. Post-2015 이행약속은 정책 관련성이 있어야하고, 적극적

인 모니터링을 위한 기준을 제공해야 한다. 글로벌 개발 목표와 세부목표는 비록 서로 

책임이 차별화될지라도 모든 국가에 관련되고 맞춤형이 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국가

와 지방의 조건, 출발시의 여건, 우선순위, 역량 등이 요구하는 것에 맟게 조정되거나 

보완되어야 한다.

통계지표에 관한 기준

2001년에 관계 부처와 전문가 집단에 의해 MDG 지표들에 대한 상당수의 통계적 기준이 

결정되었다적절성, 견실성, 명확성, 비교가능성, 이용가능성, 실현가능성 및 국제기준에 맞춘 

조정성). Post-2015의 목적에 대한 통계적 기준은 다음 수정사항들에 대한 고려와 더불어 널

리 확인되어야 한다. : 

▶ 적절성 : 지표 측정은 취지에 맞도록 평가되어야 한다.

▶ 데이터의 이용가능성 : 이러한 기준들은 대체적으로 새로운 데이터의 수집을 명시적으

로 강제하는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MDG는 통계적 방법과 데이터 수집의 개선을 

장려하였으며, Post-2015 개발의제도 이와 동일하게 데이터 수집의 개선 기회를 장려해

야 한다.

▶ 견고성, 신뢰성, 타당성: 견고성은 신뢰할만하고 타당한 데이터를 요구한다. 기록된 관측

은 시공간을 넘어서 지속적이고 측정 도구들이 포착하려는 정확한 현실의 반영을 보여주

어야 한다. 국별 비교 가능성도 중요하지만, 불가능한 특정한 기준에 따라서 특정 지표들

은 국가별로 발전되어야 한다. 객관성도 중요하다. 그러나 데이터의 수집이 사건에 대한 

임시보고에 기반을 두는 경우에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있을지라도 전문가 집단에 의존하

는 데이터수집이 가구조사 또는 행정데이터보다는 신뢰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무의식적으

로 전제되어서는 안 된다. 구조적 오류는 보충적 지표를 활용하거나 점검하고, 다른 조건

에서 측정법을 시험하면서 반복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감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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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에 대한 외부적 입증이 가능하고 수용가능한 : 이러한 측정이 데이터추출의 순전히 

기술적인 활동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차별에 의해 고통받는 주민들의 감사

에 대한 참여와 가능성은 본질적으로 그 자체로서 중요한 목적이다. 

▶ 국제법과의 부합성 : 새로운 개발목표에 대한 “리우+20”의 기준. 상기 새로운 목표와 

세부목표에 대한 제안된 기준에 따라 Post-2015의 새로운 지표들은 회원국의 현존하는 

인권조약상의 의무에 기반을 두고 그것을 강화해야 한다. 새로운 지표들은 Post-2015와 

국제인권조약의 이행약속에 대한 책무성 절차가 상호강화됨을 보장하면서 이러한 의무

를 언급한다. OHCHR의 지표는
g 

이러한 점에 있어서 중요한 참고사항을 제공한다.

▶ 성과만이 아니라 노력도 측정: MDG는 주로 성과를 측정한다. MDG의 문제점 중 하나

인 모든 것에 적용되는(one-size-fi ts-all) 단일한 측정법을 피하기 위해 일련의 새로운 

글로벌 개발목표들은 국가역량과 자원제약에 대한 지표들을 포함해야 한다. 인권조약

에는 성과뿐만 아니라 수행에 대한 의무도 포함되어 있다. ‘절차’ 지표(성과와는 별개로 

수행에 대한 인권 의무를 반영하면서 재정적, 정책적 노력을 측정하도록 고안된)는 지

표가 필수적이라는 합의가 존재하고, 국제법이 지표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며, 성과 지

표가 주어진 변수에 대해 취약한 경우에 성과를 해석하는 것을 돕기 위해 발전되어야 

한다. “구조적인” (또는 이행)지표들은 OHCHR에 의해 편집된 국제인권조약의 비준 및 

구체적인 법적, 정치적 프레임워크의 채택일과 같이 정량화 할 수 있고, 인권과 거버넌

스의 우선사항을 국가적 개발의제뿐만 아니라, 국제적 개발의제에 더 효과적으로 통합

하도록 도울 것이다. 

▶ 역 인센티브 부재(Absence of perverse incentives) : MDG에 대한 지표의 선정은 일부 

사례에서 정책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세부목표 7.D는 새천년선언 

제19조에 반영된 도시연맹(Cities Alliance)의 “빈민가 없는 도시들(Cities Without 

Slums)”이라는 구상에서 파생하였으며, 일부 국가들에서 빈민촌 철거 및 강제퇴거로 이

어졌다. 물과 위생 관련 사회기반시설을 세부목표 7.C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집중은 

낮은 수질에 관한 긴박한 문제점을 모호하게 만들었다. 지표 5.1(세부목표 5.A에 대한 

임산부 사망률)은 응급출산서비스 접근에 관한 절차지표와 비교해보면, 확실하게 신뢰

할 수 없는 지표이고 정책연관성도 결여되었다. Post-2015 지표의 구조는 어떻게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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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험이 완화될 것인지 뿐만 아니라, 보충적 지표를 포함시킴으로써 위험의 유형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한다. 

a The definitions and the “birth registration” example were adapted from Malcolm Langford, “The art of the 

impossible”.

b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02: Deepening Democracy in a Fragmented Worl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c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2011: Conflict, Security, and Development (Washington, D.C., 2011).

d World Values Survey; World Bank, Voices of the Poor: Crying Out for Change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e Sen, Development as Freedom.

f For more information, see the reports of the United Nations Statistical Commission (ESA/STAT/AC.193/1) and UN 

Women (EGM/PVAWG/INF.9).

g OHCHR, Human Rights 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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